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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북한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지배권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모범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비용의 지

나친 증가 없이 점진적으로 사회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

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개혁․개방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의 추진상황이 북한에 상

당한 향을 미칠 것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하다고 하겠

다. 다만 중국은 계속적인 개혁․개방의 추진으로 사실상 자본주의

적인 제도와 체제를 상당부분 달성하 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은 아

직 이렇다할 개혁․개방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측면은 노동 관련 법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즉 중국은 노동 

관련 법제의 기본 틀을 사회주의 체제에 두고 있고, 이를 관련 법제

에서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시작된 경제발전을 

계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제의 도입 및 고용형태의 다

양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단체협약 및 분쟁처리제도를 상

당 수준 이상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아직까지 사회주의적 노동관계법제의 틀을 사실상 그

대로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례에 따

라 상당한 정도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것 역시 자본주의 노동법제적 요소보다는 다분히 실험적 색채가 짙

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한에서는 외국

인 투자 관련 노동법제의 틀이 일반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노동관

계법 전반에 일반화되거나 확대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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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별로 크지 않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북한 지도부의 대내외적 움직임 

및 경제발전을 위한 신의주경제특구의 조성노력 등을 통해 볼 때 북

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법제의 틀을 수정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점쳐질 수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향

후 예상되는 북한 노동법제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근로계약제의 도입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중국은 이미 1986년부터 근로계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시행하

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직, 임시직 등과 같은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

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노동 관련 법제에 담고 있다. 이에 비해서 북

한은 노동력의 공급 및 배치․관리권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과 같은 노동법적 계약관계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시장에서의 인력공급의 유연화 및 노

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업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역시 근로계약제의 도입을 통하여 종래의 평생고용제를 

통한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상당부분 축소하고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인정

일찍이 중국이 경험한 바 있고, 북한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출현하는 실업의 증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부족 현상이다. 중국은 이미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

는 모습으로서, 경제적(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일시해고인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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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崗) 제도를 법․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아

직까지 실업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를 제외하면 경 상 이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 역시 배제되고 있

다. 실업자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안도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북한 내부에서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이

것이 심각한 북한 통치체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북한이 앞으로 노동관계 법제에 변화를 보여줄 부분은 바로 이

러한 경제상황에 적응하는 근로관계 해지의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발전 단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한계

산업․기업 근로자의 실업(고용조정)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가 기존

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자본주의적 노동시장법제에 의

한 재취업정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불가피할 것이다.

3. 임금,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의 다양화

중국의 경우 종래 사회주의적 임금제도의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

고 있지만 그 수준의 차이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근

로시간 역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고, 휴게․휴가제도 역시 

어느 정도 다양화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서의 임금이 아닌 생활비의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 아

니라,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의

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및 생산성 개념의 도입과 기업

활동의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우에

도 임금수준의 변화 및 이를 결정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종래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결정 시스템보다는 근로의 질에 

따른 임금액 결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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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종 근로자조직의 형성

중국은 이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조

합의 실질적 역할수행을 2001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상당 부

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대회를 통해 근로자가 기업의 

운 에 개입․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1989년 천

안문사태 이후 기존 노동조합의 틀을 벗어나는 자주적․민주적 노동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중앙

조직만을 유지한 채 사회주의적 통치수단의 보조기구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형성․발전에 따른 자본

주의적 노사관계의 형성은 필수적으로 노사간의 이해대립과 갈등해

결 구조을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에서도 노동시장 및 자본

주의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경우 근로자들의 권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그 역할 향상이 일정 수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의 구축

중국의 경우 1982년 이후 파업권이 법적․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

지는 않지만, 사실상 상당한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

양한 분쟁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 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북

한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사회주의적 근로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대립적 노사관계 자체가 상정될 수 없고, 노사분쟁 해결 시스

템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치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노사갈등은 노동시장의 형성과 기업의 효율적 운 을 

통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체

제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노사갈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역시 마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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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이러한 노동분쟁 처리기관의 구성과 이를 운 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사례에

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파업권

의 명시적․전면적 보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규에 위반한 기업에 대한 작업중지권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은 북한의 통치이념 및 규범체제를 비판하고 우리 노

동법제 또는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중국 노동법제의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6. 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적 특수성과 우리나라 

또는 중국과 다른 경제정책 및 노동사상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그것과 조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

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중국은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사실상 자본주의화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의 비

중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노동 관련 법제 및 노사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이해하려는 대 중국투자자, 인사노무담당 실무자 및 

노동 관련 전문가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요청 

이외에도 특히 중국 노동법제 연구가 갖는 북한과의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고 그 구체적 노력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 노동관계법제의 향후 변화 모습

을 예측하는 데에 중국의 선행 모델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개혁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북한의 정

치․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한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내

지 노동법제의 틀이 북한 전반에 일반화되는 등의 급진적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통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자유치 및 

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한 경제회생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이른바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말한다) 개혁․개방을 성공적으

1) 북한이 식량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으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경우의 빅뱅

(Big-bang)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통합, 특

히 흡수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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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목표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2)과 같은 사

회주의국가 및 동구권 붕괴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된 헝가리3) 등 동유

럽 국가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추진해 왔던 노동․경제개혁의 경험들은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모델들이라 하겠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의 추진상황은 북한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의 앞선 

경험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 즉 북한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4) 정치․경제적으로도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5) 아울러 지배권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모범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비용의 지나친 증가 없이6) 점진적으

2) 베트남이 취한 개혁․개방의 모형은 ①구 소련 붕괴 후 구미․아시아 각 국과

의 관계 개선을 통한 대외지향형 경제개혁, ②국제경제질서에 따른 점진적 개

혁․개방, ③1986년 이후 추진된 도이모이 개혁을 통한 국가주도적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아시아 국가 경제위

기와 함께 베트남은 저성장과 외자도입의 감소 등으로 또다시 경제침체에 직면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개방이 요구되고 있

으나, 공산당의 의지부족 및 민족주의 문제가 가세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최근 상황이다(자세한 것은 선한승 외,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개혁과 북

한모형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02, 90∼127쪽 참조).

3) 동유럽 국가 중 가장 역동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헝가리는 체제전환 

이전에 ①제2차 대전 직후 전근대적 노동제도의 일소와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 

②1948년 공산당의 정권장악에 의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노동제도 도입, ③

1954년 이후 산업사회발전에 따른 본격적인 사회주의식 노동제도의 정착․발

전을 보 다. 그러나 1990년 사회주의체제 몰락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의 전환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실업, 소극적 고용정책의 한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통제정책의 부작용, 노동조합의 약화에 따른 정부 주도

적 노동정책 추진, 실업․소득에 있어서의 개인책임 강조 등으로 인한 노동이

익 내지 노동계급의 몰락 현상을 겪고 있다(자세한 것은 선한승 외, 앞의 책, 

128∼179쪽 참조).

4) 중국․북한간 국경지대에서의 계속적인 민간차원 내왕을 통해 중국의 변화가 

북한사회에 상당히 널리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주로 길림성 연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방문 형식으로 식량을 비롯한 대

량의 생활필수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물적 교류에 

정보의 흐름이 수반되고 있다.

5) 중국은 북한의 인접국가일 뿐 아니라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마지막 남은 후견

국가이다. 이는 2002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해를 방문하여 중국 개혁․

개방의 성과를 경험한 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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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개혁․개

방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70년대 이후 계속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사실상 자본

주의적인 제도와 체제를 상당부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은 아직 

이렇다할 개혁․개방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은 노동 관련 법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즉 중국은 노동관련 법제의 

기본 틀을 사회주의 체제에 두고 있고 이를 관련 법제에서 명백히 하고 

있음7)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계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로계

약제의 도입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에서 발견되는 단체교섭․단체협약 및 

분쟁처리제도를 상당 수준 갖추고 있다. 반면 북한은 아직까지 중앙통제

적 사회주의 노동관계법제의 틀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외

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례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자본주의 노동법제적 요소

보다는 다분히 실험적 색채가 짙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가 그러하 듯

이 중국 노동관련법제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을 통하여 

노동관계법제의 변화 양상에 그대로 투 되거나 최소한 그 기본 법리가 

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중국 

노동법제를 분석하는 작업은 미래의 북한 노동법제의 모습을 전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동시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6) 중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재정보다 기업이 경상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국가재정에서 사회복지기금의 사용 비중이 10∼15%로 낮으

며, 이들 기금의 대부분은 교육부문에 지출되고 사회복지부문 지출은 10% 내

외에 불과하다. 국가는 생산력 증강을 위한 교육투자에 중점을 두고 여타의 복

지는 가족 및 기업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소비기금으로 분류

되는 연금, 의료보험, 주택, 생활보조비 등은 재화의 평등한 재분배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지위에 따라서 차등 분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선

한승, ｢중국의 노동개혁 실태와 북한노동 전망｣, 한국노동연구원․중국길림대 동

북아연구소, 미국동서연구센터 공동 주최 국제세미나 자료, 2001, 6∼7쪽). 

7) 중국 노동법 제1조 및 노동조합(工會)법 제1조 등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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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노동

법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분석의 틀, 즉 개별적 노동관계의 양

태와 집단적 노동관계의 모습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

제 내에서 기능하고 있는 노동법제의 법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제2장 중국 노동법제의 개요와 제3장의 개별적 근로관계

법제 및 제4장의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개혁․개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재 시점의 북한 노동관계법제의 양

상을 살펴보고 이를 중국 노동법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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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노동법제의 개요

제1절 중국 노동법제의 생성과 발전

1. 중국 노동법제의 입법변천사 개요

중국의 노동법은 20세기 초기에 출현하 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반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전락하여 경제가 극도로 낙후하고 정치가 부패한 

상태 고, 그때까지 전문적인 노동법규는 나타나지 않았다.8) 그러나 중

국 노동법은 경제체제의 변화와 생산력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변화를 거

듭하고 있다. 즉 중국 노동법은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노동법이 가지는 위

치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노동법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어느 정도의 사

유재산권을 인정하던 초기의 법제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개조’를 완전히 

성공시켰다고 평가되는 1956년 이후의 법제 그리고 사회 전반을 좌경적

인 사상이 지배했던 ‘대약진운동9)’ 기간과 ‘문화혁명10)’ 기간 동안의 법

8) 王全興, 勞動法學 , 中國法制出版社, 2001, 18쪽.; 한대원 외, 현대 중국법 입

문 , 박 사, 1995, 535쪽.

9) 사회주의 건설의 대약진은 모택동이 1958∼60년 사이에 ‘15년 내에 국을 따라

잡는다’는 구호 아래 전개되었던 농공업의 대증산을 목표로 한 야심적인 경제정

책이다. 여기에서 중국은 삼면홍기 가운데 총노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강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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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6년 이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발전시킨 기간 동안의 법제 등 매우 커다란 변화를 거듭하 다.

중국 노동입법의 발전시기를 나누는데 있어서는 건국 이후의 세 시기

로 보아 1949∼56년(중국노동법의 태동기), 1956∼76년(암흑기), 1976년 

이후 현재까지(발전기)로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11) 다만 이러한 세 시기

의 구분 이전에 존재하 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의 노동법의 상황

도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건국 전 중국노동법의 개황(1923∼48년)12)

중국 역사상 최초의 노동입법은 1923년 3월 29일 북양군벌 정부가 공

포한 ｢공장잠정규칙｣(暫行工廠通則)이다. 그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노동

관계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나라 정부가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 던 일부 법률들도 모두 노동법의 성격과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삼고, 대약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인민공사의 조직으

로써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한다는 기본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서울대 국제문제

연구소 편, 중국정치경제사전 , 1990, 207∼208쪽 참조).

10) 1965년 말부터 중국대륙을 일대 격동과 혼란의 속으로 몰아넣은 사상정화운동

으로서, 모택동이 당내에 도사리고 있는 수정주의자(즉 자본주의)들을 전면적

으로 숙청하고자 한 데서 출발되었다.

11) 이러한 분류 방법은 김세훈,「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관한 연구 - 1995년 시

행 노동법을 중심으로 -｣, 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5, 26쪽; 한대원 외 

13인 공저, 앞의 책, 535∼540쪽을 참조하 다. 이 구분은 李景森, 勞動法學』

(제2판), 北京大學出版社, 1998의 분류기준이기도 하다. 다른 분류법으로 건국 

이후의 노동입법을 ‘제11차 삼중전회’(十一届三中全會)를 기준으로 하여 건국

(1949년)∼1978년을 三中全會 이전과 1978년 이후의 三中全會 이후로 두 시기

로 나누는 분류법을 택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 이에 따르면 이전의 시기를 4단

계로 나누고(1943∼53년, 1953∼58년, 1958∼66년, 1966∼78년), 이후의 시기를 

3단계(1978∼85년, 1985∼94년, 1994년 이후)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王全興, 앞

의 책, 23∼27쪽). 특이한 것은 1976년을 그 기준으로 보지 않고, 1978년을 기준

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1976년은 중국의 정치적 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

고 1978년은 三中全會에 제출한 의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1976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초급단계론의 진입시기로서 

노동법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정책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12) 한대원 외, 앞의 책, 535∼536쪽; 李景森, 앞의 책, 30∼41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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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이 법률은 모두 2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용에 있어

서 최연소 연령,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연소자․여성근로자의 근로의 제

한, 임금(工資)복지, 교육훈련 등의 규정이 있었다.

국민당 통치시기에는 국민당 정부가 청나라 말기 민법초안의 방법대로 

1929∼31년에 제정한 민법에서 근로관계(勞動關係13))를 고용관계로 규정

하고 민법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규율하 다. 한편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민당 정부가 1929년에 반포한 ｢공장법｣(工廠法, 1932년에 재개

정․공포됨)은 국민당 통치시기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문건

으로, 연소자․여성근로자의 근로제한, 근로시간, 임금, 수당 등을 규정하

다. 동 법의 조문상으로는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 고, 기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규정하 지만 실

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1930년 6월에는 전국소비에트대표대회에서 ｢노동보호법｣(勞動保護法)

이 채택되었다. 또 1931년 11월 7일 중화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中華蘇維埃共和國勞動法) 노동법을 채택하고 1932

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 다. 이 법은 모두 12장 75조

13) 중국에서의 근로관계(勞動關係)란 근로자와 사용자․사용자단체(用人單位)가 

생산활동(勞動過程)을 실현하는 과정중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광의로는 성․시․농촌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

계라도 노동을 매개로 맺어진 사회관계는 모두 근로관계에 속한다. 협의의 개

념은 경제생활 가운데 국가 노동법규범상의 노동법률관계에 따라, 즉 쌍방 당

사자가 일정한 노동법률․규범에 규율되고 확정된 권리․의무관계가 있고, 그 

권리․의무의 실현이 국가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법률관계의 일방인 근로자는 반드시 사업장에 속하고 그 사업장의 일원이

어야 하며, 소속된 기업에서의 생산활동에 참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근로자는 

기업 내부의 노동규칙을 준수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른 일방인 사용자 및 사용

자단체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근로환

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중국노동사회보장부(中華人民共和國勞動和社會保障部; 勞動工資司), ｢什麽是勞

動關係?｣, 1999, http://www.mloss.gov.cn; 李景森, 앞의 책, 5∼6쪽; 王全興, 앞

의 책, 93쪽 각 참조). 한편 중국에서는 보편적으로 勞動關係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노사관계라는 용어가 근로자와 사용

자 사이의 대립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데 비해, 근로자와 기업 사이의 관

계를 좀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 진, 중국의 

도시노동시장과 사회 , 한울, 2002,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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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고용의 절차,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

금,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노동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 다. 한편 중화

소비에트공화국 집행위원회는 1933년 새로운 노동법을 공포하여 1931년

의 노동법을 개정․보충하 다. 이 노동법은 총 15장 121조로 상당히 많

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었

으나 역시 실행되지는 않았다. 1948년 7월 하얼빈에서 소집된 제6차 전국

노동대회에서는 ‘중국노동운동이 직면한 임무에 관한 결의’(關于中國織工

運動當前任務的決議)가 채택되었는데, 이 결의에서는 근로자문제에 대하

여 전면적이고 상세한 건의를 제출하 다.14) 

 

나. 건국 이후 중국 노동법제의 발전

1) 태동기(1949∼56년)

1949∼56년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새롭게 성립되고, 자본주의에서 사회

주의로 전환하는 시기 다. 이 7년 동안은 중국의 노동입법이 형성된 시

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중 처음 3년 동안은 공장관리 민주화, 노동조합, 

실업자구제, 노동보호, 노동보험, 노동분쟁처리에 관한 일련의 법규가 공

포되었으며, 그 후 4년 동안에는 1954년에 통과된 ‘54헌법’15)의 노동 관련 

규정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노동제도, 임금, 노동보호, 노동보험 

및 노동규율 분야에 대한 일련의 법규가 제정되었다.

당시의 중요한 노동입법으로는 1950년 2월의 ｢국 ․공  공장의 공장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시｣(關于國營公營工廠建立管理委員會的指示), 

1950년 6월의 ｢중화인민공화국노동조합법｣(中華人民共和國工會法), 1950

년 6월의 ｢실업근로자 구제에 관한 지시｣(關于救濟失業工人的指示), 노동

14) 한대원 외, 앞의 책, 536쪽 참조.

15) 신중국이 건국된 이래 1954년 9월에 신중국헌법으로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근

로관계의 조정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에

는 제16조에 중국노동의 성질과 노동에 대하여 국가가 격려하고 지지하는 태도

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는 국민의 노동권과 근로자임금 및 대우와 

근로조건의 개선원칙을 규정하고, 제92조에 국민의 휴식권을 규정하고, 제93조

에 국민에 대하여 물질적 원조를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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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포한 ｢실업자구제잠정규정｣(救濟失業工人暫行辦法), 1951년의 ｢중

화인민공화국 보험조례｣(中華人民共和國保險條例), 1950년 11월의 ｢노동

쟁의의 해결절차에 관한 규정｣(關于勞動爭議解決程序的規定), 1954년의 ｢건

축근로자의 배치에 관한 법｣(建築工人調配暫行爲法) 등이 있다. 또한 임

금과 관련하여 1956년 국무원16)이 공포한 ｢임금개혁에 관한 결정｣(關于工

資改革的決定), ｢임금개혁 중 약간의 구체적 문제에 관한 규정｣(關于工資

改革中若干具體問題的規定), ｢신 공사합 기업의 임금개혁 가운데 약간

의 문제에 관한 규정｣(關于新公私合營企業工資改革中若干問題的規定) 등

이 있다. 산업안전․위생과 관련하여서는 1951년 10월에 노동부가 공포

한 ｢위험물운반에 관한 규정｣(關于搬運危險性物品的几項規定) 등이 있

다.17) 

1950년대 초에 공포된 법령들은 중국 노동법제의 기본 틀을 형성하

다. 당시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은 시장경제의 완전한 해체를 도모하기보

다는 오히려 공산주의 혁명(신 민주주의 혁명) 후에도 살아남은 상공 기

업, 즉 자본가들을 ‘이용․제한․개혁’하려는 것이었다. 농업근로자들을 

기반으로 혁명을 달성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낙후한 생산력이 가장 커

다란 문제 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은 생산력의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

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둔 이 새로

운 노동법규는 전반적으로는 계약자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

규들은 근로자의 단체협약권을 강화하고 해고, 임금 및 산업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 다.18)

중국은 1956년에 생산수단의 사유제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기본적으

로 완성하고 사회주의적 사회제도가 이미 건설되기 시작하 다. 따라서 

16) 국무원은 중국의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 규정, 

결정, 명령, 방법, 실시세칙 등을 포함한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을 가

지고 있다.

17) 1949∼56년 사이에 공포된 법령의 자세한 것에 대하여서는 李景森, 앞의 책, 44∼

46쪽 참조.

18) H. R. Zheng, “An Introduction to the Labor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8 No. 2, 1987 Spring,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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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모든 주요 기업들이 국가나 집단의 관리체제하에 들어갔다.19) 일

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유 및 집단소유기업들은 지역 노동관청의 배정

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했다. 이러한 배정은 개인의 의사를 거의 고려함

이 없이 주로 국가계획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른바 공산정권 

수립 이후 중국은 정부가 노동력 전원을 인수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통포통배(統包統配)정책20)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력

의 이동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지역간의 이동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어려웠으며 부부가 서로 멀리 떨어진 도시들에 나뉘어져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업무능력의 부족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었고, 노동력을 제외한 토지와 원료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

소와 부합하도록 노동력을 배치할 역량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21) 아울러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주택, 의료보험, 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 다. 노동법은 이러한 기업과 사회복지제

도간의 접한 연계관계를 고정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 아래에서 1956년 이후의 노동법은 주로 근로환경의 안전유

19) 신 중국 성립 초기에는 민족자본과 소상인․수공업자의 일정한 발전을 허용하

는 신 민주주의적 경제정책을 상당기간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곧 이를 변경하

여 1953년 ‘과도기의 총노선’을 공포하 다. 또 ‘총노선’하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1953년 당시에는 대략 15년 정도를 경과하면서 점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었으

나 그 후 방침을 바꾸어 1955년 말 이후 1년 동안에 빠른 속도로 이를 진행시켰

다(서석홍, ｢중국 경제체제개혁의 이론적 기초｣,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진로 , 

풀빛, 1990, 13∼14쪽 참조.)

20) 모택동 시대 고용정책의 특징으로서 노동관리방식에 있어서 완전고용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노동력의 상품화가 

실업과 노동소외를 일으킨다는 고전적인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하여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매매가 아닌 분배에 의해 고용을 

결정하는 정책을 견지하 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간의 수평적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 고, 그 결과 개혁정책을 시작할 당시에도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

하 다(나형욱, 중국의 국가 - 노동관계 , 풀빛, 2000, 85∼86쪽).

21) 모택동 시대 고용제도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즉 1950년대 초부터 종신고용제인 

고정공제도(固定工制度)에 따라 국가경제계획이 설정한 노동자 채용범위 내에

서 고용하고, 퇴직할 때까지 직업이 보장되는 ‘철과반’(鐵鍋飯)이라는 종신제 고

용형태가 국 기업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1954년에 정무원이 공포한 국 기업 

내부의 노동규칙강요(國營企業內部勞動規則綱要)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가 사실상 금지되었다(나형욱, 앞의 책, 85∼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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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임금, 연금 및 의료혜택의 규범화와 노동배정에 대한 기준의 확보 등 

근로조건의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한시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이었다.22)

2) 암흑기(1956∼76년)

1956년은 중국이 생산수단의 사유제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회제도는 이미 기본적으로 신 중국의 

건립시기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1956

년에 국무원은 ｢임금개혁에 관한 결정｣(關于工資改革的決定)과 ｢임금개

혁중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關于工資改革中若干問題的規定)을 공포

하 다. 또한 노동보호 측면에서 1956년 5월에 3대 규정 즉 ｢공장안전위

생규정｣(工廠安全衛生規定), ｢건축가설공사안전규정｣(建築安裝工程安全

技術規定) 및 ｢근로자․사무원의 사상사고에 관한 규정｣(工人職員傷亡事

故報告規定)을 공포하 다.23)

1956년 9월에 있었던 공산당의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 국민의 

주요 임무인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국가 공업

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정치․문화 등의 

측면에서 일련의 방침과 정책이 제출되었다. 아울러 1957년 초에는 노동

법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뒤이어 나타난 반우파(反

右波) 투쟁과 대약진 운동 등 좌측의 오류는 법제도의 위상을 약하게 하

고, 이에 따라 초안이 마련되고 있던 노동법의 준비작업은 정지되지 않

을 수 없었다. 아울러 기타 노동법규의 제정 작업도 별 다른 진전이 없었

다. 1958년 국무원은 ｢근로자의퇴휴직관련잠정규정｣(關于工人, 織工退休

處理暫行規正) 등이 반포되었다.

반면 1963∼65년의 기간 동안에는 국민경제의 회복 및 발전이 시작되

었고, 노동입법도 다시 시작되었다. 즉 1963년에 국무원은 ｢기업생산 안

전작업 강화에 관한 규정｣(關于加强企業生産中安全工作的几項規定)을 공

포하 다. 또 1964년에는 노동부가 ｢기업장려를 위한 잠정 조례(草案)｣

22) 김세훈, 앞의 논문, 7∼8쪽.

23) 王全興, 앞의 책, 23쪽; 한대원 외, 앞의 책, 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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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計時獎勵暫行條例)를, 1965년에는 국무원이 ｢기업․사업단위와 근

로자 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關于企業, 事業單位的于部和工人調動問

題的若干規定) 등을 공포하 다.

그러나 1966년에 문화대혁명24)이 시작되고 중국의 노동입법은 별 진

전이 없었다. 즉 1971년 이후 근로의 필요에 따라 “통지” 등 규범적 성격

의 문건이 공포되었을 뿐 1966∼76년의 기간 동안에 중국의 노동입법은 

진전이 없었다. 이 기간에 몇 가지 노동법령이 공포되었지만, 이 시기의 

노동입법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노동 관련 사업에 대한 무정부주의․

평균주의가 존재하 다.25) 결국 1957∼76년의 근 20년에 걸친 기간은 좌

측의 오류와 문화대혁명에 의한 간섭과 파괴로 인하여 중국의 노동법 입

법작업은 심각하게 정체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26)

3) 발전기(1976년∼현재)

1976년 소위 4인방(四人幇)27)이 분쇄되고 ‘문화대혁명’이 종식되어 중

국은 새로운 역사 발전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 1977년에 열린 중국 공

산당 제10기 제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10기三中全會)에서 등소평 등 실

무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국은 혁명적인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28) 특히 1978∼85년까지는 개혁 초기로 

노동의 한편으로 복잡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발전하여 왔다.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1기三中全會)

는 중국 건국 이래 가장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11기 삼중전회 공

24) 1965년 말부터 중국 대륙을 일대 격동과 혼합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은 것으로 

당내의 수정주의자들(走資派)을 전면적으로 숙청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 다. 

1966년 3월에는 그 비판이 거세어졌으며, 같은 해 4월 18일자 해방군보(解放軍

報)에서 ‘모택동사상의 위대한 홍기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문화대혁명에 적

극적으로 참가하자’라는 사설을 실어 여기서 문화대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으

로 사용되었다(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앞의 책, 136∼143쪽).

25) 한대원 외, 앞의 책, 538쪽.

26) 李景森, 앞의 책, 46∼47쪽, 關德, 勞動法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 47쪽, 王

全興, 앞의 책, 24쪽.

27) 江靑, 張春橋, 王洪文, 姚文元 등 4명의 급진주의자로서 문화대혁명기간 중 중

앙정계에 등장한 문혁파의 핵심들을 말한다(김세훈, 앞의 논문, 8쪽).

28) 李景森, 앞의 책,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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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서는 “인민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반드시 가미하여 

민주제도를 활용하고 법률화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이고 

있다.29) 아울러 이 삼중전회에서는 외자도입을 중요한 경제개혁정책으로 

채택하 다.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외자

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자도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 노동법

제에 커다란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익숙한 서구모델과 유사한 노동법제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하여 고용, 

징계, 해고 등에 있어 기존 노동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융통

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는 이러한 중국의 외자

도입은 근로자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지만 그 경 진은 전부 또는 일부

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권익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노

사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체계의 발전이 요구되었으며, 중국 정부

로서는 실제로 이러한 법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9년 ｢중외합자경 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이 공포된 1

년 후 1980년 국무원이 ｢중외합자경 기업노동관리규정｣(中華人民共和

國練資 經營企業 勞動管理理規定)을 공포한 것을 필두로, 외자기업의 노

동관계를 규율할 목적의 여러 가지 노동법규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

국은 국가의 계획 및 통제에 있어서의 분권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기업

의 권한을 확대시켰고 기업경 에 대한 행정적 간섭을 감소시켰으며, 고

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의 성취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자극들을 

제공하 다.30)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체결의 측면에서도 1977년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3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체제하에서 노동정책의 핵

심적인 사항이었던 종신고용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적합한 노동력

의 수급을 어렵게 만들었고, 노동력할당제는 개인이 그 적성에 맞는 직업

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경제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었다.

한편 1980년에 중국 정부는 국내 노동법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모

29) 李景森, 앞의 책, 47쪽.

30) H. R. Zheng, Op. Cite, p.391.

31) 李景森, 앞의 책,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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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기 시작하 으며, 장기적인 목표로서 경제적 수요에 적응하는 노동

력의 배분을 위해 어느 정도 노동력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기되

었다. 이러한 제안에 의하여 기업가에게 심사를 통해 종업원을 선발하고 

그들을 계약에 의해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개인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개혁을 촉진하게 위해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들을 공

포하 다. 즉 1982년 국무원 노동인사부는 ｢근로계약제의 적극적 시행에 

관한 통지｣(關于積極試行勞動合同制的通知)’를 공포하 다. 이 지침에 따

라 1983년 초반부터 모든 지방과 주요 도시들이 근로계약제도의 실시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후 1984년에는 노동인사부에서 ｢노동모집에 관한 통

지｣(關于做好招聘工作的通知)를 공포하 다. 아울러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적인 불가피성, 실험적인 소규모 실시 사례의 성공 및 

이념적 정당화의 진전 등 제요인이 결합되어 중국 정부는 국내 노동법의 

전반적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즉 1986년 국무원은 근로계약 체결권한

을 위임하고 고용, 계약종료, 임금 기타 노동 관련 문제의 기준을 규율하

는 4개의 법령을 공포했다.32) 이러한 새로운 근로계약제는 1986년 10월 1

일 전민소유제기업(국가소유의 국가기업)33)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적용

되었다. 전민소유제기업은 경제 역의 지배적 요소이므로 이 분야에 대

한 개혁은 다른 경제분야, 특히 집체경제에 중대한 향을 미칠 것을 염

두에 두고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 던 것으로 보인다.

1987∼92년은 노동시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노동입법의 실험기에 해

당한다. 국 기업에서는 경 개혁 및 잉여인원의 고용조정을 포함하는 

32) 1986년 국무원이 공포한 ｢근로자의 합리적 유동의 촉진에 관한 통지｣(關于促進

科技人員合理流動的通知)와 ｢국 기업 근로계약실행 잠정규정｣(國營企業實行

勞動組合同制暫行規定), ｢국 기업 상여금세와 임금조절세 보충규정｣(國營企業

獎金稅和工資調節稅補充規定), ｢국 기업 근로자취업보험 잠정규정｣(國營企業

職工待業保險暫行規定) 및 ｢전민소유제공업기업 근로자대표대회 조례｣(全民所

有制工業企業職工代表大會條例)의 4개의 법규정을 말한다.

33) 소유제의 다른 형태로서 집체소유제(集体所有制; 협동조합소유, 집단기업), 개

체경제(個体經濟; 종업원 8인 미만, 자 업 및 세 사기업), 사 경제(私營經

濟; 종업원 8인 이상, 사기업) 및 중외합자, 합작 및 외국자본 독점 투자기업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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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혁이 준비되고 외자계 기업이나 사 기업의 급증을 배경으로 하여 

기업형태와 노사관계가 다원화하 다. 아울러 이 시기는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국민생활이 악화되는 등 다양한 요인의 비중이 증대하 고 노동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34)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제의 정비를 시급히 서둘 으며, 결과적으로 이 시

기에 노동입법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노동법규와 법령이 제도화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문제를 필두로 임금제도, 실업보험, 해고 및 사

직과 관련한 노동쟁의의 처리,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의 분야에까지 

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1994년 7월 단행법률로서 노동법(中華人民共和國勞動

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1992년 제정 공표된 노동조합법(中華人民共和

國工會法)과 노동쟁의처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企業勞動爭議處理條例)의 

제정에 이어 중국 노동법제의 체계를 완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구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 지만 

시장화와 기업의 민 화가 진행되는 한편, 노동문제는 심각화되고 노동

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노동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노동법규의 개정

과 새로운 노동법규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행

정 활동의 제도화, 노동시장에 대한 거시적 역할의 강화라고 하는 세 분

야에 관한 노동법규의 정비에 중점이 두어졌다. 특히 1992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관한 중국공산당중앙의 결정｣이 채택되고 노동시

장의 육성과 발전이 시장경제의 구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었다. 1992년 중국은 개혁의 최종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으

로 결정하고 노동 관련 제도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맞도록 정비하 다. 

노동부는 이 결정에 기초하여 1994년 2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35)에서 ｢사

회주의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법제도의 구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

34)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中國の勞働政策と勞働市場 (中國 Report 2), 日本

勞働硏究機構, 1998, 37∼40쪽 참조.

35)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全人代)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상당하는 

조직으로 입법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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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보고서는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법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법

제를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탄생하고 1995년에 시행된 노동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즉 1995년 노동법은 통일적인 노동관계를 규율하

는 단행법률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으며, 종전까지 중국 경제사회가 거쳐

온 사회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수호하면서 경제개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장

경제적 요소의 첨가를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1994년의 노동법 제정 이전 1992년의 중국공산당 제14기 삼중전회의 

기본정신 및 전면적 노동체제 개혁의 추진과 시장경제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점진적인 건설을 위해 중국 노동부가 제정한 1994년

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시기에 관한 노동체제 개혁의 총체적 

구상 중 사회노동법제 개혁을 살펴보면 노동법제의 개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중국 정부의 노동체제 개혁이란 완비된 노동법률 체

계의 건립 및 노동정책의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요구로 모든 노동입법의 기본법으로서 신 노동법의 제정이 요청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36) 이러한 신 노동법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37) 첫째, 중국의 노동법제 수립에 있어서 법적 공백을 상

당부분 메웠으며 획기적인 통일적 노동법제의 수립을 통하여 중국법제 

건설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법률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노동법률관계의 기본적인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노동제도 개혁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노동쟁의의 해결이라는 측

면에서 노동쟁의처리와 관련한 기본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노동쟁의의 합

리적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 고 이로써 사회의 안정과 단결을 촉

진할 수 있게 되었다.38)

36) 김세훈, 앞의 논문, 27쪽.

37) 郭君, 勞動法與勞動爭議實用手冊』, 中國檢察出版社, 1994, 9∼17쪽.

38) 關懷,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제정과정 및 그 입법사상 , 제2차 한중노동관

계법 공동연구회 심포지엄 자료집, 1995,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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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1년에 이루어진 노동조합법(工會法)의 개정을 살펴보면, 노동

조합(工會)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 보호에 

역점을 둔 것으로서 지금까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시행된 노

동법의 입법목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 노동법제의 이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노동법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규와는 다

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규는 시민법제하에서 근

로자와 사용자의 경제․사회적 힘의 차이를 무시하면서 나타나게 된 열

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생

성․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노동법제는 계약자유․사적소유권․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법률체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통제경제 정책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하여 정비되었다. 즉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정책의 기

본구상인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이를 중국에 적

응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시장을 육성․발전시켜야 하

며, 전면적 개혁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탄력화 등 시장경제적 요구에 부합

하는 새로운 노동 관련 제도를 점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1994년에 제정된 노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법 적용을 전체적으로 

통일하 다는 데에 있다. 과거 중국의 노동법률, 법규의 적용범위는 대부

분 소유제의 형태에 따라 나누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유

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랐다. 그러나 1994년의 신 노동법은 근로기

준, 노동조합,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수요에 따라 과거의 서로 다른 노동관

계에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태도를 바꾸어,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법에 따라 성립된 기업, 개인기업 및 그와 근로관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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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자에게 모두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 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

업에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중외합자경 기업, 중외합작경 기업, 외국인

독자기업, 사 기업, 공동경 기업, 향진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중국 

노동법제의 근본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동법 발전의 획

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은 앞으로 중국 노동법이 통

일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중국 노동법은 점차 자본주의적 근로자보호법제로서 모습을 갖추

고 있다. 즉 중국 노동법제의 기본원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견지하면

서 자본주의의 체제를 가미시키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초기 시장경제의 

모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자유치에 있어서 충분한 성과를 거

둔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이제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1년에 이루어진 노동조합법(工會法)의 개정이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근로자보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는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노동법제에 근접해 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중국 노동법제의 구성체계

1. 노동관계법제의 체계

중국의 노동법규는 경제체제 및 경제주체(노동 리부문)의 기능적 변

화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78년 이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에 의하여 노동입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다수의 노동 관련 법규가 공

포․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그 수가 상당히 많은 중국 노동법규를 모두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법규범을 공포한 기관의 성격 

및 노동법제의 위상에 따라 노동기본법, 노동기본법 이외의 노동법규, 노

동행정법령, 노동행정규정, 지방성 노동법규 및 노동자치조례 등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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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분류될 수 있다.39) 또 다른 분류방법으로 헌법과 노동법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형성된 법체계로 볼 수도 있다.40) 

일반적으로 중국 노동법은 헌법, 노동법, 기타 노동법률, 노동행정법규, 

지방노동법규와 노동행정규칙의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중화인

민공화국 헌법은 노동법 등 노동법률의 제정 근거이며,41) 노동법 체계 중 

최상위 규범이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은 중국 노동법제의 기본법

39)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40∼42쪽; 앞의 책, 43쪽에서 저자가 작성

한 표에 따르면 5단계를 가진 중국의 노동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분류 공포자 법 규 자 성 격

제1층 全人代 노동법 노동법전

제2층 全人代 노동취업법, 노동계약법, 임금법, 노동보호법 등 단독법규

제3층 國務院 직업소개법, 실업자관리, 노동복무공사관리규정 등 전문법규

제4층
勞動部

人事部
직업소개실시조례, 실업자관리실시조례 등 실시조례

제5층 地方政府 ××시직업소개실시조례 등 지방성법규

40) 윤진기, ｢중국의 노무 관련 법률 및 제도 이해｣, 노동교육 (제14호), 1997. 8, 

59∼60쪽 참조. 이에 따른 중국 노동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77쪽).

   

헌  법 노 동 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실시조례

단체협약법
단체협약조례

단체교섭조례

임금법 최저임금조례

취업촉진법

직업소개조례

노무서비스기업관리조례

장애인취업조례

사회보험법

실업보험조례

기업근로자산재보험조례

근로자의료보험조례

근로자양로보험조례

여자근로자출산육아보험조례

사회보험기구조직조례

사회보험기금관리조례

41) 중국 노동법의 입법근거는 노동법 제1조에서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그 입법적 근

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 헌법상의 노동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의미는 

다음에 이어지는 노동법 법원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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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기타 노동법률․법규의 제정 근거가 된다. 이것은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다. 기타 노동법률은 노동법의 하위규범으로서 

중국 노동법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규범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다. 그 예로는 취업촉진법과 임금법 등이 있다. 노

동행정법규는 노동법 및 기타 노동법률을 구체화하는 규범으로서 국무원

에서 제정하며, 그 예로서 노동계약법실시조례, 노동쟁의처리법실시조례 

등이 있다. 지방노동법규는 지방정부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노동법률과 노동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각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한다. 노동행정규칙은 중국 노동부 또는 관계 부서

가 노동법률 및 노동행정법규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구체

적 규범이다. 이와 같은 법규범 이외에 중국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의 

가맹국으로 1996년까지 18개의 국제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있으며, 이들 

협약은 중국 노동법의 구성부분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다.

또한 중국 노동조합이 법률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주요 규범적 성

격을 가진 문건(규범적 문건)42)은 규범적 작용을 하며, 국가기관 및 기

업․사업단위, 행정의 각 분야가 동일하게 이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노동조합조직의 규범성 문건은 노동법의 법원(法源) 중의 하나이며, 

실제로 중국의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의 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특성 중 하나이다.43)

한편 단체협약(集體合同)과 기업 내부 노동규칙은 각각 자본주의 국가

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상응하는 것으로 비록 실정법률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고 규정된 제정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에는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역시 노동법을 구성하는 

법원 중 하나에 해당한다.44)

42) 이것은 노동법규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법규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 기관이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고 해석한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이

다. 노동부 단독 혹은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하여 해석한다(王全興, 앞의 책, 84

쪽). 

43)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46∼47쪽; 한국경 자총협회, 중국의 노

동법제 , 2002, 38쪽.

44)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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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의 의의

가. 법률체계상 노동법의 위치

1994년에 제정되고 1995년에 시행된 노동법은 총 13장, 107조로 구성되

어 있으며, 중국의 노동개혁이 직면한 문제점을 거의 모두 망라하고 있다. 

동 법은 취업의 촉진,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산업안전․위생, 직업훈

련, 사회보험 및 복지, 여성노동보호, 노동쟁의 및 근로감독 등의 장을 두

고 있다.

중국 노동법은 민법 및 기타 법률부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

는다. 노동법은 중국의 법률체계 중에서 중요한 법률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노동법은 근로자

와 사용자를 조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등한 주체로서 상정하고 있지

만, 국가가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조정하고, 근로자를 훈련시키

며 기업과 개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는 등 행정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중국 노동법은 공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만, 노동법의 주체에 있어서 사적관계를 조정할 때에는 여전히 민법의 범

주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45)

나. 입법취지

중국 노동법의 제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

용자 사이의 안정과 노사관계의 조화에 대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개

혁․개방 이후, 중국은 비공유제 경제분야가 크게 발전하 고, 공유제 기

업도 빠르게 경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노사관계가 복잡

화․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동법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는 

중국 노동법 제1조46)에 따르면 노동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

45) 梁書文․回滬明, 勞動法及配套規定新解釋(上) , 人民法院出版社, 2001, 30쪽.

46) 【제1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노사관계)를 조정하

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근로제도를 수립․유지하고 경제발전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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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동관계를 조정하며 노동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노동 관련 제도를 적절히 수립하기 위한 법제이다. 또 노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47)

1) 근로자의 권리와 합법적 권익의 보호

중국은 근로자계급을 국가의 주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

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가 향유

하는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의 근거규정에 따

라 근로자는 취업의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

다. 또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를 갖

고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서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 

근로의 권리(노동할 권리, 勞動權)와 관련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 사

회보험과 복지에 관한 권리, 노동쟁의처리 제청권 등의 권리를 법률로 보

장하고 있다. 노동법은 근로자가 향유하는 권리를 각 조항에 명시한 것으

로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동 법이 제정되

었음을 제1조에서 거듭 밝히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근로자도 관련 행정기관

(部門)에 호소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른 중재․소송 등을 자신의 합법적 

권리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관계의 조정, 노동쟁의의 해결,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동제도의 적합한 

건립

노동법은 노동관계의 조정 및 노동관계와 접한 기타 사회관계의 규

범을 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관계의 조정과 관련

한 규범의 내용이 노동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제개발 단계에서 노동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중국의 노동관계는 주로 행정수단에 의하여 조정

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47)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0쪽, 31∼32쪽; 王全興, 앞의 책, 49쪽; 關

懷, 勞動法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 14쪽 각 참조.



제2장 중국 노동법제의 개요 23

되었다. 근로자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때에만 상급부문과 정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현단계에서

는 그에 적절한 노동 관련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종래의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운 되어 오던 비효율적 노동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편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에 적절히 순응하고 경

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관련 제도를 수립하려는 것이다.

3. 규율범위48)

가. 규율대상

노동법의 활용범위는 노동법률관계의 형성과 접한 관계가 있다. 노

동법률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동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형성

하는 것으로 노동관계는 노동법률관계와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

동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실상 존재하는 관계라면, 노동법률관계

는 이러한 노동관계를 노동법이 조정한 이후 나타난 결과를 의미한다.

노동법은 사실상의 노동관계를 노동법률관계로 조정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동법은 규정된 권리․의무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

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노동관계의 일방인 근로자

는 상대방인 기업(單位)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서 일정한 종류의 업무

에 종사하며 해당 기업의 각종 규정․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

의 발생, 변경, 결속,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및 조건은 법률

에 의하여 처리된다. 다만 국가기관, 사용자, 사회단체가 그 구성원과 노

동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법률, 법규가 그 관계를 조절하는 데 

대한 별도의 특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규율범주에 속하지 않

게 된다.49)

48) 노동법 제2조는 노동법 적용대상으로서의 규율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하의 내

용은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35∼46쪽; 王全興, 앞의 책, 47∼60쪽

각 참조.

49) 한대원 외, 앞의 책, 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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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법의 적용범위

중국 노동법은 중국 국경 내의 기업과 사 경제단위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중국 국경 내 기업이란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부터 유통, 서비스 등 

독립된 형태의 각종 소유제 유형의 기업으로 공장, 회사, 농장 등을 포함

한다. 여기에는 집체소유제기업과 사 기업, 중외합자경 기업, 중외합작

경 기업과 외상독자기업도 포함된다.50) 아울러 이러한 기업에서 종사하

는 근로자도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중국은 전통적인 계획경제하에서 공유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978년의 개혁 이후 소유제는 공유제와 시장

경제를 결합시키는 형식으로 발전하 다. 이전까지 중국의 소유제 방식

으로는 전민소유제(국유제)와 집체소유제(集体所有制)라는 공유제만이 

존재하 다. 이는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기본적으로 사유제

를 부정하고 국가 중심적인 소유구조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8년 개혁을 통하여 소유와 경 의 분리가 인정되고 기업개혁의 기본

방침이 변화되었다. 이는 중국이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전제하에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경제부문을 발전시켜 다원화된 소유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중국은 국유․국 방식 이외의 국유․집단경 과 국가․개

인경 방식(개인에 의한 위탁(청부)경 과 리스경 ), 집단소유․농가가

족경 방식(농업생산책임제하에서 집단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생산을 

위탁하는 농가경 ) 등 다양한 소유방식과 경 의 분리를 추구하 다.51) 

중국의 소유제 개혁의 특징은 국유기업의 전면적 사유화를 인정하지는 

않으며 소유권과 경 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1) 국유기업(國有企業)

국유기업이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으로 공유제의 

핵심부분을 이룬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식 호칭은 전민소유제기업, 국

50) ｢노동부 노동법 관련 약간의 조문의 설명｣(勞動部關于<勞動法>若干條文的說

明), 1994. 9. 5.

51) 나형욱, 앞의 책, 124∼1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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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유기업 등 세 가지가 모두 사용되었다. 전민소유제기업이나 국

기업은 1980년대 초까지 주로 사용되었는데, 소유제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전민소유제라는 명칭이, 관리방식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국 기

업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계획경제하에서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분배 등 모든 과정을 통제

하 다. 즉 소유와 경 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 ｢전민소유제

기업경 기제전환조례｣가 반포되어 경제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소유권과 

경 권의 분리를 통해 기업에 경 자주권을 부여하면서 국유기업의 활성

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 다. 중국은 1992년부터 기존의 국 기업이라

는 용어를 대신하여 국유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52)

2) 집체기업(集 企業)

집체기업이란 생산수단을 국민(공민)이 집단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기

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집단적인 투자를 이용하여 설립한 도시와 농촌의 

모든 기업, 일부 개인들이 자본을 모아 설립하 으나 스스로 소유권을 포

기하고 법에 따라 상공업을 관장하는 행정부서인 공상행정관리총국(工商

行政管理總局)에서 집체소유로 인정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53)

3) 개체 및 사 기업(個 , 私營企業)

개체 및 사 기업은 생산수단의 소유주가 개인으로 근로자 수가 8인 

미만인 기업을 개체기업, 근로자 수 8인 이상은 사 기업으로 구분된다. 

개체기업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소사유제경제로 개인노동을 기초로 하여 

노동성과를 근로자 개인이 점유․지배한다. 이 개인은 1∼2명의 보조인

원을 고용할 수 있고, 5명 이내의 수습사원을 둘 수 있다.

사 기업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며 근로자가 8인 이상인 리성 

경제조직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사 기업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

52) 백승욱,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단위체제’의 해체 , 문학과지성사, 2001, 

23쪽; 이효수․최훈, 중국의 노사관계 - 한국계 진출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위

한 분석 , 한국노동연구원, 1998, 63∼64쪽 각 참조.

53) 이효수․최훈, 앞의 책,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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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營企業暫行條例, 國務院令 第4号)에 따르면 사 기업에는 1인이 투자

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독자기업, 2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공동경 하는 

공동기업(合伙企業), 투자자가 그 출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

임회사 등 세 종류가 있다.54) 

4)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의 투자자가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독자․합

자․합작 등의 방식으로 중국 국경 내에 설립한 기업의 형태를 말한다. 

먼저 합자기업, 즉 중외합자경 기업은 중외합자경 기업법(中華人民共

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토대로 국제적인 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확

대하기 위하여,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혹

은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 형태이다. 둘째, 합

작기업은 ｢중외합작경 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 주

석령 제40호)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기업

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외국합작자)이 평등․상호이익의 원칙에 따

라 중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중국합작자)과 중국 국경 내에서 설립

한 기업이다. 셋째, 외자기업은 중국의 외자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

業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100% 출자하여 중국 국경 내에 설립한 기

업이다. 외자기업은 중국 내 법인으로 기업의 모든 재산권을 소유하며, 

독자적으로 경 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노동법의 법원(法源)55)

중국 노동법제의 법원(法源)으로는 헌법상 노동 관련 조항, 전국인민대

표대회 및 국무원 등이 제정한 법률, 지방 행정기관이 제정한 자치법규, 

행정기관의 규칙, 비준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기타 노동조합

(工會)이 제정한 규범 등이 있다. 따라서 중국 노동법제를 구성하는 법원

54) 나형욱, 앞의 책, 126쪽; 이효수․최훈, 앞의 책, 64쪽 각 참조.

55) 이하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26∼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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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 헌법상 노동 관련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국의 최고 법이며 기타 기본법률, 행정법규

와 지방적 법규가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노동 관련 규정은 모

두 노동법규의 입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 관련 규정으로는 제14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를 

들 수 있다. 그 중 제14조는 경제조항으로 중국의 경제체제를 설명한다. 

먼저 헌법 제42조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본 규정은 중국 국민에게 근로의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국가가 

노동취업조건을 만들고,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생산

의 향상을 기하고 보수와 복리후생을 제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또 기업의 체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헌법 제43조 및 

제45조는 근로자의 휴식권 및 물질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한편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중국 헌법은 제35조56)에서 결사의 자유

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헌법은 노

동기본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이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단결권에 대하여서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중국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

리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대

혁명의 여파 속에 있었던 1975년 개정된 헌법에는 ‘4대 민주’의 하나로서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그 전제가 되는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82년 헌법을 수정하면서 파업권 조항을 삭제한 후 지금까지 이르고 있

다. 다만 단체교섭권은 노동법과 노동조합법(工會法) 등 개별법에서 부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살펴본다.

56) 중국 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 제35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은 언론과 출

판․집회․결사․행진․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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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노동관계법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는 노동 관련 기본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대

한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노동 관련 기본법률의 효력은 헌법상 노동 관련 조항이 가지는 효력 다음

으로 큰 향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7월에 제정된 노동법

(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은 그 중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법은 중국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노동법이 규

정하고 있는 각종 노동 관련 규정은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의 준

거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중국 국무원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

거하여 조례, 규정, 결정, 명령, 방법, 실시세칙 등을 포함한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무원이 공포한 많은 양의 노동법

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주요한 근거로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이 공포한 ｢기업근로자상벌조례｣(企業職工獎勵條

例), ｢국 기업근로자채용잠정규정｣(國營企業招用工人暫行規定), ｢여성근

로자노동보호잠정규정｣(女職工勞動保護規定) 등과 같은 특별규정 및 ｢전

민소유제공업기업경 전환기제조례｣(全民所有制工業企業轉換經營机制條

例) 등은 행정법규 가운데 노동관계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모두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들이다. 

라. 지방노동법규

중국에서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성, 직할시,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서 각 지방에 적용할 노동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공포할 수 있다. 민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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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도 당해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적 특징에 근거

하여 자치조례와 단행법규를 제정․공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당 구

에 적용되는 지방적 법규 중 노동 관련 법규도 모두 노동법원의 범주에 

속한다.

마. 노동규칙

노동규칙에는 국무원이 제정․공포한 모든 항목이 노동규정인 규장(規

章)과 기타의 부서에서 제정한 규칙 가운데 노동 관련 부분을 가지고 있

는 규칙 두 종류가 포함된다.57) 노동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행정기관(部

門)은 국무원 노동행정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이며, 이들이 제정한 노동

규칙은 각 부문의 권한 내에서 제정한 규범력이 있는 문건(규범성 문건)

이다. 따라서 노동규칙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원성을 지니고 있다.

바. 정부비준 국제노동조직의 협약․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노동조직이 채택한 노동 관련 협약과 권고

(건의서)는 국제노동법의 범주에 속한다. 그 중에서 중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과 권고(건의서)는 중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권고도 중국 노동법제의 구성부분

으로 인정된다.

사. 기타 규범

노동조합(工會)이 제정하고 관련 행정부문이 인가한 규범적 문건 또는 

국무원의 관련 법률과 부합하여 공포한 규범력이 있는 노동문제 관련 문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 노동조합이 제정한 노동 관련 규범

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제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57) 王全興, 앞의 책,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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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중국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법의 제3

조이다. 본 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8개 항목의 권리를 향유하며, 4개 항

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58) 한편 중국 헌법 제35조는 결

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1. 노동3권

중국 헌법 제35조는 “중국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工會)을 조직하고 근로자대표

회의를 통해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노동법은 결사권과 민주관리 참여권

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법(工會法)은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권리를 보장하고 있다.59)

노동3권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헌법 외의 노동법 및 노동 관련 법

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법 제7조와 노동조합법 제4조는 근로

자의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제10조는 25명 이상의 노동

조합원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단위노동조합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60)

58)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 2001, 上,  47∼52쪽 참조.

59) Jin Hua,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노동기준 및 국제법적 적용수준의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44∼45쪽 참조.

60) 노동조합법 제10조의 규정이 사업주에게 노동조합의 설립 의무를 부과하는지

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있지만 노동조합의 설립 주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로서 

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총노동조합 등 상급노동조합의 개별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지도기능이 

한층 강화되었고, 사업주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처벌

될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2002;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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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조합의 성격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살펴보면, 1950년 노동조

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결합한 근로자계급의 대중조직으로 

중국에서 주로 노동으로부터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임금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제1조)”고 규정하 다. 1992년 노동조

합법은 이것을 “노동조합은 육체근로자․정신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합

한 계급적 대중조직이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경 

내의 기업․사업단위․기관에서 임금수입을 생활의 주 수입원으로 하는 

육체근로자 및 정신근로자는 민족․종족․성별․종교상의 신앙․교육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제3조)”고 규정하 다. 이 규정은 2001년 노동조합법에서도 계속

하여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여기에 “어떠한 조직과 개인

도 이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조문이 새로이 부가되었다.

이러한 규정이 부가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61) 즉 중국

은 사회통치 시스템을 인치(人治)에서부터 법치(法治)로 전환시키는 과정

에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62) 그러나 중국 노동운동 및 노

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노동조합법의 제3조에 이 조문을 특별히 부

가한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즉 현실적으로 노

동조합의 결성을 경 자가 거부하는 사건들63)이 발생하 고, 이것이 근

자총협회, 앞의 책, 133쪽 각 참조).

61) 千嶋 明, ｢中國の勞組法改正 - ‘工會法’改正に見る中國の勞働事情 -｣, 海外勞

働時報 , No. 323, 2002. 4, 53∼54쪽 참조.

62) 중국인들의 법에 대한 감정은 법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관념보다는 오히

려 구속하는 것이라는 관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대립적인 의미가 강하다. 서

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치의 개념과는 달리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법치의 개

념은 ‘형벌과 보상’이라는 의미가 형상화되어 있다. 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관

계를 중시하는 인치에 익숙하다. 중국이 왕조에 의한 지배를 거치면서 법치보

다는 인치에 익숙한 점, 법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고 형식적 법체계가 기능적 

적용과 규제기능을 가지지 못한 점, 그리고 법과 정책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이 

약하 던 점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Ying Zhu, 앞의 책, 164∼165쪽 참

조).

63) 예를 들어 북경택시 단결권침해 사건을 들 수 있다. 즉 2000년 초에 북경에서 

일어난 북경시 통주구에 있는 택시기사 근로자가 노동조합결성을 경 자에게 

통고하 으나 경 자로부터 거부당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구의 인민법원

에 소를 제기하 으나 수리되기 전에 거절당하 다. 그 이유는 당시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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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노조결성을 강력히 보장하는 규정을 두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

다.

2. 근로의 권리

근로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근로자

의 생존권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중국 헌법과 중국 노동법은 근로자

의 민족, 성별, 종교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직업선택에 있어 불평

등하게 대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제3조). 또한 근로

에 대한 보수를 취득할 권리와 관련하여 중국 헌법과 노동법에서는 근로

에 대한 대가로서 획득하게 되는 노동보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노동

법 제46조 내지 제51조). 이것은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전부가 임금수입이 된다. 근로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하여 노동

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64) 이

외에도 휴식․휴가의 권리로서 근로자는 근로 이후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에 있어 안전 및 위생․보건의 측

면에서 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 및 

복지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노동쟁의의 처리를 청구할 권리 및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노동법 제10조 내지 제15조). 또한 취

업에 있어서 민족, 성별,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합법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었다(千嶋 明, 앞의 논문, 53쪽 참조).

64) ｢노동부 노동법관련 약간의 조문의 설명｣(勞動部關于<勞動法>若干條文的說

明), 199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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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참여(기업)민주관리제도와 평등협상의 권리

중국 노동법 제8조는 “근로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근로자회, 근로자대

표총회(대의원 총회) 또는 기타형식을 통하여 기업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

하거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

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민주관리와 평등한 협상의 권

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기업의 사무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제

도로 이해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근로자 참여제도와 중국 사회주의하

에서의 민주관리제도는 성질상 다르다. 즉 중국의 민주관리제도는 근로

자가 단순한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동시에 직접적

인 점유자로서 노동조합은 기업의 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그들의 민주관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65)

가. 근로자 참여 민주관리의 개념과 특징 

중국의 근로자 민주관리 또는 근로자 참여관리라는 것은 근로자가 직

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소재 기업사무의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 민주관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체적 측면에서 근로자는 종업원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기업의 관리에 

참여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기업의 관리인원이 아니고 따라서 명령을 발

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중대한 결정에 참가한

다. 둘째, 대상적 측면에서 근로자는 기업의 내부 사무의 관리에 참여한

다. 따라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무는 참여한 모두에게 관련되는 기업사

무를 의미하고, 국가 및 사회사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행위성격적 

측면에서 근로자 민주관리는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기업사무의 진행에 참

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역으로 기업은 근로자가 참

여관리하는 사항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향

을 미치게 된다.66)

65) 史探徑, 勞動法 , 經濟科學出版社, 1990, 278쪽; 나형욱, 앞의 책, 163∼164쪽.

66)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34∼135쪽; 王全興, 앞의 책,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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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은 근로자 민주관리를 노동입법을 구성하는 중요

한 부분으로 삼고 있다. 즉 중국은 일찍이 혁명의 근거지와 해방구의 노

동입법 중 근로자의 민주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으며, 중국의 개혁․

개방 이래 제정된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 등 입

법 중에도 근로자 민주관리의 내용이 모두 규정되었다. 중국의 근로자 민

주관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이다.67) 첫째, 

기업권한의 새로운 배치의 필요성이다. 주식회사는 기업측에게 권리와 

권한을 많이 보유하게 하고 있다. 단지 출자한 것만으로는 기업의 근로자

가 될 수 없으며, 기업은 위법하게 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는 기업

을 정상적으로 운 하게 하는 동력이다. 기업의 출자자는 기업에 대한 이

익을 보유하고 있지만, 근로자도 기업의 경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

는다. 시장경제하에서 기업의 운 상황을 살펴보면 출자자는 시장에서 

주식을 상장할 수 있지만 근로자측과의 관계를 끊고 기업의 업무를 뜻대

로 운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권한을 출자자만이 가질 수 없

고 근로자도 일부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경 (經濟)의 효율

성을 제고할 필요성이다. 기업의 출자자가 기업을 운 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고 기업경 의 전문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출자자들이 모든 기업관리에 모두 참여할 수도 없고, 단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업의 업무에 항상 참여하고 있고, 

고급인력의 경우에는 특정 방면에 전문가일 수 있다. 그들은 기업의 상황

에 대하여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며, 기업관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유능한 근로자가 기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노동조합의 합법적 권익 보호의 필요성

이다.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참여는 근로자가 노동의 내용과 노동환경에 

대해 경 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에 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안정적

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는 단지 최저임금만을 규정함으

로써 기업이 그 보수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복리 및 임금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이 인정되는 속에서 근로자의 합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민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67)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 2001, 上, 135∼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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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 근로자 참여 민주관리의 형식

근로자 참여 민주관리의 형식은 독일과 같은 기구참여형식, 중국의 회

사법(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1993년, 主席令 제29호)에 규정하고 있는 대

표참여방식, 일본의 자치참여 및 개인참여 형식 등 네 가지가 있다. 그 중 

중국은 근로자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는 근로자대표가 기

업의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동법 제8조에 의한 근로자

의 민주관리의 참여형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68)

1) 근로자대표대회(근로자회, 職工代表大會)의 성격

근로자대표대회는 기업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민주관리를 

실현하는 기본형식이다. 즉 근로자 대표대회는 기업에서 근로자가 행사

하는 민주관리권의 행사기구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근로자대표대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먼저 근로자

대표대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기업에 대한 민주관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라는 점이다. 이 기구는 국가의 기구도 아니고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기구

도 아니며 단지 기업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기구로서, 기업의 행정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한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 다

른 특성은 근로자대표대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근로자집단의 공동권한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대회는 기업 전체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이다.69)

한편 근로자대표대회는 스스로 그 임무를 결정한다. 근로자대표대회는 

근로자가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관리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또한 근로자

대표대회의 조직은 민주집중제70)에 따라 운 된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대

68)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36∼137쪽 참조.

69)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37∼138쪽; 王全興, 앞의 책, 289쪽.

70)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는 레닌이 제창한 당, 국가, 기관, 기업의 조직원칙으로

서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를 가리킨다. 즉 하부로부터의 창의, 

자주성, 운동의 자유, 에네르기의 전개와 자발적으로 중앙집권과 결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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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하부로부터 결집된 의사를 중앙집행부가 

집행․행사하는 방식으로 그 활동을 전개한다.

2) 근로자대표대회의 권한

먼저 근로자대표대회는 건의권을 갖는다. 즉 근로자대표대회는 기업의 

중대한 경 과 관련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정책 보고를 듣고 의견과 건의

를 제출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대표대회는 기업의 정책에 대하여 동의 

혹은 부결할 수 있는 심사통과권을 갖는다. 즉 근로자대표대회는 기업 행

정부문의 임금조정방안, 상여금 분배방안, 노동보호시설계획, 상벌방법 

및 기타의 중요한 규칙제도에 대하여 이를 동의 또는 부결하는 권한을 가

지고 있다. 셋째, 근로자대표대회는 심의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근로

자 복리기금의 사용, 근로자 주택 분배 및 기타 근로자 생활복리의 중대

한 사항과 관련하여 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방안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문에 그 집행을 맡긴다. 넷째, 

근로자대표대회는 감독권과 선거초빙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

대회는 정부 주관리부문의 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근거규정에 따라 이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71) 

4. 근로자의 의무

중국 노동법 제3조 후문은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먼저 근로자는 각자의 임무를 완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근로제공의

무). 즉 임무의 완성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이며, 근

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성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보수를 획득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근로

서, 레닌은 그 전형적인 실례로서 ‘파리코뮨’을 들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도

입하여 사용하 고, 이러한 민주집중제는 중국의 당기관을 중심으로 국가기관, 

기업 등의 조직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145∼157쪽). 

71)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38∼139쪽; 王全興, 앞의 책, 291쪽; 關懷, 

앞의 책(2001), 91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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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이 바로 임무의 완성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

는 근무능력을 향상시킬 의무, 산업안전 및 위생보건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지켜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제4절 소결 - 중국 노동법제의 특징

중국에서의 노동관계와 자본주의 노동관계법제상의 노사관계는 개념

상의 차이가 있다. 국 기업과 집체기업에서는 근로자와 기업의 관계가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72) 대립적 의미에서의 노

사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 기업과 집체기업에서의 노동관

계란 근로자간의 동지관계 혹은 협조관계를 뜻한다. 한편 계획경제 아래

에서 기업은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입장과 이해

가 다른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이상 경 자와 

근로자가 분명히 나누어짐에 따라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즉 국유제나 공유제 중심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서는 이론적으로 노사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웠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체

제하에서는 노사관계가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었다.73) 아울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역시 경제제도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상품화를 인정하므로, 노사관계상 정부․사

용자․근로자 3자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기능․이해관계는 본질적

으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노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노동관계는 전민소유제 단위의 노동관

계, 집체소유제 단위의 노동관계, 근로자 개인경  단위의 노동관계, 사

기업의 노동관계, 중외합자경  및 중외합작경 기업의 노동관계, 외상독

72) 중국에서 기업의 주체는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근

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개념에서 노동조합(工會) 또한 

국가기관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73) 이효수․최훈, 앞의 책, 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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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기업의 노동관계로 구별된다.74) 그러나 계획경제하의 국유기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각종 노동관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오히려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 또는 

국유기업과 사 기업간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기업들이 같은 조

건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노

동시장에 있어서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욱 촉진하고 고용에 있

어서 기업과 근로자 양쪽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단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다만 중국은 현재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경제를 

채택하지만, 이념적인 면에서는 사회주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질서의 특징은 시장경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본질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노동법제

에 있어서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제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노동법제는 중국 사회주의 법률체계 중의 중요한 하

나의 독립된 역으로, 중국 산업사회의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등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생산수단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사

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여러 가지 노동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즉 

이러한 노동관계는 중국 내에서 광범위한 국민의 의지와 기본적인 이익

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생산력 발전과 중국 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노동

법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노동법이며 사회주의법제적 요소와 본질을 

74) 이외에 노동관계와 유사한 일부 관계도 노동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에

는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에 발생하는 관계 및 노동행정부서, 법원, 기업, 근로

자간의 노동쟁의 조정과 심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관계들이 있다. 또한 근로

자 관리에 관한 관계, 노동보험을 집행할 때에 발생한 관계, 노동감독과 노동조

사를 집행할 때 발생한 관계, 노동조합과 기업, 행정 부서와의 관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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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노동법제는 사회주의

적 요소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가 병존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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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제

제1절 근로계약(勞動合同)

1. 근로계약제의 도입75)

이전의 중국의 고용정책은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이념을 기초로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평생고용제’(固定工制度) 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배제시키고 기업의 

의사가 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76) 근로계약제 도입의 배경으로 다

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984년의 제12기 3중전회(三

中全會)에서 도시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의 상

품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기능의 작용을 확대할 것이 강조되었던 

점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종래의 고정공제도를 개혁하고 근로자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근로계약제의 실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경제

개혁의 필요성이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자 채용제도의 도입배경으로 존재

한 것이라 하겠다.

75) 이하의 내용은 나형욱, 앞의 책, 189∼193쪽; 劉波, ｢中國における勞働制度改革

と勞働契約法制｣, 日本勞働法學會誌 (제92호), 1998. 10. 각 참조.

76) 나형욱, 앞의 책, 189쪽.



제3장 중국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제 41

두번째 이유로 기업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제7차 5년 계획77)에서 경제체제 개혁의 목적 가운데 기업의 활동을 증가

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경 )의 자주권 확대나 기업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제가 불가결한 것이었다. 1992년의 노동부통지에

서는 ‘하강’(下崗78))의 상황이 언급되고 있다. ‘하강’(下崗)이라는 것은 기

업이 일정 기간 근로관계를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다만 기업의 정규종업

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기업의 복리후생을 부여하면서 임금의 지불을 정

지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근로자와 ‘하강협정(下崗待業協議)’을 체결하고 

그 근로자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러다가 기업의 경 상태가 향상

되는 경우에는 하강자(下崗者)가 복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해 

기간의 만료로 해고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중국 노동법 제27조는 “기

업(用人單位)이 파산하여 법정 정리(再建)기간 내에 있거나 생산경  상

황에 중대한 곤란이 발생하여 인원삭감이 확실하게 필요한 경우, 30일 전

에 노동조합(工會) 혹은 근로자(職工) 전체에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

취하여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한 후 인원삭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

하여 인원을 삭감한 후 6월 이내에 인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먼저 삭감한 

인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원정리

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

이 전원(全員)계약제의 실시가 인원정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세번째는 실제로 많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제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

유가 되고 있다. 즉 근로계약제에 의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상대

77) 중국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제7차 5년 계획은 

1986∼90년에 해당한다. 1․5계획(제1차, 1953∼57년), 2․5계획(제2차, 1957∼

62년), 3․5계획(제3차, 1963∼70년) 이후 매년 5년 기간 계획이 수립 시행되었

다.

78)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의해 정리된 근로자(下崗職工)라고 하며, 하강자는 기본

급의 20∼25%의 기본생활자금이 지급되어 휴직상태에 놓이나 기업이나 단위

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나 주택 등의 공여가 계속되어 실

업으로는 취급되지 않는다. 하강은 휴직상태에 놓여진 기간에 직업훈련을 받거

나 구직활동이나 자 의 길을 찾으며 3년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해제되어 실업

으로 된다. 그러나 실제로 하강은 실업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지급되

는 생활자금이 실업수당과 큰 차이가 없고 원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없다(주

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http://www.koreaemb.org.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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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선택할 수 있고,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보다 합리적․효과적으로 결

합될 수 있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79) 

네번째는 사회주의법제의 강화라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된다. 경제개

혁의 심화가 진행됨에 따라 종래와 같은 단순한 정책수단을 통한 관리에

서부터 차츰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근거로 한 관리에로의 변경이 필요하

고, 그러한 점에서도 근로계약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경과에 따른 특유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는 1981년 10월 ｢도시취

업문제 해결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國務院關于廣開門路, 搞活經濟, 解

決城鎭就業問題的若干決定)을 공포하면서 기업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의 자주권을 허용하 다. 1983년 3월에 중국 노동인사부는 다시 ｢근로계

약제 시험 실행에 관한 통지｣를 각 기업에 보내 기업단위에서 단계적으

로 근로계약제를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계약직근로자(合同制工), 임

시직근로자(臨時工) 및 정규직근로자(正式工, 사용기한 1년 이상) 등 각

종 형식의 고용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취업의 자유를 확대하

다.80)

가. 근로계약제 도입과 노동의 분화

1978년 개혁 이전에도 계약근로자는 존재하 지만 이들은 1978년 개혁

시기의 계약제 근로자와는 성격이 달랐다. 이들은 종신고용제하의 정규

직근로자와는 다른 의미에서 계절성․임시성에 기초하여 1년 이하의 고

용기간을 약정하 다. 이와 같이 1950년대 계약근로자는 국가로부터 

구고용을 분배받지 못하고 국가 계획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도시의 실업

자들이었다. 이들은 종신고용제하의 정규직근로자나 1980년대의 계약직

근로자와는 달리 문화시설의 이용, 기술교육의 기회 제공, 기업경 에의 

참여 등으로부터 배제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

자리를 주는 완전고용을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필요악으로 여겨졌

79) 劉波, 앞의 논문, 38쪽 참조.

80) 王全興, 앞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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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

적 계획경제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가 노동력을 행정적․통일적으로 관리․할당(統包統配)하는 

특징을 가졌다.82) 도시 중심의 개혁이 시작된 1984년 12월 중국 노동당 

제12기 삼중전회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에서도 “노동력은 은행, 

광산, 철도,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83)고 주장

하 다. 그러나 국가의 완전고용정책은 특정한 자리에 필요 이상으로 많

은 인원이 배치되는 과잉고용의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과잉고용은 노동

력이 불완전하게 활용되는 불완전 고용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불완

전 고용의 문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없는 통포통배(統包統配) 정책에서 

시작된 것으로 노동력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개인의 역량을 무시한 정책

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측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노동력을 적절

한 위치에 배치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는 1978년 이전까지 일반화된 하나의 기업에의 고정, 종신

고용, 불평등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중국은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

기 위한 취업정책으로서 ‘3결합’을 실시하 다. 그것은 개인이 스스로 노

력하여 직업을 구하고, 기업은 근로자를 자유롭게 채용하며, 국가는 직업

소개를 실시함으로써 3자가 협력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에 의하여 기존의 통포통배(統包統配) 정책은 개혁되고 취업제도는 다양

화되었다.84)

근로계약제의 도입은 근로자와 기업 쌍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종래의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기업 스스로의 관리로 변경하는 것

에 해당한다. 국가가 획일적․계획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기업-근로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용방식을 허용함에 따라 노동

시장의 형성을 가져왔다. 이를 통하여 중국이 가지고 있던 과제 중 하나

81) 나형욱, 앞의 책, 190쪽.

82) 나형욱, 앞의 책, 190쪽.

83) 조현준, ｢중국 국유기업의 고용제도 개혁｣, 북방경제 , 1992. 8, 40쪽.

84) 劉波, 앞의 논문,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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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노동시장의 육성과 발전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개혁이 마르크스주의적 완전고용정책을 탈피하여 새로운 고용정책

을 시작하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혁파에 의하여 추진된 노동시장의 

육성과 개혁은 근로자와 기업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가져왔지만 이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다. 반대세력의 주장

은 경제적 관점보다 사회․정치적 관점을 강조하여 완전고용과 고용안전

을 손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분열상황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도 해롭다

는 것이었다. 이들은 기업 내의 고용안정 상태가 근로자 자주관리로 나아

가는 데 필수적이며, 근로계약제의 전면적 채택은 기업 내에서 이미 경

자에게 옮겨간 권력을 더욱 강화하여 근로자를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는 ‘고용노동자’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 다.85)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제의 확대는 처음으로 심수(沈水)

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기업의 설립을 계약할 때 부분적으로 등장했

고, 1980년 7월 국무원이 공포한 ｢대외합작경 기업노동관리규정｣(中華

人民共和國練資 經營企業 勞動管理理規定)에 의해서 추인받았다. 따라서 

중국의 노동시장체제 도입은 부분적으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에는 부분적 적용에서 출발하 으나, 결국 

1992년 노동부의 ｢전원근로계약제 시행의 확대에 관한 통지｣(關于擴大試

用全員勞動合同制的通知) 공포를 필두로 한 몇 가지 규정을 통하여 근로

계약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제의 도입과정

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 근로계약법제의 도입과정

1) 근로계약제의 시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개혁과정이 시작되는 1978년부터 몇몇 

지역과 기업에서 근로계약제도의 시행이 시작되었다. 즉 외자계기업과 

85) Gordon White, “Restructuring the Working Class: Labour Reform in 

Post-Mao Chins”, A. Dirlik and M. Meisner eds., Marxim and the Chines 

Experience, M.E. Sharpe. 1989,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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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기업에서는 1979년의 ｢중외합자경 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

資經營企業法), 1980년의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 기업노동관리규정｣

(中華人民共和國練資  經營企業 勞動管理理規定), 그리고 1980년의 ｢광동

성경제특구조례｣(廣東城經濟特區條例)에 의하여 근로계약제도의 시행이 

규정되었다.

1980년부터는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일부의 성, 시, 자치구에 있는 전

민소유제 기업에서도 근로계약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또 노동인사부는 

1982년 2월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제를 시행하기 위한 통지｣(關于積極試

行勞動合同制的通知)를 반포하 고 그 후 전민소유제 기업에서는 물론 

현이나 구 이상의 집체소유제 기업에서도 보통의 직종 혹은 기술직 종사

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회사측과 근로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을 것이 요구되었다. 1983년부터 국무원은 ｢광산기업이 농민의 윤번공

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 ｢국 건설기업이 농민계약공을 모집하고 농

촌건설집체를 사용하는 때의 잠정규정｣ 등을 차례로 반포하 다.

2) 근로계약제의 본격적인 실시

이와 같이 근로계약제가 다양한 지역 및 기업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

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각 산업이나 기업에 대하

여 근로계약제를 실시하도록 하 다. 1986년 7월에는 국무원은 ｢국 기

업이 근로계약제를 실행하기 위한 잠정규정｣(國營企業實行勞動合同制暫

行規定)을 공포하 다. 또한 ｢국 기업에서의 종업원 모집의 잠정규정｣

(國營企業招用工人暫行規定), ｢국 기업에서의 규율위반자의 해고에 관

한 잠정규정｣(國營企業辭退違紀職工暫行規定) 및 ｢국 기업에서의 실업

보험의 잠정규정｣(國營企業職工待業保險暫行規定)과 같은 3개의 규정이 

발표되었다. 또 다음 해에는 ｢국 기업에서의 노동쟁의처리잠정규정｣(中

華人民共和國國營企業勞動爭議處理暫行規定)이 시행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중국의 근로계약법제의 기본이 형성되었다. 한편 1984년경부터 

인정된 사 기업에 대하여서는 당초부터 근로계약제가 실시되고 있었지

만 1989년 9월에 제정된 ｢사 기업노동관리잠정규정｣(私營企業勞動管理

暫行規定)은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 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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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 , 사  기타의 기업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서 근로계약제

가 실시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는 근로계약의 중단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고, 이러

한 현상이 차차 증가하 다. 이것은 ‘정신유직’(停薪留職)이라는 중국 특

유한 노동관계를 형성하 다. ‘정신유직’(停薪留職)이란 종래의 고정공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직을 허가하고 임금의 지불을 정지하는 제도이

다. 이것은 노동관계의 일정기간 동안의 정지를 의미하지만, 근로계약 정

지기간중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유

직’(停薪留職)을 희망하는 근로자 본인의 서면에 의한 신청으로 기업과 

‘정신유직협의서’(停薪留職協議書)가 체결되고, 그것이 기업의 주관리부

문과 노동인사부에 보고되어 기록된다. 그 기간은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게약정지기간중 승진은 되지 않고 복리후생상의 대우도 제한된다. ‘정신

유직’(停薪留職) 기간만료 후 근로자는 복직하거나 혹은 노동관계를 종료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사실상 1980년대부터 보급되어 왔지만 

1983년 6월 국가인사부경제위원회가 ‘기업 근로자의 정신유직(停薪留職) 

요구의 문제에 대한 통지’를 공포하고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승인함으로

써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이 제도에 의하여 고정공 가운데 유능한 근로

자가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종래의 고정공 가운데 유능한 근로자를 계약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었다.

3) 근로계약의 전면적 실시86)

이러한 근로계약제의 확대실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제가 모든 근로

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취로하고 있는 근로자

와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생 및 직업군인․국가간부는 종래와 같은 고정

공이었고, 이전의 임시공과 새로이 채용된 기타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근로계약제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기업단위에서는 고정공제도와 근로계

약제도라는 두 가지 근로계약 형태가 병존하게 되었다. 또 잉여인력이 된 

종래 고정공의 인원삭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근로관계를 중단하고자 

86) 이하의 내용은 劉波, 앞의 논문, 43∼44쪽; 백승욱, 80∼82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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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측의 요구도 점차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전원

근로계약제(全員勤勞契約制)가 실시되게 된 것이다.

1992년 노동부는 ｢전원근로계약제 시행의 확대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

다. 또 1992년 국무원은 ‘｢국 기업에서의 근로계약제를 실행하는 잠정

규정｣의 제2조와 제26조의 수정의 결정에 대하여(關于 ｢國營企業實行勞

動合同暫行規定｣ 第2條, 第26條的決定)’를 반포하 다. 이에 따라 우선 근

로계약기간에 있어서 ‘고정기간’, ‘무기한’ 및 ‘하나의 업무를 완성하는 때

까지의 기간’이라는 세 가지 형태를 두고, 새로운 무기한의 근로계약의 

체결가능성을 인정하 다. 1992년 7월에 국무원이 반포한 ｢전민소유제공

기업의 경제구조의 전환조례｣ 제17조에서도 “기업은 종업원의 배치권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관리 혹은 전원근로계약제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4년 7월 5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

회 제8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을 통과

시키고 공포하 다. 여기에서는 근로계약(단체협약을 포함)에 대하여 독

립된 장(제3장)을 두고 협의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17개 조문에 달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노동법’ 가운데 내용적으로 가장 충실하며 그 규

정내용도 구체적이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 체

결상의 원칙과 근로계약 무효의 조건, 근로계약의 방법과 기간, 근로계약

의 종료와 해지(解約)의 조건, 기업에 의한 인원삭감의 제한, 근로자의 퇴

직 조건 및 기업측에 의한 근로계약의 제한 등이 있다. 또 제13장(법률책

임)에서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르는 법률상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노동

법은 근로계약에 관하여 이전의 법제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

서 획기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87)  

첫째, 근로관계의 성립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원칙을 선언하 다(제16조). 이것은 1986년의 잠정규정 이래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어 온 근로계약제를 처음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선언한 것

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의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주체로

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확정되었다. 

87) 劉波, 앞의 논문,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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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의 인원정리 가능성을 승인하 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이 파산을 앞두고 법정(관리)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때, 혹은 생

산경 상태가 크게 곤란한 때에는 인원삭감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27조). 이것은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제적 해고)를 기업에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제적 해고의 경

우에도 노동법은 일정한 요건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다.88)

셋째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퇴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법 제31

조에서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스스로 해지(解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

게 퇴직의 자유를 부여함과 동시에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는 법률로 단체협약을 규정하 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에 관한 설명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은 근로계약제와 마찬가

지로 합자회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9년의 ｢중외합자경 기업법｣(中

外合資經營企業法)에 의해 외국 기업은 노동력관리계획을 독자적으로 수

립할 수 있게 되었다.89) 그리고 그 세부규정인 ｢중외합자경 기업노동관

리규정｣(中華人民共和國練資 經營企業 勞動管理理規定) 제3조는 “합 기

업의 종업원은 기업 소재지의 기업주관부문․노동관리부문의 추천을 받

거나 노동관리부문의 동의를 얻은 후 합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통

해 선발․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시에는 해

당 지역 노동행정주관부문에서 절차를 밟고 근로계약제에 따라 근로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력은 도시지역에서 모집해야 하며 농촌에

서 모집할 경우 국가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성급 인민정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90)

88) 나형욱, 앞의 책, 194∼195쪽.

89) 중외합자경 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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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국무원이 정한 ｢국 기업의 기율위반 직공의 해고에 대한 잠정

규정｣(國營企業辭退違紀職工暫行規定)도 근로계약제의 도입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 기업에만 적용되고, 신규채용 근로자(1

년 이상의 정식공을 포함)로 한정하며, 장기(5년 이상) 또는 단기(1∼5년)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신규채용이라 하여도 국가의 노동력 배치에 

의한 경우91)에는 고정공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이 잠정규정

은 기업에 채용권과 해고권을 부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 규정에 따

르면 계약근로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해고될 수 

있다. 또 동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계약근로자는 실업보험과 퇴직연금보험

의 가입대상으로 그 혜택을 고정공과 같은 수준으로 주도록 배려하고 있

다. 다만 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

는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규

정하 고 기업과 근로자는 각자가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이 분리되었

다. 또한 근로계약제의 전면적 적용은 국 기업 개혁의 중요한 조치로서 

과잉노동력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 고 감원에 있어서 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계약의 개념․성격, 목적 및 주체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의 개념 및 성격

노동법 제16조 제1항은 근로계약의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근

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를 확립시키는 것으로 쌍방의 권

리와 의무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일종의 합의이자 계약이다. 따라서 일반계약에 속하

는 법적 특징을 갖는다. 또한 협상과도 일치하여 쌍방은 법적 지위가 평

등하여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진실하여야 하며 권리․의무가 대등해야 

하는 등의 법적 요소를 갖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법규와 쌍방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제공

90) 나형욱, 앞의 책, 193쪽.

91) 대학, 전문학교 졸업생, 전역 또는 퇴역 군인의 신규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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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근거이다. 근로계약제

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사용자주권과 직업선택자주권의 실현을 보증할 

수 있다.92)

나. 근로계약의 목적

노동법 제16조가 근로계약의 개념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동

관계를 형성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함께, 근로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국 기업의 근로계약제에 

관한 잠정규정은 제1조에서 “국 기업의 노동제도를 개혁하고 기업의 역

할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의욕 및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근로자

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

로 이 규정을 제정한다”라고 근로계약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 둘째, 근로자의 근

로의욕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

리고 셋째로 이러한 것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의 권리․이익의 옹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기업의 활성화

와 그것을 통한 사회주의의 근대화 달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

다.93) 

다. 근로계약의 주체

근로계약의 주체는 특정화된다. 즉 일방은 사용자이고 다른 일방은 근

로자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로자는 중국 국경 내의 기업에서 

경제조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근로

계약관계의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근

로계약 관계가 아닌 공무원과 기타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92) 한대원 외, 앞의 책, 553쪽 참조.

93) 劉波, 앞의 논문,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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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즉 중국에 있는 기업단위, 예를 들어 국

기업, 집체기업, 사 기업, 관 기업, 외상투자기업, 중국에 있는 기술제

휴를 한 외국회사, 서비스업체 등이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단위로 정의된다. 상공업회사, 도급회사 등의 

경제조직 또한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에 있어서 채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노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고용이 금지된다. 다만 

문예, 스포츠, 특수 공예부문은 허가제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노동법 제64조에 의하여 노동강도 4급 이

상(유독․유해․중노동 근무)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94)

3.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 노동법뿐 아니라 1986년에 공포한 

잠정규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1986년의 잠정규정과 아울러 노

동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조건과 근로에 대한 보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에도 근로는 여전

히 생계를 도모하는 필수적 수단이다. 근로자는 노동을 통한 수익을 통하

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법이 정한 부양과 부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

다.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노동보수의 제공에 대한 주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95)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노동법 제19조에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으

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94) 국가노동 강도 및 등급은 평균노동시간과 평균에너지소비량의 대비로서 노동

강도 1급은 15 미만, 2급은 20 미만, 3급은 25 미만, 4급은 30 미만이다(주중대

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 2000 참조).

95) 關懷, 앞의 책,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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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의 기본적 내용96)

근로계약의 내용 중 노동법 제19조는 필수기재사항으로서 근로계약의 

기간, 노동의 내용, 노동보호 및 근로조건, 보수, 노동규율, 근로계약종료

의 조건,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은 이러

한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기타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은 법정사항(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1) 필수적 기재사항97)

노동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규범적 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예

를 들어 근로시간과 휴식․휴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이익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 내용 중에 법에 의거하여 규정하여

야 한다. 또 노동보호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보호는 근로자

에게 근로제공 과정 중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근로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조건은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근로계약 중 노동보호와 근로조건은 반드시 법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 

노동처우라는 것은 임금, 보험,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정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은 법률규정의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시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2) 임의적 기재사항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협상에 의하여 정하는 구체적 내용으로 업무

가 이루어지는 장소, 업무의 내용, 업무의 기한과 같은 필요적․보충적 

내용을 말한다. 근로계약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결여되

96) 李景森, 앞의 책, 104∼105쪽 참조.

97) 노동법 제19조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기한, 업무내

용, 근로보호와 근로조건, 보수, 노동규율, 근로계약의 종료 조건, 근로계약 위

반의 책임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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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근로계약의 성립에 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시용기

간(試用期間)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근로계약의 종류98)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용인단위’(用人單位), 즉 중국에 있는 기업, 국가

기관, 비 리사업조직, 사회단체와 근로자 개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노동관계의 기초가 된다. 중국의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몇 개의 범주로 나뉜다.

1) 편제에 드는지의 여부에 따른 구분(정식공 근로계약과 임시공 근로계약)

정식공이란 정식직공을 간편하게 부르는 말로 사용자가 편제한 정원 

인원 내에 들어가는 근로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99) 그에 반하여 임시공

이란 이러한 편제에 들어가지 않는 근로자로서 편제 인원에 속하는지 여

부가 그 기준이 된다.

먼저 정식공 근로계약은 사용자(用人單位)가 그 기업의 편제정원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취로하는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가 생산경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에 해당될 경우 기업 내 사회복지가 보장된다. 반면 임시공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편제정원 외 사업의 임시성에 따라 업무에 부여하

는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다.100) 임시공이 사용되는 사업은 매우 

다양하며, 계절공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 임시적으로 생산량의 증가

나 건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기술공(장인) 등도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정식공과 임시공을 구분하는 의의는 생산경 이나 

업무의 수요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공의 임금, 보험, 복리후생에 

98) 梁書文․回滬明(2001, 上), 525∼526쪽; 劉波, 앞의 논문, 47∼48쪽; 李景森, 앞

의 책, 99∼101쪽 각 참조.

99) 李景森, 앞의 책, 100쪽.

100) 李景森, 앞의 책,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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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우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것에 있다.101)

2) 대상에 따른 구분(도시근로자 근로계약과 농촌근로자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호적(檔案)에 의하여 도시근로자계약과 농

촌근로자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촌계약 근로자라는 것은 농촌호

적의 농민으로부터 모집되고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이 있는 정기윤환공(定

期輪換工)을 포함한다. 정기윤환공은 농민윤환공을 가리키는 말로서 농

촌으로부터 모집하여 채용한 근로자로 호구가 바뀌지 않고 농민이라는 

신분도 바뀌지 않는다. 또 정기윤환공은 공공토목사업을 수행하는 농촌

의 계약제 근로자이다.102) 따라서 근로자는 농민의 신분으로 정기윤환공

으로서 근로하게 된다.

3) 계약기간에 의한 구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에 의하여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고정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이 있다.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3년, 5년으로 나누어지

고, 당해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둘째, 고정기간이 없는 

근로계약(무정기 근로계약)이 있다. 근로자가 기업이 제시한 근로계약종

료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장기고용을 희망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기업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할 수 있다. 노동법 제20조 

제2항은 “근로자가 동일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연장에 동의하고 근로자가 고정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고정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일정한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의 근로

계약이 있다. 쌍방 당사자가 장래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또는 업무과정에 

필요한 일정기한 동안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당해 업무가 완성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101) 李景森, 앞의 책, 101쪽; 劉波, 앞의 논문, 48쪽 각 참조.

102) 李景森, 앞의 책, 101쪽.



제3장 중국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제 55

4) 근로자 사용방식에 따른 구분103)

첫째, 고용계약(彔用合同)이 있다.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장기

고용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내용은 일

반적으로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고 근로계약의 기본적 유형이

다. 둘째, 초빙임용제(招聘任用制)가 있다. 근로자를 초빙하여 초빙단위와 

피초빙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으로, 기술업무의 전문기술에 관

한 특정 근로자의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파견근로계약

제(藉調)가 있다. 파견사용자와 피파견사용자 및 파견근로자간에 체결되

는 계약으로, 파견근로자가 단기성 업무에 참여하게 되고, 3자간의 권리

와 의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4. 근로계약의 특성

가. 주체간의 종속성

근로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계약 주체간에 종속성이 있다. 이것은 일

반 민사계약과 근로계약이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근로계약 확인

(鑒證)104) 후 근로자는 바로 근로자단위의 하나가 된다. 반드시 사용자에 

의한 과정인 지도와 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계약 확인 전에 근로자 

쌍방의 지위는 완전히 평등하고, 양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협

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 확인 후, 근로자는 바로 근로자의 지위와 

지침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락할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사용자가 제정

한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초과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103) 李景森, 앞의 책, 101∼102쪽 참조.

104)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에는 1개월 이내 소재지 노동행정

부문에 제출하여 확인(鑒證)을 받아야 한다(외상투자기관 노동관리규정 제9

조).  이를 확인하는 목적은 법규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계

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역시 신고 확인이 필요하지만 근로조건을 개선할 경우

에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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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계약의 낙성․쌍무․유상․계속성 및 요식성

첫째, 근로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는 낙성계약이다. 당사자 쌍방

의 의사표시의 일치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만 근로의무의 이행과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둘째, 근로

계약은 쌍무계약이며 유상계약이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당사자 쌍방은 

모두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아울러 쌍방은 의무위반, 즉 상대방의 권리

를 침해하면 권리․의무는 거기에 따라 대응한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한 이후 사용자는 그에 합당한 보수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근로계약은 계속적 성격을 가지는 계약이다. 쌍방 당사자는 인적 권리․

의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연속하여 존재한다. 오직 법정에서 계약해제의 

상황하에서만 근로자의 근로의무 이행이 계속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넷째, 근로계약은 요식성 계약이다. 중국 노동법은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

면으로 작성되어야만 함을 요청한다. 서면형식을 취하지 않은 근로계약

은 곧 형식상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에 철회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상대방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강제이행 혹은 위약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중국은 법정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근로계약

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때에는 쌍

방이 당사자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당연히 법정형식으로 체결되

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떠한 일방 당사자가 모두 해제를 

청구한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일방이 이미 이행한 근로계약

의 의무가 있다면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급부를 하여야 하고, 반환하거

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근로계약 성립․변경의 원칙 및 근로계약의 효력

가. 근로계약의 체결과정105)

인원채용계획은 각 기업에서 결정할 수 있다. 계획경제시대에는 정부

105) 劉波, 앞의 논문, 49∼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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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문으로부터 인원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

가 없었지만, 1980년대 이후 각 기업의 자유가 인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인원채용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노동행정 주무부문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원채용계획을 주무부문에 신청하고 주무부

문은 이를 심사한 후에 인가 여부의 결정을 한다. 각 기업은 이렇게 부여

받은 자주권에 근거하여 채용활동을 한다. 기업은 공모 또는 연고에 의하

거나 인재서비스회사(勞動服務機構)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한다.106)

동시에 ‘잠정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사회

에 적합하게 공모하고 지․덕․체 등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인

원을 채용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107) 아울러 

‘자녀정체’(子女頂替)108)나 ‘내초’(內招)109)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고에 의한 채용이 많고 공개모집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공개공모, 경쟁선택’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110)

응모자는 ‘지․덕․체에 대한 시험’에 의하여 선발되지만 여기에서 말

하는 덕이라는 것은 본인의 인격과 달리 사상․신조도 포함되며, 이는 중

국이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한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덕․체

를 알기 위해 면접이 활용되지만, 기타 사항은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당안’(檔案)111)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로 한다.112)

106)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http://www.koreaemb.org.cn.

107) 王全興, 앞의 책, 179쪽.

108)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에 의하여 직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자신의 자녀에

게 우선적으로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09) 기업의 내부에서 모집․채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그 기업 종업원의 자녀가 대

상이 된다.

110) 劉波, 앞의 논문, 49쪽.

111) 당안(檔案)이란 개인의 신상을 관리하는 문서로서 중국 호구(주민등록)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각 근로자의 소속 직장, 기관, 단체에 보관되어 있다. 기

재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학력, 결혼, 본적, 현주소 등 일반사항 외

에 출신계급, 본인성분(본인의 소속계급), 정치성향, 사회관계(친척, 친구관계), 

해외관계(해외화교, 외국인과의 관계) 등이 세 히 기재된다. 당안은 일생동안 

개인을 따라다니며, 입시, 취직, 전직, 승진, 유학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 있으나 본인은 볼 수 없다(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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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호적의 문제이다. 다른 노동

행정 주관리부문의 관할 사업소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경우, 관계된 주관

리부문의 합의를 얻은 후 주민등록과 퇴직양로금을 이동시키고 일단 퇴

직시킨 후 새로운 사업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외지

인 취업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원 소재 지방정부 직업안정

기관에 등록한 후 발급받은 외지취업등록카드를 취업지 노동국에 제출한 

후 외지인취업증(유동취업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113) 지역간 이동이 

어려운 중국에서 기업은 우선 당해 지역(기업체가 소재한 시, 현)의 취업

희망자나 타 회사 재직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이를 통해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지인을 

채용한다.114) 외지인의 채용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직접 사

람을 보내 채용하거나 중앙 또는 지방정부 노동관계부서로부터 산하의 

직업소개소(勞動就業服務機構)에 위임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외지인 고

용불가능 업종을 지정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다.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간은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이다(잠정규정 제6조). 본채용 이후

의 해고는 어렵지만 시용기간중의 해고는 비교적 쉽다. 시용기간도 채용

선고기간의 연장으로 여겨지고 있다.115)

나. 근로계약의 성립․변경

1) 근로계약의 성립

근로계약은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노동법 제16조). 서면근로계

약서를 체결한 후 1개월 이내 소재지 ‘노동행정부문’에 제출하여 확인(鑒

證)을 받아야 한다(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제9조). 확인의 목적은 법

규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시에도 신고확

참조).

112) 劉波, 앞의 논문, 49쪽.

113)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http://www.koreaemb.org.cn.

114)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제5조

115)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http://www.koreaemb.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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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필요하지만 근로조건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6)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

결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은 일률적이지 않고 직무나 

직책 또는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하는 아

르바이트는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의무가 없다. 근로

계약제 실시의 배경 및 역사적 전개에서도 보았듯이, 중국 정부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계약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117)

근로계약은 노동관계의 법률형식을 이룬다. 즉 노동법 제16조 제2항은 

“노동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이 노동관계를 이루는 법률형식임을 규정하고 있다. 1980년부터 

시험적으로 근로계약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근로계약의 

역사는 이미 20여 년이 되었다. 동 법을 공포하고 시행함으로써 근로계약

제의 개혁 절차를 전면적으로 빠르게 시행하도록 장려하 다. 즉 사회주

의 시장경제하에서의 노동관계체제의 설립에 적응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노동관계의 안정 및 경제를 발전시

키고 사회진보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계약은 근로권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절차로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생존권의 기초이다. 중국 헌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

자의 권리는 일정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근

로계약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인 법률보장을 옹호하는 것이다.118)

2)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계약 이행과정에서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 쌍방

의 약정을 통하여 당사자가 원래의 계약조항을 부분적으로 개정․보완하

는 것이다.119)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조건에는 사용자가 생산을 변경하거

나 생산임무를 따로 조절․배치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부분적 조항이 국

116) 王全興, 앞의 책, 170쪽;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47쪽.

117)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48쪽.

118) 王全興, 앞의 책, 161∼162쪽.

119)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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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최근에 공포한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해당된다.

노동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의 체결, 변경은 반드시 평등, 자원(自願), 

협상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당사자 쌍방은 평등한 계약변

경권을 갖는다. 당사자 일방이 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계약을 변경할 것

을 건의하고 변경의 이유와 개정할 내용을 설명하면, 당사자 쌍방은 충분

한 협상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한 후 변경된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 노동행

정부문에 제출하여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 근로계약의 효력

적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

제와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노동법 제17조).

노동법 제18조에서는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무효로 되는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쌍방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노

동법률, 법규와 국가의 정책규정을 위반하 기 때문에 체결한 때로부터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이 승인하지 않으며 보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부분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에 있어서는 효력을 가진다(노동법 제18조 제2항). 무효 여부의 판단은 

노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쟁의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에서 판단하

며, 기타의 기관에서는 이를 판단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한편 무효인 근로계약에 대한 무효확인결정서는 소급효를 가지게 된

다. 즉 무효인 근로계약은 체결한 때로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게 된다(노

동법 제18조).

1) 무효규정

첫째,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한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이다. 법률과 행

정법규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내용이 법률․행정법규의 금지규정에 저

촉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법률․행정법규의 수권규정 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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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규정을 남용하여 법률상 강행규범을 회피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둘

째, 사기․협박 등의 수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이다.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자신의 법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기․협박 등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평등․협상

의 일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 

2) 무효인 근로계약의 처리방식120)

무효인 근로계약을 통하여 얻은 재산은 이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상대

방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의 무효 원인을 제공한 자

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며, 

쌍방 모두에게 흠결(欠缺)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노동법 제97조는 사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근로자에게 초래되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의 이익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쌍방은 이미 얻었거나 얻기로 약정한 재산을 

국가소유로 돌리거나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계약관계의 전개

1. 임금(工資)

가. 임금제도의 개요

중국 노동법의 임금부분은 제5장의 제46조에서 제51조까지 총 7개 조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노동법 제46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이라는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임금총액에 대해 거시적 조절을 진

120) 한대원 외, 앞의 책, 557∼5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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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7조는 “사용단위는 각 단위의 생산경

특징과 경제상황에 따라 법에 의해 자주적으로 각 단위의 임금분배방식

과 임금수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더 

이상 직접 기업 내부의 임금관계에 집중적․통일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121)

중국의 임금체계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122) 1978∼84년에는 이론적으로 노동에 상응하는 분배

원칙을 새로이 확립하고 성과급과 상여금제도가 부활되었다. 1985∼87년

에는 기업, 국가기관, 사업단위에 임금개혁과 임금조정을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의 임금총액을 경제효율과 연동시키는 방

법을 시행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때까지의 기업임금기준을 간소화하고 

통합하 다. 1988∼92년의 기간에는 전면적으로 노동․효율연동식 기업

임금체계를 실시하고 기업임금의 단계별 관리체제를 탐색하 다. 또 직

장기능임금을 시작하는 기업의 기본임금제도개혁을 전개하고, 기업 내부

의 임금분배 자주권을 더욱 확대하 다. 한편 1993년 이후에는 국무원이 

1992년 7월 23일에 반포한 ｢전민소유제공업기업경 구조전환조례｣(全民

所有制工業企業轉換經營机制條例)의 요청에 기초하여 지령성 근로임금

계획지표를 폐지하고 상황에 따른 조절성․탄력성 있는 임금계획을 실행

하 다. 이를 통해 임금의 단계별, 종류별 관리체제를 수립하 다.

위와 같은 개혁과정에 따라 기업의 임금총액은 국가의 조절하에서 주

로 기업의 경제효율에 의하여 결정되고 자주분배가 기업 내부에서 행하

여지는 임금제도로 형성되었다. 기업임금의 거시적 조절의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른 조절 및 탄력성 있는 임금계획을 전면적으로 채용하고 각 지

구의 생산총액(농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등에 기초

하여 각 지구 소속기업의 임금총액을 확정하 다. 이 범위 내에서는 기

업․업종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노동․효율연동, 임금총액부담, 기업임금

증가율이 국내생산총액 증가율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도록 조절한

다는 전제하에서 기업이 자주적으로 임금총액을 확정토록 하 다.

121) 한대원 외, 앞의 책, 571쪽.

122) 海外勞働時報, ｢中國｣, 海外勞働時報 , 2002. 3., No. 322. 18∼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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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금의 개념123)

임금(工資)이라는 것은 본래 경제학상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근로자

의 입장에서 업무라는 일정한 형식의 근로를 통한 경제적 획득은 주요한 생

활의 원천인 경제적 수입이 된다. 또한 임금은 타인의 노동에 대한 보수이다. 

역사상으로는 현물을 임금으로 지급한 때도 있지만 임금의 일반적인 지급형

태는 화폐이다. 법률상의 의무로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약정과 법률

의 직접적 규정에 따라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이다. 그것은 노동법 

등 법률규정과 근로계약 혹은 단체협약 두 가지에 근거한다. 또 노동법상 임

금은 광의의 임금과 협의의 임금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한 것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부분만을 가리킨다. 국가기관과 

같은 사용자는 새로운 임금제도 가운데 기초임금과 직무임금으로 실시한다. 

광의의 임금은 일반적 의미의 임금인 기본급 외에 상여금, 각종 수당과 보조

금, 이윤 배당금을 포괄한 임금을 말한다.

｢노동부의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약간의 문제에 관

한의견｣(勞動部關于貫徹執行<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若干問題的意見) 

(1995. 8. 11)에서는 노동법상의 임금을 사용자인 용인단위가 국가의 관련

규정 혹은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화폐로 지급하는 보수, 상여, 수당과 

보조금, 연장근로시간의 임금보수 및 특수한 상황하에서 지불해야 할 임

금들을 가리킨다고 규정하 다. 임금은 근로자 근로수입의 중요한 부분

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들은 근로자의 임금부분에 속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보험복리비용, 노동보호 측면의 비용, 규정에 비추어 아

직 임금총액의 각종 노동보수에 산입되지 않은 보수, 현물, 재산적 수입, 

전이적 수입 등이 임금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다.

중국에서는 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수준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근거가 없으며, 임금 

가이드라인을 높게 설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법적 구속

력이 없다.124)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으로서는 생계비, 생산성, 물가, 비교

123)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061∼1062쪽 참조.

124)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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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을 들 수 있으며 비교임금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여기서의 비교임금은 중국 기업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의 제3국 

기업과도 비교하는 임금을 말한다.125)

다. 임금분배의 기본원칙

중국에서 임금 관련 입법의 원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수준의 점

진적 향상 및 임금총액의 거시적 조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

다. 먼저 ‘임금분배에 있어서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의 원칙은 중국

이 계획경제체제 아래서 줄곧 유지해온 임금분배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가운데 노동에 상응한 임금의 분배(제6조), 생산향상

을 기본으로 한 노동보수의 향상(제42조) 남녀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42조) 등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노동법의 규정은 이러한 헌법의 정

신을 따라 제정되었다.126)

반면 임금총액의 거시적 조정원칙은 헌법의 규정에는 나타나지 않지

만, 사회주의적 요소를 대변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건국 이래 장기간에 

걸쳐 전국의 근로자 임금수준, 기업 내부의 임금분배 등에 대한 통제를 

국가가 행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국유기업의 경 자주권 확대 등을 배경

으로 기업 내부의 임금분배에 관한 기업의 재량권이 인정되어, 국가의 임

금관리는 거시적 총액임금관리수준에서 행해지는 제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1995년부터 시행된 노동법에는 국가에 의한 거

시적 총액임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국가의 

거시적 조정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127) 아울러 총액임금의 개념은 거시

조정에 있어서 편리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라. 기업의 임금분배제도

중국의 종전까지의 임금정책은 국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125)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77쪽.

126)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94쪽.

127)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94∼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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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행정적 색채가 매우 강했다는 측면

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기업의 자율권과 주도성

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비공유제 기업에서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을 도

입하 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임금수준을 통제하는 정책이 적

용되지 않고, 이런 기업들의 임금체제에 대한 통제방향은 불법적으로 임

금을 삭감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를 감시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128)

마. 임금형태129)130)

중국의 임금구조는 기본급, 실제소득임금(實得賃金), 평균임금, 총임금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급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초임금으

로 구성되며, 실제소득임금은 사회보험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직급수당,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다. 또 평균임

금은 경제적 보상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산정사유의 발생일 이전 12

개월의 실제소득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천진의 경우

와 같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총임금은 

실제소득임금에 저온․고온수당, 이발비, 도서비, 식비 등의 특수수당 및 

복지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다.131)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급(基本工資)

첫째, 시급제(計時工資)의 경우이다. 시간에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임

금표준과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이다. 

시간급은 시, 일, 주, 월 네 종류 중 하나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둘

째, 성과급제(計件工資)이다. 성과급제 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노동

부문이 비준한 노동기준량과 성과급 그리고 작업도급제의 경우, 도급한 

128) 백승욱, 앞의 책, 200∼203쪽 참조.

129)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072∼1074쪽 참조.

130)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109쪽에서는 임금총액의 구성요소를 기

준으로 다음과 같은 표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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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지급한 임금과 업액이나 이윤으로부터 일정한 합의에 따른 

지불형태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뜻한다.

임

금

총

액

항목 내          용

시간급제임금 ① 시간급제임금기준(지구생활비수당을 포함)으로 기초

한 임금

② 시스템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임금 

및 직무(Post) 임금

③ 기타, 견습의 기간중 종업원의 임금 등

성과급제 임금
① 성과급제 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노동부문이 비준

한 노동기준량(norma)과 성과급에 의해 보다 많이 지

불한 임금

② 작업도급제의 경우, 도급한 개인에게 지급한 임금

③ 업액이나 이윤으로부터 일정한 합의로 지불형태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상여금
생산상여, 절약상여, 노동경쟁상여, 기관이나 사업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여임금 등

수당

①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노동에 대한 보상성, 보건성, 기

술성, 연공성 수당 

② 물가보조수당

휴일출근․

초과근무임금

휴일출근, 초과근무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소정의 임

금

특수한 상황 

하에서 지불할 

수 있는 임금

① 법률 등의 규정에 기초한 상병, 산재, 산휴, 경조, 사

용휴가, 귀성휴가, 정기휴가, 기업 내외에서의 연수, 

국가사회의무의 수행 등의 때에 지급되는 임금

② 부가임금, 보류임금

  주: 1) 부가임금: 문화혁명중에 성과급에 의한 장려가 폐지되었지만, 근로자의 수입이 줄어

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때까지의 지급하여 온 성과급제나 장려금을 일정한 평균

액으로 바꾸어 이것을 ‘부가금’으로 하여 지급하 다.

    2) 유보임금: 국가가 통일적인 임금수준을 규정하고 있던 시대에 근로자가 동급의 각 

부가되기에 상당한 임금수준이 현재보다 낮은 지역이나 업종에 전속한 때 임금의 

감소를 막기 위해 지급되었다. 예를 들면 중공업 6급의 근로자 임금은 경공업 6급 

근로자보다 높았다. 이 근로자가 경공업으로 전직한 경우, 그 격차를 ‘유보임금’으로

서 충당하 다. 그렇지만 국가가 이러한 일률의 임금기준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 명목에서 지불될 수 있는 임금은 거의 없게 되어 있다.

자료: 이하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

     국가통계국, ｢임금총액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제4∼10조), 1990.

     국가통계국, ‘임금총액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범위해석 , 1990.

     국가통계국․노동부, 중국노동통계연감 1994 .

131)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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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補助工資)

첫째, 상여금(獎勵金, 裝金)132)이다. 생산상여(超産裝), 절약상여(節約

裝), 노동경쟁상여(質量裝) 등으로 기관이나 사업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여임금 등을 의미한다. 둘째, 각종 수당이다.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노동

132)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118쪽 참조. 상여금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칭․별칭 내용과 특징

(1)생산

  상여

초액 양질저가액 생산품의 질적인 보증과 원재료비의 지표를 기본

으로 주로 생산량의 면으로부터 고과를 행하고 

목표 이상의 노동달성도를 실현한 때에 지급한다.

품질
생산수량의 보증과 원재료 소비 범위 내에서 안

전하게 생산을 행한 것을 전제로 품질을 향상시

킨 때에 지급한다.

안전 안전운전

안전생산

생산품의 양적, 질적 보증을 전제로 안전생산상황

의 개선명령에 근거하여 고과를 적용한다.

총합 생산목표의 안전한 달성을 전제로 국가가 규정한 각

종 경제지표로부터 다방면으로 평가를 행한다.  주

로 서비스사업관련, 기술인원, 기업간부 등이 대상

(2) 절약 상여
특정연료․

원재료절약

국가가 규정한 10종류의 특정연료․원재료*의 절

약에 대해 상여한다.  1979년보다 대량의 연료를 

소비하는 전력, 비철금속생산기업 등에서 실시

(3) 노동 경쟁 

상여

노동경쟁 기업이 실시하는 노동경쟁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그룹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임시로 지급한다.

(4) 

기관․사업단위 

상여임금

발명창조
발명이나 발견에 의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그룹

을 포함한 개인에게 임시로 지급한다.  임금으로

서 취급되지만 임금총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

는다.  실시조건, 지급방법은 국무원 ｢발명상여조

례｣, ｢합리화건의와 기술개선상여조례｣에 규정되

어 있다.

(5) 기타
(교사의) 수업겸임보상(겸과수금), 시간외 의료서

비스 보상

 주: *석탄, 전력, 가솔린, 디젤유, 중유, 원유, 목재, 희소금속, 국내에서 대량생산할 수 없는 비철

금속 및 양질 철강재.

자료: 국가통계국, ｢임금총액의 조성에 관한 규정｣(1990) 제7조, 제11조와 국가통계국 ‘임금총액의 

조성에 관한 규정’ 구체적 범위 해석 (1990), 王敏 외 편 최신노동인산관리정책법률실무

(1994)를 바탕으로 위의 저자가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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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상성, 보건성, 기술성, 연공성 등의 성격을 갖는 수당과 물가보

조수당이 있다.

3) 연봉(年薪, 年工資收入)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과 관련된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변화 

중의 하나가 최고경 자의 임금결정방식을 분리․독립시킨 것으로, 연봉

제의 도입을 볼 수 있다.133)

10․5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연봉제를 도입하고 기업 경 관

리자의 연봉수입을 그 경 관리책임이나 업업적에 직접 연결시키도록 

하 다. 국유기업의 경 책임자나 중견기술자에 대하여 스톡옵션(stock 

option) 등을 도입할 수 있다. 경 자의 수입분배에 대한 감독체제를 도입

하고 소득의 비율이나 투명성을 도모하 다. 또 국유기업은 노동력의 시

장가격이나 스스로의 기업 이익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

하고, 비국유기업과 일부의 주식화 국유기업에서는 임금의 집단협의체제

를 도입하 다.134)

바. 최저임금보장제도

1) 최저임금의 의의

중국에서 최저임금(最低工資)이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에 통상의 근

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수준

의 보수이다. 이때 통상의 근로라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정의된 근로시간

내의 근로 그 자체이다. 최저임금은 민주협상원칙에 따라 정부, 노동조합

(工會), 기업 3 당사자의 대표가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월에 따라 확정하

며, 주․일 또는 시간에 따라 확정할 수도 있다. 각종 단위시간의 최저임

금률은 서로 전환할 수 있다.135) 한편 다음과 같은 보수는 ‘최저임금규정’

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136)

133) 백승욱, 앞의 책, 210쪽.

134) 백승욱, 앞의 책, 210∼211쪽. 

135) 한대원 외, 앞의 책, 5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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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과근무, 휴일출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

② (3교대시) 중간반․야간반 수당, 고온․저온 수당, 지하근로수당, 

유해수당 등 특수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로에 대한 수당

③ 각종 법률․규범에서 정한 고용보험 및 복리후생비

④ 석식, 주택 등 근로자가 화폐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은 수입

2) 최저임금보장제도의 근거

최저임금보장제도는 노동법의 규정(제48조)을 그 법적 근거로 하고 국

제관례상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즉 노동법 제48조에서 “국가는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며 국무원에 등록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급하는 임금은 해당 지역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1984년 ILO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설립에 관한 협약｣(제26호)을 비

준하 기 때문에, 이 역시 최저임금보장제도 실시의 근거가 된다.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기본취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다른 외

국의 제도와 다르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가지지 않고 지역

에 따라 다른 원칙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위반

시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137)

3)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138)

중국은 기업경 의 세부사항에 대해 관리․통제하는 계획경제체제로

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확실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기업

의 경 자주권은 예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기업 내의 임금

분배나 임금수준의 설정도 각 기업의 자주적인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많

136) 최저임금규정 제17조에서는 “① 휴일출근, 초과근무수당, ② 교대수당, 야근수

당, 고온(저온)수당, ③ 소정의 노동보험, 복리후생비용은 최저임금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7)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79쪽.

138)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103∼1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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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더욱이 개혁․개방정책에 의하여 외자계 기업의 진출이나 사

기업의 설립이 증가하 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에서 누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최근에는 기업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둘러싼 노동문제의 발생이 급증하

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관련 법규를 정비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과 보호

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필요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즉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중국 정부에 의하여 정하여지던 임금제도로서

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자유권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함에 있어

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또

한 시장경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노동력생산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확대와 발전은 노동력 사용에 있어서 빠른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라는 조건하에서 임금개혁

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인 임금제도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간의 임

금격차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계에 대한 보장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1993년 노동부가 ｢최저임금보장제도에 관한 규정｣(最低工資制度的規

定)을 공포하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 다. 이 

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도는 중국 국경 내에 있는 모든 기업 및 거기에

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1995년 시행된 중국 노동법 

제48조와 제49조에서는 국가에 의한 최저임금보장제도의 도입, 최저임금

수준결정의 참고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48조는 최저임

금제의 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이며, 제49조는 최저임금의 기준확정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하여서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또 최저임금의 정의나 수준의 설정방법, 법적 책임, 정부에 의한 감독 

등은 ｢기업최저임금규정｣(企業最低工資規定)(1994년)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보장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關于實施最低工資保障

制的通知, 1994년)에서는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 최저임금에 



제3장 중국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제 71

포함되지 않는 항목 등을 정하고 있다.

4) 최저임금기준의 확정과 조정

최저임금의 수준은 근로자 본인 및 평균 부양인구의 최저생활비, 사회

평균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취업상황, 지역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고

려하여 확정하게 된다.13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확정은 

월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일 또는 시간에 따라 확정할 수도 있다. 근로

자가 질병 또는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이 병가임금 

또는 질병구제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병가임금 또는 질병구제

비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140)

최저임금의 수준은 각 지방정부 수준의 기업, 근로자, 각 지방 인민정

부의 노동행정부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기타 지역에서 적용

되는 최저임금기준을 검토한다. 이렇게 하여 결정된 최저임금의 수준은 

적용범위나 결정근거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첨가하여 중앙정부(국무원의 

노동행정담당부문)에 보고된다. 보고를 받은 중앙정부에서는 중화전국총

공회(中華全國總工會) 및 전국기업가협회의 대표를 소집하여 신고된 수

준이 적절한 것인가를 검토한다. 만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임금기준의 변경을 요구한다. 한편 

지방정부의 노동부문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25

일 이내에 제시되지 않으면 그 수준이 인가된 것으로 보고, 지역인민정부

의 비준을 거쳐 정부의 관보 및 신문지상에 최저임금수준을 발표한다.141) 

동일한 성(省) 내라 하더라도 경제발전의 지역적 격차가 큰 경우에는 성 

내에 복수의 최저임금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물가의 대폭적인 변

동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연 1회를 한도로 최저임금수준을 조정한

다.142)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성과급제도나 공제임금 등의 임금형

139) 중국 노동법 제49조.

140) “노동법집행을 관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 59(주중대한민국대

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141) <표 5-2> 지역별 최저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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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취하는 기업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환산된 

액수가 시간, 일, 주, 월에 따라 확정된 최저임금률 미만으로 지급되지 못

지  구 기준액(원/월)

北    京

天    津

河    北

山    西

內 蒙 古

遼    寧

吉    林

黑 龍 江

上    海

江    蘇

浙    江

安    徽

江    西

福    建

河    南

山    東

湖    南

湖    北

廣    東

廣    州

深    圳

廣    西

四    川

海    南

貴    州

雲    南

   山來   西

靑    海

寧    夏

新    彊

465(’02.7.1)

450, 440(’02.7.1)

350, 300, 250(’02.3.1)

340, 300, 260, 220(’02.1.1)

273, 247, 221(’99.7.1)

360, 320, 310, 300, 290, 280, 260, 250, 240, 230(’00.3.27)

대련시: 420, 380, 300(’02.1.1)

310, 275, 240(’02.5.1)

325, 299, 286, 260, 234, 221(’99.12)

535(’02.10.1)

460, 370, 320, 260(’02.7.1)

440, 410, 380, 340(’01.4.1)

340, 320, 310, 290, 260, 240(’01.1.1)

250, 230, 210, 190(’00.3.1)

450, 420, 380, 330, 325, 280, 235(’01.10.1)

290, 260, 240, 220, 190(’99.7.1)

410, 380, 340, 310, 290(’02.10.1)

360, 340, 320, 300, 280(’02.7.3)

400, 340, 310, 280, 240(’02.1.1)

510, 450, 430, 360, 360, 300(’02.11.1)

510(’03.1.1)

595, 460(’02.5.1)

340, 335, 315, 305(’01.9.20)

340, 310, 270, 230(’02.7.1)

450, 350, 300(’02.7.1)

260, 234, 208, 182(’99.7.1)

360, 310, 270(’02.7.1)

320, 295, 270, 245(’01.10.1)

260, 250, 230, 220(’99.10.1)

350, 320, 290(’01.12.7)

390, 340, 300, 280, 270, 260, 250, 230(’99.10.1)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2 및 각 지방정부 발표 최저임금 취합;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emb,go.cn

142)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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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미달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

고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미달분과 보상금의 1∼3배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143)

사. 임금지급제도와 임금보장제도

중국에서 임금은 매우 큰 범위에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상황에 

향을 미치는 동시에 임금수준은 직접적인 사회축적과 소비의 비례관계

에 향을 준다. 따라서 중국은 임금에 대하여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있

다.144) 노동법 제50조는 헌법이 규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임금은 화폐의 

형태로 매달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유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연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법 제51조는 

“근로자의 법정휴가일과 혼상(婚喪)휴가기간 그리고 법에 의해 사회활동

에 참가하는 기간에 대해 기업(用人單位)은 반드시 법에 따라 임금을 지

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 제50조는 임금의 지급방

식으로서 화폐를 사용할 것(화폐불)과, 지급기간을 매 1월 단위로 하며

(정기불), 그 지급대상은 본인이어야 함(직접불)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공제 및 연체를 금지함(전액불)으로써 우리나라

의 임금지급원칙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임금지급제도

먼저 임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은 

노동법 제50조에 따라 법정화폐로 지불하여야 한다. 화폐의 방식이라 함

은 현물이나 유가증권으로 임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45) 

143)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시 경제적 보상방법 제4조, 노동법 위반 행정처벌방법 

제6조.

144) 한대원 외, 앞의 책, 575쪽.

145) ｢임금지급잠정규정｣(工資支付暫行規定, 1994. 12. 6 노동부 공포)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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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인민폐(人民幣)

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상투자기업과 같은 특정 사용

자는 외화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물이나 유가증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화폐는 상품 또는 노무와 통일적인 척도로서 판단하고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화폐는 모든 경제생활을 위함에 있어서 교환의 수단이 되어야 한

다.146)

둘째, 임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47)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임금을 대신 수령하게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임금 수령이 불가능한 때에

는 그 친족이나 타인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나 

법률상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 외의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148) 다만 은행계좌를 통한 입금은 인정될 수 있다.149) 사용자는 반

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의 임금액, 지급시간, 수령자의 성명 및 서명을 기

록하고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개인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임금의 지급항목150)은 일반적으로 시간급, 생산량에 따른 임금, 

상여, 수당과 보조금, 연장근로시간의 보수 및 특수한 상황하에서 지급되

는 임금 등을 포함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수입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음과 같은 소득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기업이 지급하는 근로자 개인의 사회보험복리 비용: 장례구휼구제

비, 생활곤란자 보조비, 산아제한(가족계획)보조

② 근로자 보호 측면의 비용: 사용자가 지급하는 근로자의 작업복, 해

독제, 청량음료비용 등

③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의 많은 종류는 보수 및 노동수입에서 제외된

다: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발명장려비, 합리적 건설과 기술장

146)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126쪽.

147) ｢임금지급잠정규정｣(工資支付暫行規定) 제6조.

148)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126∼1127쪽.

149)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95쪽.

150)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126∼1127쪽.



제3장 중국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제 75

려비, 중화기능대 장려비 등.

넷째, 임금의 지급시기151)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잠정규정｣(工資支付暫

行規定) 제7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약정한 기일

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이 경축일이나 휴일 또는 휴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출근일에 지불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최소 1회 

지급하여야 한다. 주급, 일급, 시간급인 경우에는 주, 일, 시간단위로 임금

지급시기를 결정한다. 또 근로관계의 합법적 해지나 근로계약 종료시에

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전부 일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증가한 때 등과 같은 시점에 고용된 일

시계약의 임시공의 경우, 임금은 계약기간의 업무 종료 후 즉시 지급되어

야 한다.

2) 임금보장제도

임금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중앙 또는 지방 

노동행정기관은 기업에 대하여 임금지불상황 등을 관리․감독하는 권한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반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사용자에 

벌금을 과하는 한편, 배상금의 지불도 명한다; ① 이유없이 임금으로부터 

차압을 하거나 임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② 초과근무에 따른 할증임금

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임금이 최저임금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경

우. 

한편 노사간에 임금을 둘러싼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노동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기관의 중재결정에 불

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법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측도 임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52)

151)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127쪽;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95∼96쪽 각 참조.

152)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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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금지급제도153)

1) 초과근무와 휴일근로

초과근무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기본급에 대하여 규정의 할

증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정 근로시간 외의 초과근무에 대하

여서는 기본급의 150%, 휴식일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표준임금(일 또는 

시간당)의 200%, 설날, 음력설날, 노동절, 국경일 등의 ‘법정휴일’의 근로

에 대하여서는 기본급의 300%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휴

일과 축일에 관한 정의에 대하여서는 다음절의 ‘노동시간’에서 정리한다.

결국 성과급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할증임금은 규정 내의 근

로가 종료한 후의 시간연장에 대하여 적용시킨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법

정근로시간의 성과급을 기준으로 하고, 그 150%, 200%, 300%의 할증임

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결국 택시운전사 등과 같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자는 이러한 할증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지급잠정규정 제

13조).

2) 경조휴가중의 임금

‘경조휴가’라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154) 우선 ‘경’(敬)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조’(早)는 배우자나 직계친족(부모, 자녀)이 사망한 경우

이다. 경우에 따라 종업원에게는 1∼3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다. 기업

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한 휴가를 취득한 경우, 임금은 통상의 근

로에 종사한 것과 같게 지불된다.

또 중국은 넓기 때문에, 경조행사가 행하여지는 장소로의 이동에 시간

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결혼 상대방이 먼 곳에 살고 있는 경우, 

또 위에서 든 직계친족의 장의가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 이동의 거리

에 응한 일수의 ‘노정가’(路程假)라 불리는 여정휴가가 경조휴가와는 별

153)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1133∼1138쪽;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96∼97쪽 각 참조.

154) 국가노동총국 재정부, ｢종업원의 경조휴가와 여정휴가의 문제에 관한 규정｣, 

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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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여될 수 있다. 여정휴가 가운데에서도 임금은 통상 지급된다. 단

지 이동에 걸리는 교통비 등은 자기 부담이 된다.

3) 합법적 사회활동참가중의 임금

합법적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다음의 활동을 가리킨다.155) 즉 ① 선거

(투표/임후보), ② 향(진), 구 이상의 정부, 당파, 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부

녀연합회가 소집한 회의에의 출석, ③ 증언을 위한 출장, ④ 모범근로자

대회 등에의 참가, ⑤ ｢공회법｣에 규정된 전임이 아닌 노동조합위원이 업

무시간 내에 행한 노조활동 등이 그러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활동에의 

참가는 통상 근로에 종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임금은 통상적으로 

지급된다.

4) 조업정지중의 임금지급

기업이 조업정지의 곤경에 빠진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책임에 의한 것

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는 고용계약에서 정한 표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파산한 경우 종업원에게는 전부 근로한 부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파산한 경우 우선적으로 종업원의 임금지불로부

터 청산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다.

2.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휴직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의 규정은 노동법 제4장의 제36∼45조에 이르는 

총 10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업장

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생산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가.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노동법 제36조와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國

務院關于職工工作時間的規定, 국무원령 제174호, 1995년 3월 25일)을 그 

155) ｢임금지불에 관한 잠정규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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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를 실시한다고 명

확히 규정하고 있다.

1994년 2월 주당 48시간이었던 표준노동시간이 44시간으로 단축되었

다. 같은 해에 공포한 노동법에서는 주당 표준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정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이 시행된 1995년 3월 주당 근로시간을 더욱 단

축하여 40시간으로 하는 국무원 결정이 나오고 1995년 5월부터 이 규정

이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업무상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도입하 지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타 근무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 고,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 등은 토요

일을 휴일로 하는 것으로 주 5일 근무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 새로운 노

동법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은 늦어도 1997년까지 연기할 수 있

다고 하 다. 정부가 이러한 급속한 시간단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심각

한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156)

노동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ILO 및 다른 국가의 예와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종속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개념상 휴식시간이 근로시

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휴식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기업은 근무와 휴식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

하고 직원의 휴식권리를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휴게시간의 길

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점심시간 등은 휴식시간에 포함되며 휴식

시간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휴식시간은 자유 이용

토록 보장해야 하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 즉 사업장 이탈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한다.157)

나. 부정기 근로시간제 및 종합계산 근로시간제

‘부정기(不定時) 근로시간제 및 작업시간 종합계산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노동법 제39조, 기업의 부정기 작업시간 종합계산제 실시에 대한 심

156)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120∼121쪽.

157)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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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준방법(關于企業實行不定時工作制和綜合計算工時工作制的審批辦法, 

노동부발 503호, 1994년 12월 14일)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근로시간

제는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부정기 근

로시간제와 종합계산 근로시간제 실시에 대한 심사비준 방법은 각 성․

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에서 제정하고 국무원 노동행

정부서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58)

1) 부정기 근로시간제159)

이는 우리나라의 간주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고급관리자, 외근직, 판매직, 장거리 운수직, 하역

직, 창고직이나 업무성격(또는 생산특성)상 법정 기준근로시간 적용이 곤

란한 근로자들에 대해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종합계산 근로시간제160)

이는 우리나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와 유사하며, 종

합계산 근로시간제는 기준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연단위로 정한 후 그 

기간중 1일 평균근로시간과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

면 특정 주에 주당 40시간, 특정 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

는 제도이다. 이에 적합한 직업들은 건설, 통신, 철도, 항공, 어업, 건축, 

지질, 석유, 자원 탐사, 소금․설탕, 경제, 관광이나 기타 계절적․자연환

경적 작업 등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다.

3) 부정기근로시간제와 종합계산근로시간제의 운용

부정기 근로시간제는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부여 등에 대해 

법규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교대 휴일․휴가 부

158) 기업의 부정기 근로시간제와 종합계산 근로시간제 실시에 대한 심사비준방법 

제7조.

159) 李景森, 앞의 책, 158쪽;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64∼65쪽 참조.

160) 李景森, 앞의 책,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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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의 적절한 휴식조치가 필요하다. 또 종합계산 근로시간제는 단위(정

산)기간중 1일 평균 및 주당 평균 40시간 초과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의 제한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1) 또 단위기간중 주

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두 가지 근로시간제는 휴일․휴가는 규정대로 부여하고 주휴일

에 근로한 경우에는 정상근무로 분류하되, 법정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200%를 가산하여 총 300%를 지급하여야 한다.162)

다. 기타 근로시간제도

중국 노동법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생산공정

을 장시간 가동할 경우에는 2조 2교대, 2조 3교대, 3조 4교대 등 ‘교대제

근로’를 활용한다. 또 성과급을 실시하는 근로자가 정액을 완성한 후 사

회단위가 작업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규정｣(延長工作

時間的工資支付)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작업량 단가의 150%, 200%, 300%

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163) 성과급제가 있다.

공적인 직무의 수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이러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164)

① 선거 관련 법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② 정부․정치단체․노동조합․청년단․부녀연합회가 소집한 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시간

③ 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한 시간(다만 당사자로 참석한 시간은 포함하

지 않음)

④ 단위노조 비전임위원(상근위원)의 공식적인 노동조합활동시간

⑤ 기타 법에 정한 사회활동시간

161) ｢임금지급잠정규정｣(工資支付暫行規定) 제13조.

162)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 2000 참조. 

163) ｢임금지급잠정규정｣ 제13조.

164) ｢임금지급잠정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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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휴일

노동법 제38조 및 ｢국무원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國務院關

于職工工作時間的規定, 국무원령 제174호, 1995년 3월 25일)은 주휴일에 

대한 근거규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주 5일 근무를 통하여 토요

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사용하고 있다.165) 업무의 성격, 교대제 등 특별

한 상황 또는 긴급한 업무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할 수가 있다.166)

중국은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휴일은 임금을 지급할 의

무가 없다. 주휴일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과 협의한 후 주휴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7) 주휴일의 근무라 하더라도 ‘대체휴일’(補休)을 

부여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168)

마. 법정휴일(휴무경축일)

노동법 제40조와 국가명절 및 기념일 휴일방법은 법정휴일의 법적 근

거가 된다. 전체 국민 휴무일, 일부 국민 휴무일 및 기념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체 국민 휴무일은 총 10일로 신정 1일과 음력설(춘절) 3일, 

노동절 3일, 국경절 3일, 법률․법규로 규정된 기타의 휴일이며, 일부 국

민의 휴무일 및 기념일은 부녀절(3월 8일, 부녀 반일 휴무), 청년절(5월 4

일로 14세 이상 청년 반일 휴무), 아동절(6월 1일, 13세 이하 소년, 아동 1

일 휴무), 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현역군인 반일 휴무) 등이 해

당한다.

소수민족의 관습명절은 소수민족 집중거주지역의 지방인민정부가 각 

민족 풍습에 의하여 휴무일을 규정한다. 법정 휴무일과 토․일요일이 중

165) 국무원,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7조.

166) 국무원,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7조.

167) 중국 노동법 제44조.

168) 중국 노동법 제44조, ｢노동법 관철집행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勞動

部關于貫徹執行<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若干問題的意見)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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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는 경우에는 휴무일정을 조정한다.

법정공휴일에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근로자,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한 경우에는 200%의 가산임금(총 300%)을 지급한다(노동법 제44조).

바. 연장근로시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1일 1시간 이내에 연장근로가 가

능하다. 특별한 경우169)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1일 3시간 이하, 월 3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170)

노동법 제42조는 제한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① 자연재해, 사고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생

명이나 건강, 재산의 안전이 위협받아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②

생산설비, 교통운수 노선, 공공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여 생산 및 공공이익

에 향을 주어 긴급히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③ 법률행정법규로 규정된 

기타 사항.

③의 법률행정법규로 규정된 기타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 명절과 공휴일에 일을 중단할 수 없고 반드시 계속해서 생

산하고 운송하거나 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정 명절과 공휴일 등 생

산정지 주에 점검, 수리, 정비해야 하는 경우, 국방의 긴급업무 및 국가가 

하달한 것을 긴급 생산하거나 상업, 공급 판매기업이 운송 농업생산품의 

가공 등의 수매, 운수 가공이 긴급업무일 때를 말한다.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노동법 제44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은 정상 근로시간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보수를 지급

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하여 150%

를 지급한다.

169) 성수기에 있어서의 주문쇄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70) 중국 노동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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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업의 연장근로시간 금지

시간외근로를 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하에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상참작을 위해 합의와 

보상하에 실시한다. 기업이 법률․법규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의 연장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시

간외근로의 위반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불이행의 때와 시간외근로

수당 미지급시에는 벌금부과액이 높아 즉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171) 특히 시간외근로의 위반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

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시간 임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

과할 수 있다.172)

아. 휴가․휴직

1) 연차휴가제도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예전에는 연

171) 노동법 위반 행정처벌방법(違反 ‘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 行政處罰辦法), 참조.

17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위반 행정처벌방법(違反 ‘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 行政

處罰辦法)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제4조는 “고용단위가 

노조와 근로자간의 협상 없이 근로자를 위협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경

고와 시정명령을 하며 근로자 1인당 연장한 시간당 1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는 “고용단위가 매일 연장한 근로시간

이 3시간을 초과했거나 매월 연장한 근로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

고와 시정명령을 하며 매 근로자의 초과한 시간당 1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하 다. 아울러 제6조는 “고용단위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고 경제적 보상을 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경제

보상 총액의 1∼5배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하거나 이유없이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2. 근

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3. 현지 최저임금수

준 이하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4. 근로계약 해제 후 법률, 법규

대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

도록 고용단위에 명령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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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급휴가는 일부의 간부들에게만 부여되었다. 그 후 유급휴가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다시 제도로서 부활하고 현재에는 노동법 제45조에서 근로

자의 권리로서 규정되었다.173) 

2) 법정휴가

결혼 및 상례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노동법 제51조와 기업최

저임금규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다. 휴가일수 및 유급 임금수준은 근로

계약으로 정하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174) 본인뿐

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혼․상례시 부여토록 해석되며 일수는 왕복소

요일수를 제외한 3일, 임금은 기본급 지급이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175)

3) 휴직

먼저 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이다. 노동법 제29조는 업무상 질병․

부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 동안 휴직처리하고 그 기간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임금․의료비 등은 산재보험(工傷保險)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처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는 회사가 부담한다. 직업병 또는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 기업은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

안치비를 사회보험기구에 납부해야 한다고 외상투자기업노동관리규정은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다.

둘째, 업무외 질병의 경우이다. 업무외 질병인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따

라 3∼24개월의 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한다. 계속실근속이 이전 직장근

속을 포함하여 10년 이하의 경우에는 소속기업의 근속이 5년  미만인 경

우에는 3개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부여한다. 계속실근속이 이

전 직장 근속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업에서 5년 미만

인 경우에는 6개월, 5∼10년 미만은 9개월, 10∼15년 미만 12개월, 15∼20

173)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123∼124쪽.

174) 광동성의 경우 3일(만혼자 10일, 남 25세 이상, 여 23세 이상), 왕복일수 별도. 

천진시의 경우 결혼 3일(만혼자 7일), 상가 3일(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 왕복일수 별도, 기본급의 100% 지급 등으로 하고 있다.

175)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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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미만 18개월, 20년 이상은 24개월을 부여한다.

치료기간중 임금 또는 치료비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회보험

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정부에서 기업이 지급토록 하는 경

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금

액을 지급하도록 한다.176)

업무외 질병기간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나 법정 휴직기간 경과 후에

는 해고가 가능하다. 원래의 업무, 새 업무에 고용이 곤란한 경우 노동조

정위원회가 업무상 장애기준에 따라 판정한 기준으로 해고할 수 있다. 휴

직기간 종료시 질병에서 회복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경제적 보상은 관

련 규정에 따른다.

제3절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1. 근로관계 종료의 개요

다수의 국유기업에서는 기업 내의 잉여노동력을 포함하고 있다.177) 중

국은 과거의 완전고용정책에 의한 폐해로서 잉여노동력의 문제가 심각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높은 인건비 등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

제하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적자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조정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비약적인 경제성

장의 그늘에서 중국의 고용정세는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 도시부문의 실

176)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설｣, 2000 참조.

177) 1995년의 ILO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행한 ‘기업잉여노동력조사’에 의하면 도시

부 기업의 ‘숨은 실업률’은 18.8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시부와 농촌부를 합하면 

실업률은 27% 전후에 달한다고 하여 약 2억 명의 실업자가 존재한다고 생각

될 수 있다(陽宣勇, 失業衝擊波 , 今日中國出版社, 1996, 545쪽; 山下 昇, ｢中

國における ‘下崗’ - 國有企業の人員合理化に關する硏究｣, 日本勞働硏究雜

誌 , No.469, 1999. 8, 日本勞働硏究機構, 미주 9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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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실업률은 1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정세의 악화는 한 기업 내에서, 고용이 완벽하게 보장

되도록 하는 노동 환경, 기업의 고복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던 종래의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의 장기고용시스템으로부터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고용시스템의 재구축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78)

여기에서 노동관계의 종료라는 것179)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제명

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결근,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경우, 또 결근일수(15일 혹은 1년 이내에 누적한 결근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규정에 도달한 경우를 말한다.

｢국 기업규율위반근로자사퇴에관한잠정규정｣(國營企業辭退違紀職工

暫行規定)에 따르면 노동관계의 종료는 규율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퇴

와 정상적인 사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규율을 위반한 사퇴라는 것

은 일반적으로 노동규율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범죄에 해당하지만 해

고․제명의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정상적인 사

퇴라는 것은 경 상태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과 근로자의 노

동관계의 결속에 비춘 일종의 근로관계 종료행위이다. 노동법 제26조 및 

제27조에 그 관련 규정이 있고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계약

의 해제가 그 사퇴에 해당한다. 사직은 근로자가 노동법규나 근로계약의 

규정에 비추어 스스로 노동관계를 해제하는 것이다.

2. 일반적인 해고의 사유

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

중국 노동법 제23조는 계약기간 만료시 당사자의 연장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따

178) 山下 昇, ｢中國における雇用調整と雇用保障制度｣, 日本勞働法學會誌 , No. 

96, 2000. 10,  日本勞働法學會, 47쪽.

179) 중국노동사회보장부(中華人民共和國勞動和社會保障部/ 勞動工資司, 2000), ｢如

何理解因開除․辭退․辭職․自動離職發生的爭議?｣, http://www.mols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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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된 일정기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

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근로계약형태는 그 기간에 따라 5년을 넘는 기간의 장기공, 1년 이상 5

년 이하의 단기공 및 정기순번공, 1년 미만의 임시공, 계절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은 갱신된다. 근로계

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노동관계의 종료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의무는 

없다.180)181)  

근로계약의 종료 후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실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

한 경우 근로자는 생활보조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고 실업수당에 대한 보

장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살고 있던 주택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사실

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이 갱신되는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실업수당, 주택, 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정

비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의 종료를 법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

다.182)

나.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의 종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

은 것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종료조건, 노동관계의 당사자 쌍방이 약정

한 조건이 나타나는 때에 곧바로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183)

180) ｢노동법 관철집행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38.

181) 이에 대하여 劉波, 앞의 논문,  51쪽에서는 고용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12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182) 劉波, 앞의 논문, 51쪽.

183)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765∼766쪽.



88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다. 합의퇴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근로계

약의 종료가 가능하다.184) 이때의 경제적 보상으로 1개월분의 평균임

금185)을 지급한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은 12개월이 한도이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186)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보상방법｣

(違反和解除勞動合同的經濟補償辦法; 이하 ‘보상방법’이라 함) 제11조는 

근로자 개인의 평균임금이 기업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에 미달하면 

기업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을 개인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187) 또한 위의 보상방법 제10조에 따르면 경제적 보상

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경제적 보상금 외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88)

라. 정년퇴직

정년퇴직이라 함은 정년을 정한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당해 근

로자와의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중국에서의 정년 연령

은 양로보험 퇴휴규정에 의하여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간부는 55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도 일종의 합의퇴

직으로서 합의퇴직에 준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189)

184) 중국 노동법 제24조.

185) 평균임금은 퇴직 전 12개월간 실질소득임금(實得工資)을 12월로 나누어 계산

한다.

186)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보상방법(違反和解除勞動合同的經濟補償辦法) 제5

조.

187) 산동성 근로계약 조례의 제2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당해 단위의 근무연한에 

따라 매 1년마다 그 본인의 1개월 임금에 상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

되, 최고로 12개월의 임금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단위근무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임금표준에 의하여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87쪽).

188)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국노동법내용해설｣, 2000 참조.

189)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국노동법내용해설｣, 2000;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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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무외 질병에 의한 해고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후 복직할 자리가 없고 노동감정위원

회의 확인을 거쳐 원래의 업무나 기타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고가 가능하다.190)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보상방법 

제6조에 따라 해고시 1년 근로에 1개월분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방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의 평균임금이 기업 전체 1인당 평균임금에 

미달하면 기업 전체 1인당 평균임금을 개인의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

급하고 보상방법 제10조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 외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6개월분 임금 이상의 의료보조비를 지급(중병의 경우 의료보조비

를 50% 가산하고, 불치병의 경우 의료보조비를 100%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중병․불치병은 노동감정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바. 업무능력 부족에 의한 해고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고, 당사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위조

정으로도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이때의 경제적 

보상은 합의퇴직의 경우와 동일하다.191) 

사. 수습능력 결여에 의한 해고192)

시용기간중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 불량시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

다. 물론 근로자도 노동법 제32조에 의하면 이 기간중에 퇴직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경제적 보상은 법적 의무가 없다.193)

책, 89쪽.

190) 중국 노동법 제29조 제1호.

191) 중국 노동법 제26조 제2호.

192) 중국 노동법 제25조.

193) 노동법 관철집행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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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계약환경변화에 의한 해고

근로계약 체결시와 객관적 상황이 중대하게 바뀌고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업간 이동이나 합병, 기업자산의 이동, 정부의 주력 생산

품 생산금지로 인한 직종의 불필요 등을 객관적 상황변경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경제적 보상은 합의퇴직의 경우와 같다.

3. 징계해고

가. 징계해고의 원칙

징계해고는 기업의 규율이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직무상 과

실․착복 등으로 기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

다고 노동법 제25조는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법 제25조의 제2호 내

지 4호는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귀책성 사유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

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징계해고의 종류 및 절차194)

중국 노동법 제25조의 제2호 내지 제4호는 기업의 규율이나 규칙을 심

각하게 위반하거나 직무상 과실․착복 등으로 기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

래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유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노동규율 또는 기업의 규칙제도(취업규칙)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노동법 제2호의 노동규율 또는 사용자의 규칙제

도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라는 것은 근로계약의 노동규율 혹은 사용자가 

제정한 기타 규율제도를 위반한 것을 포함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① 

194)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775∼7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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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향을 미치고 작업질서에 향을 끼치는 것, ② 작업규정을 위반

하여 설비, 공구를 파손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원자재를 낭비하여 경

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③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분배 등에 불복하여 소동

을 피우는 경우, ④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회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⑤ 서비스 태도가 불량하여 고객과의 언쟁이 잦거나 고객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 ⑥ 형사처분에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도박, 절도 등의 행위, ⑦ 

이유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이

다.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산과 작업질서를 어지럽힌 

경우에 사용자는 이러한 비행을 행한 근로자는 기업에 경제적 손실 내지 

명예훼손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노동관계는 기업에 의

하여 종료될 수 있다.195) 이러한 규정은 ｢기업근로자 상벌조례｣(企業職工

獎惩條例)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직무상 과실, 부정행위로 사용자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근로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고를 은폐한 후

에 발견되어 사용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을 말한다. 회사

의 사장 등과 같은 고급관리가 그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수수와 위법한 수

입 혹은 회사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혹은 회사의 자금이나 장래의 회사 자

금을 타인에게 불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혹은 회사 자산의 본질적인 부분

에 커다란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두 가지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구체적인 과실이나 부정행위일 것

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자

근로자의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된 때

에 사용자는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의 소위 ‘법에 의

한 형사책임의 추궁’이라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195)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상), 775∼7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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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하며,196) 형법 제32조에 의한 형사처분이 면제되는 것도 포함한

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과실성 사직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

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경제적 해고(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197)

경제적 해고에 대한 근거규정은 노동법 제27조와 ｢기업의 경제적 요인

으로 인한 인원 삭감규정｣(企業經濟性裁减人員規定, 1994년, 노동부 477

호)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고용조정시스템은 고정적인 기존의 고용시스템

을 해체하기 위하여 발전․형성된 것으로, 근로계약제도의 도입과 노동

법의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유연하게 처리하는 

제도(법적 근거)를 당사자 및 행정․법원에 부여하 다. 경제적 해고의 

필요성 기준은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준에 해

당하는 매우 중대한 정도로 경 상태가 악화한 기업도 많고, 대규모의 고

용조정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해고가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또 노동법 제26조의 제3호에 비하여 제27

조 제1항의 잠탈(노동조합의 의견청취나 행정부문의 신고의 회피)의 우

려가 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198)

노동법 제27조는 “사용자가 파산에 직면하여 법정정리기간으로 진행중

에 있거나, 생산․경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곤란에 처하게 될 경우 인원

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잉노동력에 대한 고용조정 조치를 취

할 수 있게 하 다. 물론 해고를 위해서는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 본인에

게 서면형식으로 통고하여야 하는 예고기간과 형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즉 경제적 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로 ① 파산 내지 생산․경 상의 중대한 

장애에 의하여 인원감축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30일 전까지 노동조합

(工會) 또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196) 이것은 구속, 무기징역, 사형, 벌금, 재산몰수, 정치권리의 박탈 등을 의미한다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상), 777쪽).

197) 山下 昇, 앞의 논문(2000), 49∼53쪽 참조.

198) 山下 昇, 앞의 논문(2000),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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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행정부문에 보고를 한 후 인원을 삭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행

정부문의 규정 1994년 11월 공포한 ‘기업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인원 

삭감규정(關于印犮<企業經濟性裁減人員規定>的通知)’ 이하 ‘삭감규정’이

라  함)에 의하여 경제적 해고의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199)

가. 인원정리의 필요성

인원정리의 필요성에 관하여 삭감규정은 제2조에서 “파산에 처하고, 

인민법원에 의하여 도산 절차의 개시를 선고받은 경우, 혹은 현지의 지방

정부가 정한 경 위기기업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 다. 이 기준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내지 인원정리의 때에 보고를 받은 

지방정부가 판단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

에 의한 경제적 해고(정리해고)는 할 수 없다. 즉 경제적 해고는 중대한 

경 위기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노동법 제26조에 의하면 기업은 업무 외의 상병에 의하여 직무수

행능력이 저하․상실된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훈련 또는 직무변경 

후에도 여전히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의거

한 객관적인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 근로계약 변경을 위한 당사자간

의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

와 같이 제26조에서는 해고회피노력과 협의 등을 요건으로 하여 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

라는 것은 기업소재지의 이전, 합병, 업양도의 경우 신기술이나 신형 

설비의 도입에 따른 직무의 삭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7조 제

1항은 특히 도산이나 경 위기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넓은 의미에서는 경

제적 이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제26조의 제3호가 정한 사유와는 명

199) 상해시는 파산 법정처리단계, 적자상태에서 신규직원의 모집 정지, 외부직원

의 정리, 잔업정지, 임금인하 등의 조치를 반년 이상 계속한 후에도 적자가 계

속되고 경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국노동법내용해설｣,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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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구별된다.

나. 설명․의견청취

기업은 삭감규정 제4조에 의하여 인원정리를 단행할 때 30일 전에 노

동조합(工會) 내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경 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인원삭감안(피해고자의 성명, 해고시기, 실시절차, 경제적 보상액 등

을 포함)을 작성하고 이것에 대하여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전체로부터 의

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삭감규정 제9조). 해고대상자의 선발은 인원삭감안 작성

에 있어서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

고 있는 법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대표대회 등의 종업원조직에서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0) 구체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불명확하지만, 이러한 고용조정의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는 대체로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자의 비율이 높고, 중년층(36∼

44세)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201)

다. 노동행정부문에의 보고

기업이 고용조정을 단행하는 경우 현지의 노동행정부문(地方勞動社會

200) 山下 昇, 앞의 논문(2000), 50쪽.

201) 고용조정의 60∼70% 정도가 여성이다. 이것은 방적․나염 등의 여성노동력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산업이 국유기업의 부분에 있어서 사양기를 맞이하고 있

다는 점과, 시장경제화에서 산전․산후휴가 등의 여성보호의 제도가 남성에 

비하여 비용이 높은 여성근로자를 배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종래

의 남녀평등정책에 의하여 여성이 진출하지 않았던 직장에도 여성이 많이 진

출하고 있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중년층은 문화혁명 등의 

향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때문에 최근 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직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다른 한편 연공적인 임금체계에 

의하여 비교적 경 비용이 높은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山下 昇, 앞의 논

문, 2000, 미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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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障部門)에 보고하여야 하고, 또 작성한 인원삭감안에 대하여 노동행정

부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노동법 제96조와 삭감규정 제8조는, 노

동행정부문은 위법한 경제적 해고에 대하여 이를 막거나 개선명령을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주의처분202)이 부과된다. 또 기업이 위법한 해고를 한 경우, 근로계

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게 되고 임금 수입분의 보상뿐만 아니라 그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203)

그러나 경제적 해고의 절차에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

하여서는 실정법상 명확하지 않다. 중국의 경우 경제적 해고에 관한 분쟁

이 민사소송이나 중재사건으로서 정형적인 절차로 처리되는 사안이 적고, 

그 많은 부분은 해당 기업의 주 관리부문이나 노동행정부문에 의한 적극

적인 관여에 의하여 시정조치로 해결되고 있다.

라. 우선 재고용

기업은 노동법 제27조 제1항에 기초하여 인원을 삭감한 때로부터 6개

월 이내에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만 한다. 그 채용인원수, 채용시기, 채용조건과 우선 채용자의 대

강의 상황에 대하여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04)

이와 같이 인원정리 및 재고용을 할 때에는 노동행정부문에의 보고의

무가 부과되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행정에 의한 후견적인 고용보장기

능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근로자가 직접 재고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근속년수에 기초한 명확한 우선권이 주

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인원정리의 필요성 기준이 매

우 엄격하여 업무복귀의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까지 높은 것은 아니고, 우

선 재고용의 요건이 되는 기간도 6개월이어서 재고용에 대한 기대는 매

202)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규정.

203) 西村峯裕․森本素子, ｢中國勞動法違反に對する制裁規定｣, 國際商事法務 , 제

24권 12호, 1996, 1305쪽 참조.

204) 중국 노동법 제27조 제1항, 삭감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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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희박한 상황이다.

마. 경제적 보상

노동법 제28조에 의하면 기업은 노동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의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가의 관계규정(보상방법)에 따라 경제

적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3호 및 제27조 제1항에 기초한 

해고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제적 보상의 수준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1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보상액의 기

준이 되는 해당 근로자의 1개월의 임금이 해당 기업의 평균임금보다 낮

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일종의 법정

퇴직금제도라고 해석된다.

바. 노동관계 종료의 제한

삭감규정 제5조에 의하면 감원금지 대상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즉 

업무상 상병으로 노동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자, 업무의 상병으로 

법정치료기간중인 자, 임신․출산․수유기간 내의 여성, 기타 법규에 규

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감원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5. 일시해고(下崗)205)

본 연구에서 노동관계의 종료부분에서 ‘하강’(下崗)을 특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강’(下崗)제도가 중국에만 있는 특징적인 제도이기 때문이

다. 또한 그것이 법률상의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상의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노동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정공과 근로계약제 근로자의 이중적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

국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고정공에 대하여 해고가 아닌, 그러나 실제상

의 인원정리에 해당하는 제도가 확립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205) 이하의 내용은 山下 昇, 앞의 논문(2000)을 주로 참조하여 정리하 다.



제3장 중국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제 97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하강’(下崗)의 중

국법 체계에서의 위치와 개념적 의미를 알아보고, 그것의 실제적 활용상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국 법제상 ‘하강’(下崗)의 개념

‘하강’(下崗)은 중국법에 있어서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다만 국유기업

에서 고정공제도의 해체를 목적으로서 실시되고 실질적 제도이다.206) 이

것은 국유기업의 고정공제도를 해체하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었지만, 

국유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집단소유제기업이나 외자계기업에서도 고

정공제도는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공이 존재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문언적으로 중국에서 ‘강’(崗)이라는 것은 ‘강위’(崗位), 즉 직위를 뜻한

다. 따라서 하강(下崗)이라는 것은 첫째, 경 상(근로자의 개인적인 이유

에 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의 이유로 발생한 잉여인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많은 경우 3년) 동안 이직시키고, 둘째, 임금의 지급을 정지하며, 셋

째, 단지 종업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업내 복리는 보장하되(기본생활비

는 지급됨), 넷째, 해당 기간중에 기업의 경제상황이 향상되면 직장으로 

복귀하고 그러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기업으로부터 사직시

키는 제도이다.

‘하강인원’(下崗人員)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는 않지만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고, 원직복귀를 기다리

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기업 외에서 구직할동을 한다. 따라서 기업과의 

노동관계는 존속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실업자는 아니지만 원직복귀의 가

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성격이 부정될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근로자 사이에서도 ‘하강’(下崗)된 근로자는 해

고된 근로자와 같다는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 노동법의 규정대상은 근로자의 성질에 의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206) 초과인원에 대한 해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 자에게 초과인원 

下崗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승욱, 앞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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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진다. 즉 고정공에 대한 법규정과 계약제 근로자에 대한 법규정이

다. 기존의 중국 근로자는 국가의 주인공인 지위하에서 고정공으로서 고

용과 생활을 보장받아 왔다. 중국 노동법은 징계에 의한 해고를 통하지 

않고 고정공을 해고하는 법적 근거를 기업에 부여하지 않았다. 결국 기업

은 경 상태가 악화되어도 고정공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었다. 1980년대에 근로계약제가 도입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로자에게는 그에 따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은 법률이나 근

로계약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당하고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렇지만 동일기업 내에 있는 고정공에 대하여 징계에 의한 

해고와 정년퇴직을 할 수 없고, 고용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

도 없었다.

‘하강’(下崗)에 대하여서 중앙정부 수준의 제정법상 직접적인 근거규정

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하강’(下崗)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고정공

을 이직시키는 제도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고정공은 실제로 명

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고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큰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있으며 인원정리에 있어서 중심적 

제도를 이루고 있다.

나. 인원정리화 정책으로서의 ‘하강’(下崗)

단위로서 기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전반을 전면적으로 보장하

여 왔다. 다만 종래에는 국가와 기업이 통일적 수입․통일적 분배(統包統

配)라고 하는 재정적 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

가 그 사회적 부담을 실감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개혁 가

운데 사회적 부담은 기업에 가중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제도로의 전환

이 곧 기업의 부담경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인원합리화를 통

한 잉여인원의 감축을 통한 인건비의 절감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계약제도는 고용의 유연화를 전제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종래의 종신 생활보장을 전면적으로 기업에 부담시킬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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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의료․실업․노령연금 등의 사회보험화가 요청되는 한편, 직업

소개사업․직업훈련사업의 실시 등 조금씩 파급되는 사회제도 전반에 걸

친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사회적 기반인 단위의 변혁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제도 자체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의 노동․사회보장법제는 형성되는 과정에 있

고, 신․구 제도간에 많은 모순을 보이면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사실

상 동일하다고 하겠다. 

‘하강’(下崗)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기변동이나 기업 경 상황의 부진에 

따르는 잉여인원의 합리화 방책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를 취하고 있

는 중국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은폐되어 온 잉

여인원이 경제구조의 전환기에 나타나고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법률이

나 계약규범에 따르지 못하고 행정주도하에서 각 기업 내지 산업 전체가 

실시하는 ‘고정공’의 삭감정책이라고 하겠다.207) 

‘하강’(下崗)은 일종의 해고조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생활

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하강’(下崗)은 과도기의 제도로서 ‘고정공’(固定工)제도가 해체되면서 

‘하강’(下崗)에 3년의 기한이 덧붙여지고 있다.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하강’(下崗)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실업의 문제

로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208) 그것은 사회보험 및 근로계약제도에 의

한 해결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하강(下崗)된 근로자의 민간기

업에의 취업이 적극 장려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상공업행정관리총국(中華人民共和國國家工商行政管理部門總局)은 

국유기업의 하강(下崗) 근로자들에 대해 민간기업으로의 취업, 황무지 개

발 및 농어업 종사를 적극 장려․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209) 이

207)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여 실업자나 ‘下崗人員’을 우선 고용시키거나 때에 따라

서는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山下 昇, 앞의 논문, 2000, 미주 

84 참조).

208)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張左己 부장은 전인대(全人代) 기자 간담회에서 하강근

로자의 기본 생활방식을 실업인원보장제도로 전환해갈 방침이라고 발표하

다. 현재 중국에서는 하강근로자 최저생활보장제도, 실업인원 보장제도,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운 중이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일일경제정보｣, 

2003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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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下崗 근로자들은 잉여 근로자로서 그들의 

국유기업의 재고용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위의 이동을 통한 실업의 

해결을 국가적 관점에서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강(下崗)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며 대량의 인원이 일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와 유사하지만,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취해지는 중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 사용하는 lay-off는 노동력수요가 회복된 경우에 복귀

(recall)하는 제도로서 일단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중에 실업자로서 실업보험제도로부터 실업급여를 보장받는다.  그러

나 하강(下崗)은 정치적․사회적 관계나 생활상에서 단위와 결부가 강하

고 그 점에서 하강(下崗)과 lay-off는 다르다. 또 복귀에 대하여서는 선임

권에 기초한 기간이나 우선순위 등의 일정한 보장을 받지만 중국에서 하

강근로자(下崗人員)가 원직에 복귀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210)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일시해고제도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다. 제정법상 ‘하강’(下崗)의 근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강’(下崗)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下崗’이라는 어휘도 법률상의 용어

가 아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나마 제정법상의 근거를 찾아본다면 ｢전민소

유제공업기업경 구조전환조례｣ 제17조의 규정211)이나 1993년 4월에 공

포한 ｢국유기업의 잉여근로자배치규정｣(國有企業富余職工安置規正)의 제7

조와 제8조212)를 들 수 있다.

209) 人民日報 , 2002년 11월 20일, 해외판 제4면(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일일경

제정보｣에서 발췌, http://www.koreaemb.go.cn).

210) 山下 昇, 앞의 논문, 1999, 51쪽.

211) 동 규정 제17조는“……잉여인원에 대하여 기업은 제3차 산업의 발전, 공장 내

의 배치전환․직업훈련, 조기퇴직 및 기타의 방식을 이용하여 배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212) 동 규정 제7조는 “기업은 잉여인원에 대하여 대기시키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임금 대우는 기업 자신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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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직접적으로는 고용관계의 해소를 기초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하강’(下崗)에 관하여 제정법상의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강’(下崗) 자체가 근로계약제도나 사회보험이 정착되고 노동시장이 성

숙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하강’(下崗)의 절차

일시해고인 하강(下崗)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은 기업의 경 담당자

(지도자계층)가 개혁안을 마련하고, 15일 이내에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대

표대회에 대하여 기업의 경 상황 및 하강(下崗)의 실시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여 하강(下崗) 및 재취직에 관한 방안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

안의 주요 내용은 하강근로자(下崗人員)의 인원수, 실시순서, 재취직센터

의 설치와 재취직 촉진에 관한 조치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

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기업에서 

잉여인력이 되는 근로자와 ‘하강실업협의서’를 체결하여 하강(下崗)기간

중의 대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213) 하강(下崗)증명서를 발행한다.214)

조는 “기업은 종업원대표대회의 동의와 기업 주관부문에의 보고를 거쳐서 근

로자에 대하여 기한부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휴가기간중에는 기업으로부

터 생활비의 지급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13) 楊漢平, 勞動爭議典型案例剖析 , 中國物資出版社, 28쪽(山下 昇, 앞의 논문

(1999), 52쪽).

214) 山下 昇, 앞의 논문(1999), 52쪽.



102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제4장

중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제 

제1절 노동조합법(公會法)

1. 노동조합법의 의의

중국 노동조합법(中華人民共和國工會法)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생

활 중에서 노동조합(工會)215)의 지위, 성격,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활동의 

준칙과 법률적 보장 등의 내용을 확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노동조합법

의 구체적 내용에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노동조합활동의 기

본원칙, 노동조합의 임무, 노동조합의 조직원칙과 조직체계, 노동조합기

층조직(단위노조)의 직권, 노동조합의 경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216)

215) 중국에서 공회(工會)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중국의 노동조합이 갖는 사회적 위치나 기능은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조합

이 갖는 위치와는 약간 다르다.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근로자가 나라의 주인이고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 집단

인 노동조합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의 노동조합과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216) 한대원 외 13인, 앞의 책(1995), 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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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법의 연혁

중국 노동조합법은 지난 2001년 10월 27일 개정되었다. 중국의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4차 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노동조합법’의 수

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2001年 10月27日

第九届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四次會議<關于修改中華人民共

和國工會法>的決定)을 채택하고 그 날부터 시행을 공포하 다. 이 새로

운 노동조합법이 갖는 의미를 노동조합법의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1950년 제정되고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현재 시

행되고 있는 2001년 노동조합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노동조합의 

위치와 권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1950년 노동조합법

중국 최초의 노동조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다음 해인 1950년

에 제정되었다. 1950년 노동조합법(工會法)은 중국 노동조합의 성격, 노

동조합과 정부와의 관계, 노동조합과 국 기업 및 사 기업간의 관계, 노

동조합의 기층조직,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 등의 문제를 규정하 다.

1950년 노동조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광범위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참가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초를 제공하 고, 이를 통하여 중국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사의 자유(권리)가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 노동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

정하고, 노동조합이 인민정부를 기반으로 하여 노동운동의 발전을 촉진

하 다는 점이다. 마지막 특징은 국 기업, 합작사기업, 사 기업에서 노

동조합의 지위를 규정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 다는 사실이다.217)

217) 한대원 외, 앞의 책, 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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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2년 노동조합법

1950년 최초의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후 42년이 경과한 1992년 3월 27

일에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1950년 제정 노동조합법을 

수정․개정한 제2차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법률조문의 수정․개정작

업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내외로 선언한 1978년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법

제작업위원회(法制工作委員會)와 중화전국총노동조합(中華全國總工會, 약

칭 ‘全總’; 이하 “전총(全總)”이라 함)의 공동으로 진행되었지만, 1992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게 되었다.

1992년 노동조합법은 총 6장 42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1992년 노동조

합법  제4조는 노동조합이 중국 헌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활

동을 하며 노동조합이 갖는 사회적 기능, 사업내용, 활동방식과 사업방면

에서 그 자체에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독립적․자주적으로 사업을 전개

함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1992년 노동조합법 제1조에서는 노동조합 조

직의 원칙에 있어서도 일원화 방식을 취하여 총노동조합 및 그 산하의 노

동조합만을 유일․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 다. 또 다른 특

징으로는 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를 민법에서 요구하는 법인조건을 갖추

는 경우 사회단체법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제14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처리에 참가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92년 노동조합법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제3조

에서 중국 국경 내의 국유기업, 집체소유기업, 사 기업, 중외합자경 기

업, 중외합작경 기업 및 외자기업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다. 2001년 노동조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2년 노동조합법을 수정한 9년 후인 2001

년에 노동조합법을 다시 수정․개정하 다. 이번 2001년 노동조합법의 

초안작성과 공포에 이르기까지에는 1992년 노동조합법과 마찬가지로 전

국인민대표대회 법제작업위원회와 총노동조합이 공동으로 2년 10개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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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 는데, 1992년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 특히 경제의 다원화에 따르는 근로자의 취업․고용구조의 

변화나 노동관계의 복잡화 등 많은 문제점을 다루어 수정․개정해야 하

는 곳은 수정하고 새로이 추가해야 하는 조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

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수정․개정의 대상이 된 곳은 새로이 추가된 

장․조문을 포함하여 모두 44개 조문에 이르고 있다.218)

2001년 노동조합법은 총 7개 장, 5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난 1992년 노동조합법에는 없었던 ‘법적 책임(法律責任)’의 장을 신설

하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래에서는 1992년 노동조합법과 2001년 노

동조합법과의 비교를 통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정방향

2001년 노동조합법의 개정방향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

업에서의 노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강화를 추진하 다. 그리고 노동조합경비의 징수 및 노동조

합이 갖는 권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화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219)

2) 주요 개정내용220)

첫째, 노동조합의 활동준칙을 강화하 다. 노동조합법 제4조에서 노동

조합은 반드시 중국 헌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야 하며, 헌법을 근본으로 하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여기에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네 개의 기본원칙, 즉 사회주의노선, 

인민민주주의, 중국 공산당의 도,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등

소평이론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다.

둘째,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기능이다. 일부 기업

218) 千嶋 明, 앞의 논문, 52∼53쪽.

219)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華人民共和國 改正 工會法(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2002 참조.

220)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華人民共和國 改正 工會法(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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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의적으로 근로시간의 연장, 임금의 공제, 안전보호 소홀 등 근로

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을 무시하고 근로자의 인신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등 합법적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 안전사고 및 근로자의 집단반발로 인한 사회안정에의 부정적 

향이 초래되고 있다. 2001년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근로자 권익보

호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제6조

와 제19조, 제20조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기업측과 근로자

의 노동권익 보호 문제를 교섭하고 기업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 다. 또 제21조에서는 근로자의 처분에 대한 기업 및 사업단위의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제출권과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노동조합

의 사전통보, 노동조합 의견의 검토 후 통보를 규정하 다. 또한 근로자

가 그의 노동권익을 위하여 노동쟁의 중재신청이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 다. 한편 

제22조는 기업․사업단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침

해한 경우221)에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기업이 그 

시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노동조합 설립조건의 완화 및 설립지원의 강화이다. 2001년 노동

조합법 제10조는 조합원이 2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기

층노동조합위원회를 반드시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의무화를 명시하

다. 그러나 노동조합 설치의무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설립 주체는 사용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222) 이것은 조합원이 2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층노동조합위원회를 단

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 설립의 인원기준을 완화하는 의미

221)【제22조】1.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노동안전위생조건을 제

공하지 않은 경우, 3. 임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4. 여성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의 특수한 권익을 침범한 경우, 5. 기타 근로자 노동권익을 심각하게 침

범한 경우.

222)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華人民共和國 改正 工會法(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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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 또 일부 외국인투자기업, 사 기업 등의 경우에 노동조

합 설립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조직률이 저조하여 상급 노동조합이 노동

조합 미조직 기업에 대한 설립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규정하

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3조와 제12조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과 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화223)와 조직대상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노동조합 전임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 다. 1992년의 노동조합

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전임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유기업

의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도록 허용한 바 있

다. 그러나 2001년 노동조합법은 제13조에서 국유기업의 민 화 등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각종 비공유제 경제가 신속히 발전함에 따라, 200인 이

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노동조

합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 다.

다섯째, 노동조합 간부의 신분보장을 강화하 다. 기층노동조합 간부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기업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업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처

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합법

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제5조, 

제17조, 제18조, 그리고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제51조를 두었다. 이

에 따르면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중에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노동조합 간

부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여섯째, 노동조합 경비224)의 징수강제화이다. 비공유제기업의 경우에 

223) 노동조합의 민주화란 노동조합에 참가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

(제3조)와 노동조합은 법률규정에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하여 근

로자가 당해 단위의 민주정책결정,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여하도록 조직하

는 것(제6조)을 말한다.

224) 노동조합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노동조합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조합원이 납입하는 회비(조합비), ② 기업․사업장에서 매월 전종업원

의 임금총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경비, ③ 노동조

합이 경 하는 기업․사업으로부터의 수입, ④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⑤ 기타

수입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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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비를 체납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것은 기존의 노동조합법에 경비납부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미납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각종 소유제기업, 사업장 및 기관이 통일

적으로 규정한 표준에 따라 노동조합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동시에 미

납시에는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42조, 제43조에 규정하

다.

일곱째, 노동조합과 기업의 평등협상 기능을 강화하 다. 1995년에 노

동법이 실시된 이래 중국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기업과 단

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평등

협상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이 활

성화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제6조, 제20조가 이에 해당된

다.

여덟째, 각종 단결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

다. 기존의 노동조합법은 기업의 노동조합 설립 거부, 노동조합회비 미납

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간부의 합법적 권익침해 등의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를 추궁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과거의 단일한 공유제 경제체제하에

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국 경제의 구조가 다양화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없어 기존의 노동조합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 다. 따라서 2001년 노동조합법에 법적 책임에 관한 장

을 신설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불법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또는 참가를 저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구제와 처벌조항을 

마련하 다.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6장의 제49∼55조에 이

르는 총 7개 조문이 해당된다. 그 내용은 제49조가 법규위반에 대한 노동

조합의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권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제50조에서

는 노동조합조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및 방해행위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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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령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1조는 노동조합의 업무수

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52

조는 권익침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경

비와 재산을 강점하고 반납을 거부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인민법원에 소

송을 제기하여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다. 

제2절 노동조합(工會)

1. 노동조합의 역사적 변천225)

중국에서는 19세기말 공업화가 추진되었던 연해지방 특히 광주, 홍콩, 

상해, 천률 등의 대도시에서 근로자조직이 결성되고 조직적인 노동운동

이 전개되었다. 1949년 이전 중국의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혁명적 운동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인 총노동조합은 중국 각

지에서 파업이 고조되던 시기인 1925년의 제2차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창

립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 이후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거점이 농촌으

로 옮겨지고226)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전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전총(全

總)은 그 조직력의 확대에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당시 활

동한 노동조합은 그 조직기초를 항만근로자, 기계공, 철도근로자, 인쇄공 

등과 같은 소규모의 산업근로자 계층으로 옮겨가고 그 발언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1949년 신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단결체가 근로자 대중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본래의 역할 외에, 경제건설

에 기여하고 근로자 대중을 생산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225) 이하의 내용은 중화전국총노동조합 편/ 김 진 역, 중국노동조합운동사 , 신

서원, 1999;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328∼330쪽; 백승욱, 앞의 책, 

361∼374쪽 각 참조.

226) 국민당 정부의 수립으로 공산당계 노동조합이나 조합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어, 공산당계 노동조합은 자취를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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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후 새로운 노동조합의 

기반은 1948년의 제6차 전국노동자대표회의에서 채택된 규약과 1950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中華人民共和國工會法)에 의하여 확립되었지만,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산업별 조합의 조직화가 급속하게 진행되

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이미 결성된 지역별 조직과 함께 노동조합은 

2중적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1949년의 신중국의 건국과 함께 공산당의 

지원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이 확대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노동

조합이 그 하부조직으로서 공산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서 독자

의 조직화를 통하여 설립되는 것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중국 노동조합은 정치․사회정세의 변동과 함께 그 지위가 

불안정하 다. 특히 1966년부터의 문화대혁명의 향으로 노동조합은 일

시적으로 활동중단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1978년부터의 개혁․

개방정책에 의하여 조직의 정비와 활동의 재개가 가능하게 될 때까지 이

러한 공백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89년의 천안문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통치기구인 공산당의 복권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강압이나 지도가 

강화되었다.

한편 경제개혁의 진전과 함께 경제운 이나 기업의 경 관리는 종전과 

같은 정치적 기준만이 아니라 새로이 경제적 기준에 의하여서도 평가받

게 됨과 동시에, 공산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완화과정을 거

쳐 다시 종래와 같은 모습을 되찾았다. 이때 노동조합과 관련된 현상은 

조직의 확대와 정치적 향력의 증대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먼

저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외자기업이나 사 기업 등에 노

동조합조직을 설립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에서는 간부의 선출방식을 개혁

하는 등과 같은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향력

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법률과 정책의 제정에 참

여하 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1950년의 노동조합법을 대체하는 1992년 

노동조합법을 제정하도록 한 것과 1994년 노동법 제정에 참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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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중국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기업별로 설립된 기초조직인 기층노동조

합 위에 산업별 조직과 지역별 조직의 원리를 결합한 상급노동조합의 지

도가 관철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상급노동조합은 19개의 전국의 성(省)

별․산별 노동조합이 있다.22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총(全總)은 1925년에 설립되었으며, 유일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보호하는 성격

과 공산당의 강령과 노선을 준수하면서 공산당의 방침과 정책을 관철하

는 사회․정치 단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별노동조합

과 지역별노동조합의 이중적 권한구조를 가지는 상부단체에 위치하게 된

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지역별노동조합의 지도를 주로 

받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별노동조합의 지도가 관철되는 경우는 아주 예

외적이고, 산업별노동조합은 그 기능 발휘를 촉구해야 할 만큼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228)

이와 같은 노동조합 조직구조상의 큰 특징은, 산업별노동조합은 중국 

정부의 주관부처에 대응하고 지역별노동조합은 각 지역의 공산당조직과 

제휴하여 형성된다는 점이다.229) 노동조합조직의 지도원칙에 따른 산업

별노동조합과 지역별노동조합과의 위치관계를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관

리체계하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문의 산업별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전국

조직의 산업별노동조합의 지도를 우선적으로 받지만, 기타의 산업별노동

조합은 지역별노동조합의 지도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노동조합의 정점에 서 있는 전총(全總)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입장

으로부터 출발하여, 주로 정부에 의한 새로운 법률이나 조례의 입안에 협

의의 형식으로 참가하거나 새로운 법률이나 조례의 철저한 준수를 노동

현장에서 독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230)

227) 백승욱, 앞의 책, 374∼375쪽: 이것은 중앙직속기관노동조합연합회(中央直屬

機關工會聯合會)와 중앙국가기관노동조합총연합회(中央國家機關工會總聯合

會)를 포함한 숫자이다.

228) 백승욱, 앞의 책, 375쪽.

229)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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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형식적 산별체제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 중

의 하나가 산별노동조합의 연합회를 건설하려는 시도이다. 16개 중등 도

시개혁 시범시행 도시의 하나인 산동성 유방시(濰坊市)에서는 연합제․

대표제231)의 형태로 1987년 방직․기계․경공업 등 10개 부문별로 산별

노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 다. 이는 각 기층노동조합을 지역별로 묶는 

것이 아니라, 동일부문에 속하는 산업별로 묶어 연합회를 만들고 연합회

의 대표는 기층노동조합의 조합장(주석) 사이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232) 

지역별노동조합의 성격을 탈피하고 산업별노동조합의 모습을 취하려고 

시도하 다. 

한편 중국 공산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혁․개

방 이전의 중국 노동조합은 당조직과 매우 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상급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준행정기관화되고 하급노동조합

은 복지후생기관으로 변화하 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성격에 대해 1992

년 노동조합법은 제4조와 제16조, 제18조 등에서 노동조합의 독자적 활동

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활동의 활성화, 즉 근로자 보호 기능

을 발휘하도록 하여 준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하도록 하려는 의도

로 볼 수 있다. 한편 2001년 노동조합법은 여기에 사회주의의 경제질서, 

인민민주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등소평이론을 견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활동을 통한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사회주의 기본노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의적인 문언으로 평가된다.233)

230)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335쪽.

231) 상급노동조합이 책임자를 위임․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층노동조합 위원장

(주석)들 사이에서 호선하여 상급 노동조합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232) 백승욱, 앞의 책, 379쪽.

233) 千嶋 明, 앞의 논문, 54∼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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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중국 노동조합의 조직구조234)

중화전국노동조합

          전국수준

산업별노동조합전국위원회         지역별총 노동조합

각 성의 산업별노동조합      현 총노동조합

지방수준

시 현의 산업별노동조합

기업․기관별 노동조합

각직장단위의 노동조합             기층수준

                           반단위

 3. 노동조합의 위치와 역할

가. 단결권에 관한 법률규정

중국 노동조합의 성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보면, 1950년 노동조합

법에서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결합한 근로자 계급의 대중조직으로 중

국에서 주로 노동으로부터의 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임금근로자가 노동조

합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제1조)라고 규정하 다. 또 1992년 노동조합

법은 제2조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직원이 자발적으로 결합한 계급적 

대중조직이다”라고 규정하 다. 아울러 동 법 제3조에서는 “이 근로자는 

중국 국경 내의 근로자로서 정신근로자와 육체근로자를 불문하며 민족, 

종족, 성별, 종교상의 신앙, 교육 정도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 다. 이 규

정은 2001년 노동조합법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덧붙

여 ‘노동조합의 조직을 방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234) Malcolm Wamer, “Chines Trade Unions”, Original Labor in the Asia- 

Pacific Region, Cornell University, 1993(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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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 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구조적 적자상태에 놓여 있는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

의 개혁과 현대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한 개혁은 대형기

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소기업은 합

병, 매각, 파산 등 시장적 메커니즘에 맡겨 주식(회사)화 하는 등의 방법

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 가운데 많은 소기업의 조직이 변경되고 

합병, 매각 등의 방법으로 공유제로부터 퇴출되어 민 화되었다.

<표 4-1> 기업의 소유형태별 종업원수와 노동조합원수의 변화235)

         (만명)

전체 국유기업 집체기업 기타 향진기업
노동조합

조합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4,059

14,508

14,792

14,849

14,848

14,908

14,845

14,668

12,337

11,773

11,259

10,346

10,646

10,889

10,920

10,890

10,955

10,949

10,766

8,809

8,336

7,878

3,549

3,628

3,621

3,393

3,211

3,076

2,954

2,817

1,900

1,652

1,447

164

216

282

536

747

877

942

1,085

1,628

1,785

1,934

9,264

9,609

10,581

12,345

12,017

12,862

13,508

9,158

12,537

12,704

12,820

10,135

10,389

10,322

10,176

10,202

10,399

10,212

9,131

8,913

8,690

10,362

  주: 1) 기타란에는 주식합작기업, 유한책임회사, 공동경 기업, 주식유한회사, 사 기

업, 외상투자기업,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 기타 기업 등의 공유제 이외

의 기업이 포함됨.

      2) 향진기업 종업원은 농촌호적으로 도시 임금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하 음.

      3) 노동조합회원에는 향진기업의 노동조합회원도 포함됨.

자료: 中國統計年鑑 , 中國勞動統計年監  각 연도에서 작성.

235) 千嶋 明, 앞의 논문,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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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경제조직에 노동조합 설립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거대한 규모의 미조직 근로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 있는 것은 조

직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총(全總)과 각급 노동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조조직화를 가로막는 장애를 법

적 측면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문언을 둔 것은 당

연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36)

나. 노동조합의 구성 및 조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가입

에 제한이 없으며 육체근로자와 정신근로자 모두의 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

한 제한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사장, 부사장 

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237) 이것

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

서의 규정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중국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가입에 

있어서 상당히 넓은 범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업 운 의 주체인 사용자와 그 대향적(對向

的) 내지 길항적(拮抗的) 입장의 근로자로 대별하는 자본주의적 노사관계 

내지 노동조합조직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노동조합은 일원화된 조직을 강

조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각급 조직은 민주집중

제238)의 원칙에 따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노동조합은 

236) 千嶋 明, 앞의 논문, 53∼54쪽.

237)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華人民共和國 改正 工會法(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2002: 관리직은 물론 외국인 사장도 가입범위에 포함시킨 예가 있다.

238) 민주집중제는 개인은 복종하고 낮은 단계의 노동조합은 높은 단계의 노동조합

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지도자의 선출은 상급단계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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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가진 중국 내의 유일한 근로자의 합법적 이익을 대표하는 근로

자계급의 군중조직으로 전국범위의 통일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239) 

즉 전총(全總)은 노동조합의 최고 도기관이고240) 전국노동조직들을 대

표하는 유일한 전국적 대표조직이다.241) 결국 사업장과 개인 모두는 별도

의 독립적인 노동조합조직체계 외에 다른 동일한 유형의 단결체를 조직

할 수 없고 노동조합조직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242)는 의미에서, 사

실상 복수노조의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노동조합의 임무

중국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① 근로자는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여야 하며, 

② 그것을 위해 근로자를 조직하고 교육하며, ③ 인민민주주의제의 사회

주의국가 정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30조는 노동조합이 기업에 협조하여 임금, 복지, 근

로보호, 사회보험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임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

울러 동 법 제31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여가생활, 기술습득, 직장훈련, 문

화생활, 체육활동의 전개를 노동조합의 임무로 볼 수 있다. 한편 동 법 제

27조는 노동조합이 조업중단이나 태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와 

협조하여 가능한 한 빨리 생산, 조업질서를 회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

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는 결국 전국적 차

원에서 집중화된다(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125쪽).

239) 王全興, 앞의 책, 126쪽.

240) 史探徑, 앞의 책, 262쪽(나형욱, 앞의 책, 69쪽).

241) 나형욱, 앞의 책, 69쪽.

242) 王全興, 앞의 책,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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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동조합의 권한

중국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동법 제7조, 노동조합법 제4조 및 중국 헌

법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단체교섭권이 헌

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서 단

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둠으로써 우리나라의 단체교

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체행동권

은 헌법은 물론 단행법률에서도 그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뒤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법

률위반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 볼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의 노

동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단적 분쟁으로서의 단체행동에 해당하지 않

고, 해고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발생하

는 개별적 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와는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자세한 것은 후술).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는 중국 노동법 제8조

와 노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민주관리 행사권이다. ‘민주

관리’라는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기업의 사무행정부문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노동조합이 기업의 근로시간 위

반, 여성근로자 보호, 부당한 징계 등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에 대

하여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기업측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이 노동조합법 제17조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행정적 지도 및 지원 그리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쟁의의 중재기구에 참여하여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할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기업이 부당하게 위험작업을 강요할 경

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위험대피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의견을 개진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제31조는 기업․행정부문과 협력하여 집단복지사

업을 운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이익에 관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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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제정에 참가하여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노동조합법 제33조와 제

34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마. 노동조합 활동시간과 전임자

중국 노동조합법 제30조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생산 또는 업무

시간 외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시간중에 노동조

합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려면 사전에 행정부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특히 기층노동조합의 비전임위원의 경우에는 생산 또는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가하거나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한 것이 매월 3

일의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1년 노동조합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

은 그 임기 만료 전까지는 임의로 전직(전근)시킬 수 없으며, 사업상 전직

(전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노동조합위원회와 상급 노동조합

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41

조는 임금지급, 보험․복지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18조는 임기만료 후에는 원직

으로의 복귀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장 

및 부조합장의 파면은 반드시 조합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를 개최, 토

론하여야 하고 회원대회의 전체 회원 또는 회원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과

반수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

고 있다. 따라서 중국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 및 활동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하겠다.

2001년에 개정된 중국 노동조합법은 제13조를 신설하여 근로자 200명 

이상인 기업․사업단위의 노동조합은 전임 노조조합장을 둘 수 있고, 노

동조합 기층조직의 전임업무 수행자의 수는 노동조합과 기업, 사업단위

가 협상을 통하여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된 노동조합법

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배치근거를 마련하 다. 즉 종전 노동조합법에

는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243) 국유기업의 경우에

243)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에는 노동조합 전임을 두어야 하는 법적 근거는 희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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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모에 따라 일정한 수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도록 한 바 있다.244)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와서 국유기업의 제도개혁과 회사화(민 화)에 

이어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등 각종 비공유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노동조합의 입지는 기업마다 여러 가지 양상을 

띠게 되었다.245)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복잡하게 발전하는 기

업 내의 노사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업단위의 기층 노동조

합에 일정수의 임원을 두고, 그 노동조합들에게 노동조합업무에 종사할 

전임자를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246) 따라서 법적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를 해당 

기업의 상황에 적합하게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247)

4. 비공식 노동조직의 출현과 전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노동조합은 전총(全總)만을 법적으

로 유일하게 인정하는 단일 노동조합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개혁 

시기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은 이전 노동조합이 생산발전을 위해 근로자

의 참여를 독려하던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

합의 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78년의 개혁․개방기를 

거치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 하

고, 그러한 가운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되

었다. 즉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늘어나자 기존 노동조합의 기능 중 주변부

으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노동조합장정(工會章程)에 근로자 전체

의 0.2∼0.3%를 전임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134쪽).

244)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華人民共和國 改正 工會法(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2002;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135쪽.

245)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華人民共和國 改正 工會法(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2002.; 권중동, ｢중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사정｣, 국제노동 , 한국 ILO협회, 

2002, 25쪽.

246) 권중동, 앞의 해설, 25쪽.

247)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華人民共和國 改正 工會法(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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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에 그치고 있었던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역할이 점차 중요성

을 띠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변화의 모색은 

1989년 천안문사태 직전 시기에 집약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1989년 초에 전총(全總)의 내부적 의견은 상당히 분열된 상태로 나타

나, 개혁적인 일부 세력은 근로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 할 것을 주장

하 고 이는 천안문시위에 대한 동조로 나타나기도 하 다.248) 그러나 전

총(全總)은 전면적으로 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지는 못하 고, 4∼5월에 

걸쳐 근로자의 자주적 조직인 ‘북경근로자자치연합회’(北京工人自治聯合

會, 약칭 ‘工自聯’)이 결성되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학생과 근로자의 시위를 반혁명적인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총(全總)은 학생시위와 근로자의 자발적 조직화

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 고, 특히 전총(全總)에 도전적인 성향을 띤 공자

련(工自聯) 운동을 비난하 다.249) 그러나 1989년 6월 4일 계엄령이 선포

되어 진압될 때까지 ‘공자련’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 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학생운동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데 비하여 근로자들

의 움직임은 더욱 확대되어 지방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종

전에는 학생운동에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부 참가하는 모습에 불과한 

데 비해, 이때부터는 북경의 ‘공자련’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조직화

는 중국의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10여 년 동안 계속되어온 경제개발계획에서 실업 및 실직위기,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 부의 불평등, 기업경 에서의 권한상실 등

과 같이 상대적으로 불이익250)하게 대우받아 온 근로자들은 그 상실감과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들과의 연대나 다수의 참여 및 

조직화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제한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었지만, 근로자들의 조직적 행동은 당 지도부에게 체제위기

를 느끼게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 이후 중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비공식적 노동운동은 소수 활동가들에 머물러 있지만, 천안

248) 백승욱, 앞의 책, 372∼373쪽.

249) 백승욱, 앞의 책, 373쪽.

250) 김 진, 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 , 오름, 1998, 197∼1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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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건은 일종의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들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중앙과 지방에서 ‘공자련’의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1990년대 헌신적인 

노동운동가로 활약하는 예가 많으며, 이들은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도 대외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국내외의 일정한 협조체제가 형성

되면서 더욱 과감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251) 1989년 5월과 6월 사

이에 북경, 상해, 우한, 장사 등에서 설립되었던 자주적인 노동조합들은 

모두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아 해체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노동조합, 

즉 공회(工會)와는 별개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92년 초 설립된 중국자유노동조합(中國自由工會)이 천안문사건 이후 

최초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도 비공식 노동운동은 점

차 확대되고 이에 대한 지지세력이 생겨나면서 노동인권단체적 성격의 

조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조직의 예로서 중국노동자권익보장동맹

(中國勞動者權益保障同盟)252)이 있다. 이후 1999년 1월에 감수성 천수시

에서는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발생이 조직화로 이어지기도 하 다. 아울러 

1999년 8월에는 중국의 엄격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성립을 선언한 중국

노동자권익보장협회(中國保障工人權益協會)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최근 

2002년에는 요양현(遼陽縣)에만 해당하는 자체적인 개별적 기구로서 조

직된 실업근로자 기구(All Unemployed Workers)의 근로자들의 항의시위

가 있었다.253) 이와 같이 1989년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공식 노

동조직운동은 공통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

국 이들 조직이 기존의 공식적인 노동조합(工會)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251) 김 진, ｢중국의 비공식 노동운동: 인적․조직적 전개를 중심으로｣, 韓國政治

學會報  34輯 2號, 2000. 8, 240∼241쪽 참조.

252) 이 조직은 1994년 초 일부 근로자들과 지식인들이 북경에서 결성하여 인민정

부에 등록신청을 시도하 다. 이 조직의 목표로는 사회정의와 민주정치 획득

이 제시되었고 근로자, 농민, 지식인이 회원대상으로 설정되었다. 1994년 3월 

이 조직의 핵심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South China Morning Post, 1994. 3. 

27./1994. 4. 14; 김 진, 앞의 논문, 2000, 241∼242쪽.

253) Ming Pao, “China's Fledgling Labor Movement”, World Press Review, 

June 2002,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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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하고 있다. 그 지도자들은 1989년 당시 주요 도시의 근로자 시위에 

참가하 던 경력을 갖고 있다. 

비공식 노동조직들은 대게 특정한 고충, 예를 들어 해고나 임금체불 그

리고 연해지역의 일부 외상투자기업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문제로 

제기하 다. 이들은 대부분 공산당의 통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조

직적인 저항을 지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고충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

부는 비공식 노동조직의 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 정

부는 1998년 10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년 UN총회채택)에 조인하 지만 곧이어 ｢사회관리조례｣를 선포하여 

위 규약의 실효성을 제약하 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노동

운동이 노동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확대하고, 노동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과 결부되어 그 인적․조직적 기초가 점차 형성되

어 발전되고 있다.254)

오늘날 중국에서의 비공식 노동운동의 토양은 척박해 보인다.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출현한 비공식 노동운동은 기층으로부터 조직적인 연대에 

바탕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의 동원에 실패하고 정부의 탄

압 대상이 되었다.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로 비공식 노동운동을 주도하

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합법적․비합

법적, 공개적․비공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자주적인 노동조

합의 설립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적인 요구에서부터 사업장 내부의 근로조건의 개선 등 구체적인 문제들

을 제기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될 뿐 아

니라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정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본질적으로 시장경

제는 체제의 속성상 개방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며 이것은 시장행위의 주

체에게 합리적 선택의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 시장화의 진행에 따른 근로자들의 권익

254) 김 진, 앞의 논문(2000), 243∼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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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 

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도 내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한 비공식적인 방식에 의한 저항은 더욱 거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절 단체협약(集體合同)

1. 단체협약의 개요255)

중국의 단체협약(集体合同)에 대해서는 중국 노동법 제33조, 제35조와 

노동조합법 제18조 및 단체협약규정(集体合同規定, 勞動部 485호, 1994. 

12)을 그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노동법 제33조에서는 중국의 단체협약은 단체협상의 쌍방 대표가 법률

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식․휴가, 산업안전․위생, 보험복리 등의 사

항을 평등하게 협상하여 그 주장이 일치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동법 제33조는 “기업

의 근로자측은 노동보수․작업시간․휴식휴가․노동안전위생․보험복지 

등과 관련하여 기업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0조도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하여 기업 및 기업

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와 평등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보장하

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

을 조화롭게 처리하고 단체협약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단체협약규정

(集体合同規定)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대한 근거 규정 가운데 최근에 개정된 2001년 노동조합법

에서는 기업의 평등협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즉 중국 정부는 1995년부터 

255) 梁書文․回滬明(2001, 上), 887∼8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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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실시된 이래 노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노동조합이 기업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 단체협약의 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 하나로 근로자는 법률상 평등(대등)한 

지위에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중국 노동법 및 노동조합

법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있어서 노사가 평등한 지위

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종래 중국의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체결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여 임의적 사항으로 취급함으로써 강제성이 없는 것이 특

징이었다. 그러나 2001년 노동조합법 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로 개정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 다(노동조합법 제20조).256)

한편 단체협약은 관련 법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 거나 모두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을 단체협약이라

는 형식을 통하여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노사간의 분쟁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257)

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단체교섭의 내용․시간․장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단

체협약규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에 임함에 있어서 양 당

사자는 비 엄수를 전제로 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체협약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거나 예측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256)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149쪽.

257)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8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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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교섭을 중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섭의 중지기간 

및 다음의 교섭장소․시간․내용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체교

섭을 통하여 당사자가 합의하게 되면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가 이에 서명․날인한다.

1) 단체교섭의 당사자

1992년 노동조합법과 노동법은 그 규정를 통해 근로자측 대표에 대하

여 노동조합이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2001년 노동조합법 제20조는 “노동조합은 종업원을 

대표해서 기업, 사업단위와 평등협상을 하고……”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이 단체교섭에 있어서 그리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측 당사

자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258) 한편 1994년 12월 5일에 노동부가 

제정한 단체협약규정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민주적으

로 선출한 근로자대표259)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단체협

약의 체결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 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있어서 사용자측 당사자는 기업대표 및 다른 사람

을 파견해서 교섭․체결할 수가 있고,260) 이러한 사람은 기업 및 기업과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의 대표를 의미한다.261)

2) 단체교섭의 대표

｢단체협약규정｣(集体合同規定)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와 임

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즉 단체교섭의 대표는 3∼10명의 동

수로 각각의 수석대표를 정한다. 기업대표는 법정대표인의 위탁․파견이 

가능하다. 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에서 실시되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를 선출하는데, 통상 노동조합의 회장이 그 임무를 맡

258) 千嶋 明, 앞의 논문, 59쪽.

259) 단체협약규정 제9조; 근로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여 반드시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260) 단체협약규정 제9조.

261) 단체협약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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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한편 노동조합의 회장은 서면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권한을 

위탁(위임)할 수 있다.262)

2. 근로계약과의 관계

중국에서의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로계약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263)

첫째, 체결된 단체협약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

러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각종 근로조건과 근로보수 등의 기준은 단

체협약보다 낮을 수 없다. 즉 단체협약의 내용들은 개별적 근로계약을 체

결하는 데 있어서 최저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은 무효이다.

둘째,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즉 근로계

약은 당해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기타 근

로조건은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하는 포괄적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는 점에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

된다. 즉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지만,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대표가 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넷째, 양자는 그 목적이 상이하다. 즉 근로계약은 개별적 근로자의 근

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반하여 단체교섭(평등협상)을 통한 단체협약은 전

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 및 근로계약의 최저수준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그 목적이 다르다.

다섯째, 효력발생의 범위에 있어서도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은 상이하다. 

즉 단체협약의 체결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단체와 거기에 소속된 

262) 단체협약규정 제8조.

263)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889쪽;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

해설｣, 2000 각 참조.



제4장 중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제 127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에게 효력

이 미친다는 점에서 그 효력범위가 다르다.

여섯째,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부조정 및 

화해, 노동쟁의위원회, 인민법원 등 적법한 쟁의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

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사용될 수 없으며, 집단행동도 할 수 없다. 단

체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내용․대상은 이와 관련한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의무와 관

련되어 있다. 즉 모든 근로자들은 생산계획 지표, 작업임무 지표 및 경제

교육 지표를 완성하거나 초과하여 완성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

측은 근로자의 물질적, 문화생활적 조건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각종의 보

장조치들을 제고한다. 또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생산계획․작업임무를 완

성하거나 초과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각종 보장조치를 만들어 준다. 물론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것이다.264)

한편 단체협약의 내용은 특정 사항으로 반드시 제한되지 않는다는 측

면에서 불확정적이다. 단체협약은 노동관계 중 한 부분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노동관계의 각 부분을 모두 파악, 포괄할 수도 있다. 중국 

노동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조항은 불완전 열거규정으

로265) 인식되고 있지만, 단체협약의 조항은 ｢단체협약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11개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266)

가. 노동보수(임금)

노동보수는 임금수준, 임금의 구성, 임금 분배방식과 지불방법 등의 내

264) 윤진기, ｢중국노동법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4), 한국노동법학회, 1994, 157∼

158쪽.

265)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890쪽.

266)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890∼8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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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보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면에서 확정된다. 하나는 실행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의 인상의 근거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나.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약정과 관련하여 매일 근로시간의 길이, 매주의 근로일수, 

초과근무의 유무, 매일 혹은 매번 초과근로시간의 제한 및 대우, 휴식․

휴가제도,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한다.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의 약정을 위반하거나 국무원과 노동부의 근로자 관

련 근로시간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휴가, 병가,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혼상(婚

喪)휴가, 친족방문휴가,267) 상여휴가 등 각종 휴가일의 한계, 휴가의 실시

방법, 휴가시 근로자에 대한 대우 등의 내용을 정한다.

라. 보험복리 및 산업안전․위생

근로자의 양로, 실업, 의료, 사망의 처리, 보건, 문화, 교육, 오락설비 등

의 내용을 약정한다. 또한 산업안전․위생의 목표, 안전보호를 위한 구체

적 조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실시항목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267) 탐친(探親)휴가를 말한다. ｢근로자 친족방문휴가 규정｣(職工探親休暇待遇規

定)에 의거하여 국가, 인민단체, 전민소유제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배우자와 

별거시 연간 30일, 미혼 근로자가 부모와 별거시 연간 20일, 기혼 근로자가 부

모와 별거시 4년간에 20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약정휴가이므로 반드시 기

업이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외자기업에도 

이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동법내용해

설｣,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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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규정｣(集體合同規定) 제16조의 규정

에 따라 3년 이내로 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기한을 규정하며 노사 쌍방 

대표는 근로계약의 이행상황을 검사한다. 또 쌍방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

다.

바. 변경․해제․종료의 과정

｢단체협약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상황변경이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라도 

그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그 요구에 대하

여 회답의 의무가 있고, 7일 이내에 교섭을 진행한다.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만료시, 혹은 합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즉시 종료된다.

사. 단체협약 이행에 있어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약

정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단체협약 이행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담보된다.

아.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협상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고,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

은 때에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에 의

한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재재결이 내려진 15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내용 가운데 쌍방이 단체협약

을 이행하는 가운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협상 및 처리방법을 약정하

는 것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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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 등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체결된 내용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

반한 사안의 성격,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책임을 부과할 것

인가가 동일하지 않다.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에는 민사책임과 행정

책임을 포함한다. 아울러 기타의 사항이라는 것은 단체협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규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부분

들이다.

4. 단체협약의 성립과 보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이다. 지역별 노동조합의 대표는 사용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268) 단체교섭시 양 당사자대표의 법률적 지위는 평등하고 계급적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진행

에 있어서도 근로계약 체결시의 노사 대등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노동법 제34조는 단체협약의 성립 후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협약서 3부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행정관청인 노동행정부문(현급 이상)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그 보고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쌍방 

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성립 후 해당 기업과 소속 근로자 모두

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269) 단체협약규정 제29조에 의하면 근로자 과

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 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된다.270) 따라서 중국에서의 단체협약

268)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893쪽.

269) 중국 노동법 제35조, 단체협약규정 제27조.



제4장 중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제 131

은 그 효력이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 

노동법 제35조는 그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법률적 

효력은 다음과 같다.271)

첫째, 단체협약은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저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

별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보다 낮은 기준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둘째, 단체협약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그 단체협약의 이행의 의무를 부

과한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행 의무를 같이 부여하며, 양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이것은 계약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구로서,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

여야 한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어

야 한다. 개별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자에게 전속적인 사항이 중심이 되고, 

기타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을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

다.

셋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3년’이다.272) 단체협약의 약정기간 내

에 양 당사자대표는 단체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

고 양 당사자의 협의에서 의견이 일치되면 기한 내라고 하여도 사용자 혹

은 근로자의 요구로 그 내용을 수정273)하거나 해제274)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협상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한다.275) 단체협약규정 제17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

거나 합의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즉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중국에서의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을 집단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은 근로계약을 집단적으로 체

결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를 구속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갈등을 일시에 

270) 단체협약규정 제29조.

271)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894∼896쪽.

272) 단체협약규정 제16조.

273) 단체협약규정 제16조.

274) 단체협약규정 제20조.

275)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上), 932∼9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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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체결․변경과정에서 근

로자의 요구가 응집되어 교섭력이 커질 것이며,276) 응집된 교섭력을 통한 

요구의 증대는 노동분쟁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6. 행정관청의 심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변경과 합의해제 포함)한 

후 사용자측은 ‘7일 이내’에 단체협약서 3부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노동

행정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277) 노동행정부문은 단체협약의 심사를 등

기․일련번호 부여, 심사, 심사의견서 작성, 등록 및 자료보존의 순서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한다.278)

단체협약의 심사에는 단체협약규정 제2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① 협약의 당사자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② 단체교섭이 법률, 법규 규정의 원칙과 결정과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 ③ 단체협약의 내용 가운데 각 항의 구체적 내용이 법률, 법규 규정

의 최저 기준으로서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검토된다. 노동행정부문이 단

체협약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단체협약의 양당사자 대표에게 ‘단체

협약심사의견서’를 통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은 즉시 효력

을 발생한다.279) 협약중에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인 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반드시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심사의

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80) 노동행정부문의 심사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281) 즉, ① 단체협약 양당사자의 명칭, 주소, 대표인 성명과 신분증번

호, ② 단체협약의 접수시간, ③ 심사의견, ④ 통지시간, ⑤ 노동행정부문

276)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149쪽.

277) 단체협약규정 제22조.

278) 단체협약규정 제25조.

279) 중국 노동법 제34조, 단체협약규정 제27조.

280) 단체협약규정 제28조.

281) 단체협약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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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날인 등이 그것이다.

제4절 노동분쟁(勞動爭議)의 조정

1. 노동분쟁의 개념

중국에서 노동쟁의의 개념은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企業勞動爭議處理

條例, 이하 ‘처리조례’라 함) 제2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고, 사퇴강요 등 노동관계의 종료, 임금․보험․복리․교육훈련과 노동

보호규정의 집행 관련, 근로계약의 이행 관련, 기타 법규의 이행 관련 사

항에 대하여 노사간에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첫째, 

기업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제명, 퇴직 또는 종업원의 사직, 자진 퇴직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과 둘째, 임금, 보험, 복리, 훈련, 노동보험 등에 

관한 국가의 규정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 및 셋째, 근로계약의 이

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의 노동쟁의의 특징은 비록 노동쟁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만, 일반적으로 집단적 행위가 아니라 개별적 근로자의 행위와 주로 관련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사

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라는 개념의 노동쟁의가 지니고 있는 

개념 및 성격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노동쟁의라는 용어보다 

노동분쟁이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므로 이하에는 노동분쟁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중국에서의 노동분쟁의 종류와 각각

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34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2. 노동분쟁의 종류

가. 개별분쟁(個 爭議)

개별분쟁이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분쟁이다. 그 특징은 개별 노동관계에서 발생하

는 분쟁으로 법정 인원수인 3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라는 것에 있다. 이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 

본인이 노동분쟁처리활동에 참가하여야 하고, 타인이 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 노동분쟁 당사자인 근로자가 2인인 경우에도 그 중 1인이 다른 1인

을 대표할 수 없다. 분쟁의 조정, 중재와 소송의 모든 과정은 처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며 특별한 다른 과정을 택하지 않는다.282)

나. 집단분쟁(集 爭議)

3인 이상 30인 미만의 인원이 같은 이유와 동일한 사용자 및 사용자단

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집단분쟁(集体爭議)이라고 한다. 이는 

법정 인원수 3인 이상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때에는 대표를 선출하여 조정 또는 중재에 참

가하도록 하고 있다(처리조례 제5조). 이때 집단의 의미는 특정한 부분의 

특정근로자들의 이익에 따른 분쟁에 참여하는 근로자 3인 이상을 의미한

다.283) 이 3인 이상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조정과 중재

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집단분쟁 중 30인 이상의 집단분쟁의 처리에는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처리규칙｣(勞動爭議仲裁委員會辦案規則 이하 ‘중쟁위원회처리

규칙’)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30인을 기준으로 하여 30인 이상의 노동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에게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향도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

282) 王全興, 앞의 책, 510∼511쪽; 李景森, 앞의 책, 273쪽 각 참조.

283) 王全興, 앞의 책, 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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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별한 시

스템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284) 결국 집단분쟁은 내

용적으로는 개별분쟁과 사실상 동일하며, 다만 그 관계 당사자인 근로자

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별도로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다. 단체협약분쟁(集 合同爭議)

중국 노동법 제84조285)가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분쟁은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단체협약 체결과 이행을 이유로 하여 발생하는 분쟁상태

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의 유형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 단체협약분쟁은 일반적으로 노동분쟁과 상이하다.286) 

또한 일반적인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다른 이유는 단체협약분쟁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1) 주체의 집단성

단체협약분쟁의 주체의 일방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동분쟁

의 주체와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근로자단체로 근로자 개인인 

일반적인 노동분쟁(개별분쟁과 집단분쟁)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대표가 

단체협약분쟁의 근로자측 주체가 된다. 노동조합의 대표가 사용자와 단

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이유로 

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도 노동조합이 그 당사자가 된다.287) 노동조합이 

284) 郭君․李文華 主編, 勞動法与勞動爭議實用手冊 , 中國檢察出版社, 1994, 30∼

31쪽; 楊坤, ｢中國における勞使分爭システムと勞働組合の役割｣, 勞働旬報 , 

no. 1507, 7月 上旬号, 2001. 7, 勞働旬報社, 61쪽.

285)【제84조】단체협약 체결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

결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역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문은 관련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정처리할 수 있다. 단체협약 이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당

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재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86) 梁書文․回滬明(2001, 下), 3029쪽; 王全興(2001), 511쪽.

287) 관계 규정으로 ｢노동조합참여 노동분쟁처리 시행방법｣(工會參与勞動爭議處理

試行爲法, 1995년 8월 全國總工會 頒布) 제26조는 “단체분쟁이 발생하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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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에서는 근로자대표대회에서 단체협약

분쟁의 당사자를 선출한다.288) 이는 문제된 이익에 대한 3인 이상의 근로

자로 이루어진 집단분쟁과 달리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조합

이 그 주체가 된다는 것에 그 본질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2) 내용의 광범위성과 통일성

단체협약분쟁의 내용은 기업 근로자의 단체이익에까지 향을 미친다. 

그것은 임금․근로시간․휴식휴가․노동안정위생․보험복리 등의 사항

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성과 통일성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노동

분쟁의 내용이 근로자 개인에게만 향을 미치는 것과 다른 특색을 갖는 

것이다.289)

한편 단체협약분쟁과 집단분쟁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먼

저 집단분쟁은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근로자수 3인 이상으로 그 쟁점이 

노동분쟁의 공통된 이유이어야 한다. 결국 집단분쟁의 내용은 근로자 개

인에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부문의 근로자 각 개인의 이익에 한정된

다. 그리고 당사자들 중 분쟁처리대표를 선출하여 분쟁처리에 참가시키

고, 근로자대표는 분쟁처리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

동한다. 이에 비하여 단체협약분쟁은 노동조합의 회장이 그 대표가 되고 

그의 행위는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의 의무

이기도 하다.290)

3) 향의 광범위성

단체협약분쟁 주체의 단체성은 내용의 특수성에 향을 미치고 있으

며, 단체협약분쟁의 향력은 광범위하다. 그 처리가 조속하지 않거나 부

단위의 노동조합은 당연히 조속히 노동분쟁처리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를 반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8조는 “단체협약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은 기업단위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분쟁해결을 위해 평등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8)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3029∼3030쪽.

289)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3030쪽; 王全興, 앞의 책, 511쪽 각 참조.

290)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3030쪽; 王全興, 앞의 책, 511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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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경우에는 문제를 격화하기 쉽고 파업․시위 등은 모순의 행위를 격

화시킨다. 이에 따라 중국 노동법 제84조에 관하여 단체협약분쟁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두었다. 1994년 12월 5일 중국 노동부가 ｢단체협약규정｣을 

반포하 고, 단체협약분쟁처리에 관한 특별규정(第4章 集体合同爭議處理, 

제30조 내지 제39조)을 둠으로써 노동법 제84조에 근거한 단체협약분쟁처리

의 규정은 크게 변화된 실용성을 갖게 되었다.291)

3.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중국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먼저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

해 마련된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企業勞動爭議處理條

例, 국무원, 1993)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노동분쟁

조정위원회’(企業勞動爭議調解委員會)에 조정을 신청한다. 이 ‘노동분쟁

조정위원회’는 기업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조정위원은 근로자대표, 사

용자대표, 그리고 노동조합대표로 구성된다. 이 방법은 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개선에 매우 효과가 높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니고 강제집행의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조정신청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이 결렬되면 중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중재는 ｢기업노동분쟁처

리조례｣ 제3장에 규정되어 있고 중재는 노동분쟁을 처리하는데 매우 중

요한 단계로 노동분쟁의 처리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노

동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으면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중재를 거쳐야 한다.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서 합의가 결렬되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지방정부에 구성된 노동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가 개시된다. 중재위원회는 기수로 구성하고 정부

대표가 위원장이며 노사 양측에 대해서는 1∼2인의 변호사, 대리인의 위

탁 참가가 가능하다. 중재신청은 노동분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

면으로 신청한다. 협상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중

291)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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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원회의 중재를 어느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중국의 노동분쟁처리를 위한 절차적 과정을 간단히 

구성한 것이다.

〔그림 4-2〕 노동분쟁처리절차의 과정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인민법원

         협상․조정   중재         재판

가. 노동분쟁처리 법제의 연혁

1) 1949∼55년

중국이 건국 후에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최초의 법규범으로 공포한 것

은 ｢노자관계잠정처리법｣(關与勞資關係暫行處理辨法, 政務院, 1950년 11

월 22일)이다. 그 제27조는 노동쟁의의 협상․조정․중재와 법원을 통한 

재판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292) 아울러 1950년 11월 26일

에 노동부가 공포한 ｢노동분쟁해결절차에관한규정｣(關与勞動紛爭解決程

序的規定)에 의하여 노동부에 의한 조정, 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 인민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방식으로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법적 절차가 기

본적으로 확립되었다.293)

2) 1956∼87년

1956년 중국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수행하 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노사간의 노동분쟁이 존재

하지 않았다. 즉 이때는 이른바 행정에 의한 고충처리제도인 ‘내신내방

(人民來信來訪)제도’에 의하여서만 처리되었다. 이 제도는 편지․전화․

방문 등의 방식을 채용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고충사항을 진정하

거나, 의견․건의와 요구를 제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292) 한대원 외, 앞의 책, 593쪽.

293) 楊坤, ｢中國の勞使分爭處理法制｣, 日本勞働法學會誌 , No. 92, 1998. 10,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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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294) 아울러 이 제도는 상부 행정기관에 의하여 노사분쟁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정은 법적인 효

력을 갖지 않는 것이었다. 또 다수의 분쟁사안에 대하여 의견과 제안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소속된 기업 또는 그 행정 주관리부문에 

의하여 처리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곤란하

다. 즉 고충처리제도에만 의존하여 노동분쟁을 처리한 것으로서 적절

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이 적절한 시기에 보장받지 못하 고, 이 

때문에 1987년에 이르러서 ｢국 기업노동쟁의처리잠정규정｣을 공포하여 

중국에서 사실상 30년간 중단되었던 노동쟁의처리와 관련한 법률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295)

3) 1987년 이후

위에서 언급한 ｢국 기업노동분쟁처리잠정규정｣(國營企業勞動爭議處

理暫行規定, 國務院, 1987)은 종래의 ‘내신내방제도’에 의하여 노동분쟁 

해결 방식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

련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완전한 해결방법이 되지는 못하 다. 왜냐하

면 실시대상이 국유기업으로 한정되었고, 접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현저하 으며, 근로계약이행과정중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중재제도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296)

따라서 법률적으로 노동분쟁처리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하여 1993년 7월 

6일 국무원에 의하여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企業勞動爭議處理條例)를 

공포하고, 새로 개정된 노동법에 ‘노동분쟁’라는 제목의 제10장을 별도로 

두었다. 처리조례 및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처리절차는 조정․중재․

재판이다.

1987년 공포된 ｢국 기업노동쟁의처리잠정규정｣과 1993년의 ｢기업노

294) ｢고충처리조례｣(苦情處理條例, 국무원, 1995년 12월 28일) 제2조 참조: 楊坤, 

앞의 논문, 1998, 65쪽.

295) 楊坤, 앞의 논문, 1998, 65쪽; 한대원 외, 앞의 책, 593쪽.

296) 한대원 외, 앞의 책, 593∼5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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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쟁의처리조례｣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즉 시행 및 적용대상, 주체, 

처리절차, 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구성․책임자․중재위원 및 중재

재정제도의 존부(存否) 등에 있어서 차별성이 발견된다.

나. 처리기관

1) 조정위원회

중국에서 노동분쟁 조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하여진 노동분쟁처리기

구가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분쟁 쌍방에 대하여 행하는 조

정 또는 조정을 통하여 그 분쟁으로 화해시키는 활동 등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법 제80조는 기업 내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노동조합대표로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의 책임자는 노동조합대표가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살펴보면, 처리조례 제7조는 “기업은 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의 조

정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미루어 보면 조정

위원회는 기업 내에 설치되고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을 처리하

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그러나 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

문에, 모든 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요구

하지는 않는다297)고 할 수 있다. 그 근거규정으로서 ｢공업기업법｣(工業企

業法) 및 ｢전민소유제공업기업전환경 조례｣(全民所有制工業企業轉換經

營機制條例) 등의 법률에 의하면 기업 내에 어떤 기구를 둘 것인가는 기

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처리조례는 조정위원회의 인원, 선

출방법, 책임자의 선출방법, 업무기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조정위원회의 인원구성은 처리조례 제7조 및 노동법 제80조에서 근로자

대표, 기업대표, 기업의 노동조합대표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처

리조례 제7조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대표대회에서 추천을 받고, 기업대

297) 楊坤, ｢中國における勞使分爭システムと勞働組合の役割(2)｣, 勞働旬報 , 勞

働旬報社,  no. 1493, 12月 上旬号, 2000.12,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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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노동분쟁처리 절차비교298)

1987년 
국 기업노동쟁의처리규정

1993년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시행대상 국 기업 중국 국경 내의 모든 기업

적용대상

근로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발
생한 분쟁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의 해제, 

제명, 사직 때문에 발생한 분쟁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 제명, 퇴직
하고 직공이 사직, 자동 이직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보험․복지․훈련․노동보
호와 관련된 국가의 규정을 집행
하여 발생한  분쟁

근로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본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법률․법규로 정한 노동분쟁

주체(단체)

노동분쟁이 발생한 근로자측의 
사람수가 10인 이상이고 모두 

이유가 동일할 때 근로자 당사
자는 1∼3명의 대표를 뽑아 조
정과 중재활동에 참여한다.

노동분쟁이 발생한 근로자측이 3
인 이상이고 이유가 동일할 때 대
표를 뽑아 조정이나 중재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처리절차

근로계약 이행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조

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당
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해고, 제명 사직으로 발생한 분
쟁당사자는 직접 당지 중재위원
회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분쟁 발생 후 당사자는 협상

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협상을 원
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본 
기업 노동분쟁위원회에 중재를 신

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중
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
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분쟁조정
위원회 설립

기업은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
립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근로자대표, 기업행정대표, 기

업노조위원회 대표

근로자대표, 기업대표, 기업 노조

대표

조정위책임자 조정위구성원 중 선거로 선출 기업노조대표가 맡는다.

중재위 구성

중재위원

동급 노동행정기관의 대표, 동

급 전총(全總)대표, 분쟁사항과 
관련 있는 기업주관부문의 대
표나 기업주관부문이 위탁한 

유관부문의 대표

노동행정주관부문의 대표, 노조의 
대표, 정부가 지정한 경제종합관
리부문의 대표

중재재정제도 없다. 있다.

298) 백승욱, 앞의 책,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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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사장이 지정하며, 노동조합대표는 노동조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제3자로서 중립적인 입

장에서 조정에 임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합법

적인 권익도 보호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 3자간의 인원수의 비율과 관

련하여 처리조례 제7조에서 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의 구체적인 수는 근로

자대표대회에서 제안하고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업대표의 수에 대하여서는 조정위원회 구성원 총수의 1/3을 초과

하지 못하도록 하 다. 따라서 조정위원회 구성원의 총수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구체적인 인원수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일

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299) 기업노동조합의 대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노동조합위원회에 의하여 중립적인 제3자인 해당 노

동조합을 대표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다. 조정위원회의 책임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맡는 것으로 처리조례 제8조 및 노동법 제80

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 기업노동조합위원회에 의

하여 지명된 노동조합의 대표는 자동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책임자가 된다. 

책임자의 중요한 임무는 해당 조정위원회의 일상업무 외에 분쟁사건의 

조사, 입증, 심사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노동조합 

그 자체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게 된다

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

로서 조정에 종사하는 시간이 정해진다. 또한 노동조합은 주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고충상담을 하거나 분쟁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 다.300) 

조정위원회의 사무조직은 처리조례 제8조에서 기업노동조합위원회에 둔

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조직을 기업노동조합위원회에 두

는 것은 근로자대표대회의 사무조직이 기업노동조합위원회에 있어서 기

업노동조합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대회의 일상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301)

299)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67쪽; 楊坤, 앞의 논문(2000b), 43쪽.

300) 關懷, 中國爭議處理百選問答 , 中國勞動出版社, 1994, 121쪽(楊坤, 앞의 논문

(2000b),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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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정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는 기업 내 노동분쟁

의 해결을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임무가 부여되

고 있다.302) 우선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이

다.303) 이것은 오로지 해당 기업과 근로자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근로자의 

제명․해고 또는 근로자의 사직․자발적 이직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 국

가의 임금․보험․복지․직업훈련․노동보호에 관계하는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근로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 및 노동법으로 처리

해야 하는 기타의 노동분쟁을 말한다.304) 다음으로는 당사자 쌍방에 의한 

조정합의를 심사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처리조

례 제6조는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 때에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쌍방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

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강제력(즉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정합의의 실현은 쌍방 당사자

에 의한 자발적인 이행에 맡겨지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조정을 통하

여 달성한 합의는 당사자 쌍방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 역시 기대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합의 자체는 법

적 강제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합의의 달성을 주재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의한 해당 합의의 이행을 심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대한 법률․법규의 통지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예방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주요한 임무는 노동분쟁의 조정이

지만 분쟁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로자에게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노동분쟁을 효율

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305)

넷째, 조정위원회의 조정원칙과 관련하여 처리조례 제11조는 조정위원

회에 의한 노사분쟁의 조정이 당사자 쌍방의 자발적인 의사의 원칙에 따

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301) 楊坤, 앞의 논문(2000b), 44쪽.

302) 楊坤, 앞의 논문(2000b), 44∼45쪽 참조.

303)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65쪽.

304)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64∼2865쪽 참조.

305) 關懷, 앞의 책(1994), 121∼122쪽(楊坤, 앞의 논문(2000b),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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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시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306) 즉 이것은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쌍방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강

제적인 조정절차가 금지되고 합의에 법적인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도 이러한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07) 또 조정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수리한 사안

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법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고, 간단하

고 용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노동분쟁을 처리하려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 본래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308) 이를 위해 조정위원회는 민

주적 설득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한다. 민주적 설득의 원칙이라는 것은 

조정위원회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조정위원회는 국가의 심판기

구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기관도 아니다. 따라서 국가사법심판권

도 가지고 있지 않고 행정명령권과 중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노

동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과 국가의 법률․정책․민주적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309) 당사자간의 협상에 따라 조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310) 협상에 따른 분쟁의 해결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법률에 

따라 양 당사자가 평등하여야 하고, 조정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해져야 

한다.311)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중재신청과 소송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

이 요청되고 있다.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

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

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

306)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65쪽.

307) 楊坤, 앞의 논문(2000b), 45쪽.

308) 중국노동학회(中國勞動學會)의 노동쟁의처리전문위원회(勞動爭議處理專門委

員會)가 개최한 ‘노동쟁의처리전문훈련반’(勞動爭議處理專業訓練班) 자료(1996) 

참조(楊坤, 앞의 논문(2000b), 45쪽).

309)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66쪽; 王全興, 앞의 책, 515쪽; 중국노동

학회의 노동쟁의처리전문위원회가 개최한 ‘勞動爭議處理專業訓練班’(1996) 자

료(楊坤, 앞의 논문(2000b), 45쪽) 각 참조.

310) 李景森, 앞의 책, 281쪽.

311) 李景森, 앞의 책, 281쪽; 王全興, 앞의 책, 515쪽; 중국노동학회의 노동쟁의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勞動爭議處理專業訓練班’(1996) 자료(楊坤, 앞의 논문(2000b), 

45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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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2) 구체적으로는 양 당사자에게 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권

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담보하

기 위해 조정의 기간도 배려할 필요가 있게 된다.313)

2)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먼저 조정의 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쟁의 조정의 당사자는 해당 기업의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의 신청은 당사자가 자

기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안 때 또는 알아야 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

에 이루어져야 한다.314) 이 신청은 노동분쟁 조정신청서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하지만 구두로도 가능하다. 다만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신청자는 노

동분쟁의 상대방과 사안의 개요, 보호를 요하는 노동권익과 상대방에 대

한 요구 및 그 이유 등을 조정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315)

둘째, 신청의 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가의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

회는 그 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즉 조정을 구하는 분쟁이 노동분쟁에 속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자

격 유무, 신청을 구하는 노동분쟁이 해당 조정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조정을 구하는 노

동분쟁이 중재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았는지의 여부 등의 각종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316)

셋째, 조정위원회는 수리한 분쟁사안의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사

안과 관계가 있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제반 활동인 조정전 준비를 하여

야 한다. 즉,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고 내용의 흠결을 발견하면 그것을 

보충하도록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이

유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조정전 준비로 조정위원은 전면적인 

312) 郭君․李文華, 勞動法与勞動爭議實用手冊 , 中國檢察出版社, 1994, 146쪽(楊

坤, 앞의 논문(2000b), 45쪽).

313) 楊坤, 앞의 논문(2000b), 45쪽.

314)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규칙｣(企業勞動爭議調解委員會組織

及工作規制, 1993년 11월 5일 노동부공포) 제14조 규정.

315) 郭君․李文華, 앞의 책, 147쪽(楊坤, 앞의 논문(2000b), 46쪽).

316)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69쪽; 王全興, 앞의 책, 521쪽 각 참조.



146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된 증거를 수집하며, 조정방법을 정하여 사안을 조

정한다. 아울러 쌍방 당사자에게 조정시간과 장소를 통지한다.317) 위와 

같은 조정전 준비의 중심은 해당 사안을 조사․파악하는 데에 있다. 실무

에서는 이 조사․파악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당사자 쌍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해당 분쟁에 관한 다른 의견이나 요구를 듣고 관계 인원․부문의 

조사 및 관계부분에 의한 감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318)

넷째, 조정의 실시와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는 수리한 노동분쟁에 대하

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명확히 한 후에 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을 

설득하고 해당 분쟁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합의를 달성하도록 촉진하

는 활동319)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조정위원

회 책임자가 소집․주재하는 조정회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관계가 있

는 행정부문이나 개인은 이 조정회의에 참가하여 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 

다만 간단한 분쟁사건에 대하여서는 조정위원회가 1인 내지 2인의 조정

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320) 일반적으로 조정회의에 

의한 조정은 조정위원회의 주재에 의한 분쟁사항․조정규율 및 당사자가 

취해야 하는 태도 등을 알려주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사결과와 조정의견을 설명, 당사자간에 합의를 달성하도록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섯째, 조정은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이 기

간 내에 조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

다.321) 중국의 노동법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정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다.322) 그 첫째는 당사자 쌍방에 의한 자발적인 화해이다. 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협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화해한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은 당연히 종료된다. 둘째는 조정신청의 취하이다. 관계 

317) 王全興, 앞의 책, 521∼522쪽 참조.

318) 關懷, 앞의 책(1994), 129쪽 이하(楊坤, 앞의 논문(2000b), 46쪽).

319) 郭君․李文華, 앞의 책, 149쪽(楊坤, 앞의 논문(2000b), 46쪽).

320)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규칙｣(企業勞動爭議調解委員會組織

及工作規制, 1993년 11월 5일 노동부공포) 제17조 규정.

321) ｢처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企業勞動爭議處理條例) 제10조.

322) 楊坤, 앞의 논문(2000b),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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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것은 당사자 쌍방의 자발적 의사

의 원칙에 따라야만 한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취하의 청구

를 허가한 후에 그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셋째는 당사자에 의한 조정

안의 거부이다. 이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거부의사를 존중하여

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정을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 넷째는 당사자 쌍방

에 의한 조정합의가 달성이 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한다.323) 마지막으로 기한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으

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때에는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이유를 기

록하고 조정의견서에 관계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조정의견서에는 조정

위원회 책임자가 서명․날인한 후에 조정위원회가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정의견서는 당사자 쌍방과 조정위원회가 각각 한 부씩을 보관하여야 

한다.324) 

여섯째,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기업과 근로자간에 기본적인 이익

이 일치하는 기초 위에서 모순된 것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정은 분쟁 당사자 쌍방간의 감정을 해하지 

않고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는 모든 기업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고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분쟁의 발

생 수가 적기 때문에 기업 내에 조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고, 따라서 지

방의 중재위원회에 분쟁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정위원회

를 통한 조정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조정의 

달성에 의하여서도 조정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

행의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325)

323) 기업노동분쟁조정위윈회 조직 및 업무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조정합의

서에 당사자 쌍방의 성명, 직무, 분쟁사항, 조정결과 및 기타 설명을 해야 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조정위원회의 책임자와 당사자 쌍방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한 후에 조정위원회가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4)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업무규칙｣ 제17조 제5항.

325)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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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위원회의 설치

노동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희망하지 않거나 조정

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결렬된 때에 노동법 및 처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

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중재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노동분쟁의 처리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26)

중재는 앞에서의 조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그 중 

하나로 중재기구는 일종의 법률에 따라 조성된 준행정적 기구로서 민간

이 조직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재신청은 일방 당사자의 

제기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쌍방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재결할 수 

있고 중재조정과 재결은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갖는다는 점이다.327) 

한편 중재가 법원에 의한 소송과 다른 특징으로 중재기구는 사법기구

에 속하지 않고 노동분쟁의 처리과정중에 강제조치를 실시할 권한을 갖

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재절차는 비교적 간편하여 소송절차와 같

이 엄 하고 복잡하지는 않다. 또 중재는 쟁의해결의 최종적 효과를 가지

지 않는다는 점도 양자의 차이점이라고 하겠다.328)

중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처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현․시․직할시에 설치

하고, 동 조례의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현․시․직할시 중재위원회는 해

당 행정지역 내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또 처리조례 

제13조는 중재위원회가 노동행정주관부문의 대표, 같은 수준의 노동조합

대표, 정부가 지명한 경제주관부문의 대표 등의 3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중 책임자는 노동법 제81조에 따라 노동행정주관부문의 대표

가 맡는다. 아울러 처리조례 제13조는 구성인원의 총수는 홀수로 실제 운

326) 王全興, 앞의 책, 521쪽; 楊坤, ｢中國における勞使分爭處理システムと勞働組合

の役割(3)｣, 勞働旬報 , no. 1492․2月上旬号, 勞働旬報社, 2001. 2. 10, 33쪽 

각 참조. 

327)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53쪽; 王全興, 앞의 책, 523쪽 각 참조.

328) 王全興, 앞의 책, 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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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3자는 동 수로 되어 있다. 이 3자의 대표는 중재과정에서 동등한 발

언권․결정권을 가지고 어떠한 대표가 독자적으로 재정을 행하여서는 안 

되는 동시에,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

다.329)

둘째, 중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을 살펴보면, 중재위원회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지역 

내의 노동분쟁이라는 것은 해당 행정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그 기

업의 근로자간에 발생한 노동분쟁을 말한다.330) 이 분쟁은 처리조례 제2

조에서 규정한 노동분쟁의 대상과 동일하다.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노동법 제81조와 처리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행정부문의 대표, 노동조합대표, 사용자단체의 대표로 구성

된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노동행정주관부문의 대표가 맡도록 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전문직 중재위원(仲裁員) 외에 노동행정부문 또는 기타 정

부관계부문의 인원, 노동조합 전임자, 노동문제 전문가, 학자, 변호사 등

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초빙된다. 또한 중재위원을 겸직시킬 수 있고, 

겸직 중재위원은 중재업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전문직 중재위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331) 즉, 중재위원회는 두 개의 정부기관대표와 노동조합대

표 등의 3자 구성이 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중재업무를 담당하는 중재위

원에는 정부기관과 노동조합의 대표만이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도 전문직 

또는 겸직위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중재위원회의 사

무기구와 중재법정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민사 행위능력이 없거나 행

위능력이 제한된 근로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

우에 이들을 위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332)

셋째, 중재위원의 종류는 처리조례 제15조가 이를 규율하고 있다. 즉 

중재위원은 중재의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전임 중재위원과 노동행정주

관부문 또는 정부의 관련부문 종사자, 노동조합 종사자, 전문가 또는 학

329) 楊坤, 앞의 논문(2001a), 34쪽.

330) 關懷, 앞의 책(1994), 155쪽 이하(楊坤, 앞의 논문(2001a), 35쪽).

331) 처리조례 제15조.

332) 처리조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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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호사 등의 업무와 중재위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겸임 중재위

원이 있다. 이들은 중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넷째, 중재법정제도와 관련하여 중재위원회는 노동분쟁의 처리를 위하

여 중재법정을 조직하여야 한다.333) 중재법정은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

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간단한 사안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으로 이를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이 중

대하거나 또는 그 처리가 매우 곤란한 안건에 대하여서는 중재법정이 중

재위원회에서의 토의결정을 요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중재법정은 중재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1인 내지 2인의 

변호사 또는 기타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중재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334)

다섯째, 중재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처리조례 제4조에 

따라 먼저, 중재는 사실관계를 정 하게 조사한 후에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둘째, 당사자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여

야 한다. 셋째, 처리조례 제27조에 따라 조정을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하

고 명확한 사실조사의 기초 위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합의의 내용은 법률과 법규에 위배되어서

는 안 된다. 넷째는 처리조례 제35조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기피(회피)하

여야 한다. 즉 중재위원회 구성인원 또는 중재위원은 당사자와 특별한 친

족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때 또는 기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에는 회피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는 노동분쟁은 가급적 신속히 

중재를 행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335)

4) 중재의 절차

먼저 중재의 신청은 노동법 제82조에 따라 노동분쟁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의 신청은 관할권이 있는 중재

위원회, 즉 관계 당사자의 소재지 행정구역 내의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333) 처리조례 제14조는 “중재위원회에서 노동분쟁을 처리할 때 중재원, 중재법정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4) 張紀潯․文大永․井上愛子, 앞의 책, 371쪽.

335)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97∼2898쪽.



제4장 중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제 151

야 한다.

둘째, 중재신청의 수리에 있어서 처리조례 제25조에 따라 관계 당사자

가 중재신청을 한 후에 중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당해 신청의 수리 여

부를 결정한다. 

셋째, 중재의 과정이라 함은 중재위원회가 수리한 분쟁의 관련 사실을 

명확히 한 후에 법에 따라 그 분쟁을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336) 처리조

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 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는 그 중재위원

회에 의하여 조직된 중재법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간단한 분쟁사

건은 중재위원회가 1인으로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는 1인에 의한 것, 3인(중재법정)에 의한 것, 중재위원회에 의한 것 

세 종류가 있게 된다. 아울러 각 중재는 중재법정에 의하여 개정․조정․

재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넷째, 중재의 종료와 관련하여 처리조례 제32조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동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30일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내려진 중재재정에 대하여서 이의가 없으

면 당사자는 이를 반드시 이해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 관계 당사자는 처

리조례 제34조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재재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 어느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법 제84조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5) 인민법원

중국에서 노사분쟁과 관련한 재판이라 함은 인민법원이 법으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노사분쟁사건에 대하여 심리․판결을 통하여 그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노동분쟁사건을 처리하는 최종적인 절

차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노동분쟁사건의 재판은 인민법원에서 행하

고 인민법원에 의한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소의 제기와 그 수

리․심리전의 준비․개정심리․판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절차가 적용된다. 그러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중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336) 王全興, 앞의 책, 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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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337) 다만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은 가능하다.338) 인민

법원에의 기소는 처리조례 제30조에 의하여 중재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의 기간중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중재재

정은 그 효력을 발휘하여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인민법원에 강

제집행의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분쟁의 기소 후 인민법원이 심리를 진행

할 때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적용하여 2심제를 채택한다.

4. 특수한 노동분쟁의 처리절차

가. 30인 이상 집단분쟁의 처리절차339)

30인 이상의 집단분쟁은 중재위원회처리규칙(勞動爭議仲裁委員會辦案

規則, 노동부, 1993) 제7장 ‘특별심리사건(案件特別審理)’을 통한 특별 중

재절차를 두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중재위원회처리규칙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있어서 반드시 3명 이상의 중재위원으

로 특별중재위원회(特別仲裁廷)를 조직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처리규칙 

제37조 전항에서는 “중재위원회에 의한 집단분쟁의 처리는 특별중재위원

회를 조직해야 한다. 동 중재위원회(仲裁廷)는 3명 이상의 중재위원으로 

홀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현급 중재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집단분쟁을 시

급 중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동 

규칙 제37조 제2항은 “현(縣)중재위원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당해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분쟁을 시(市)중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분쟁이 발생한 장소 또는 그 인근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에 

편리한 법정이 이용될 수 있다. 즉 동 규칙 제38조는 “중재위원회는 집단

337)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55쪽.

338)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146∼147쪽.

339) 중재위원회처리규칙 제7장(제36조∼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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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대하여 그 장소 또는 인근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그 처리를 행하여

야 하고, 개정의 장소는 분쟁이 발생한 기업 또는 그 해당지역의 사안을 

처리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수리 여부의 판단기간이 상당히 짧다. 즉 동 규칙 제39조는 “중재

위원회는 집단분쟁의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종업원대표와 기업대표가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즉 동 규칙 제41조 제1항은 “중재위원회에 의한 집단분쟁의 처리

는 조정을 먼저 행하지 않거나 종업원대표와 기업대표가 협의회를 열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명확히 한 후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달성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조정서는 송달된 날 또는 게시에 의하여 공표된 날까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즉 동 규칙 제41조 제2항은 “조정이 합의에 도달한 때

에 조정서는 송달의 일 또는 게시에 의하여 공표된 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재결서를 공포할 수 있다. 즉 동 규칙 제42조는 “중재위원회는 

재결을 행한 후 재결서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에게 송달하거나 그것을 공

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덟째, 분쟁을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다. 즉 동 규칙 제43조는 “중

재위원회에 의한 집단분쟁의 처리는 중재위원회(仲裁廷)를 조직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당해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연기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중재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쳐서 적당한 기간

만큼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의 기간은 15일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홉째, 수리한 집단분쟁 및 그 처리의 결과를 지원의 인민정부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동 규칙 제44조는 “중재위원회는 수리한 집단분쟁의 

조사 및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지원의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30인 이상의 집단분쟁을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

고, 중재위원회처리규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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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향력이 신속한 처리와 보다 엄격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단체협약분쟁의 처리절차

1) 관할 및 조정처리의 과정

먼저 관할과 관련하여 단체협약규정(集体合同規定) 제30조는 단체협약

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분쟁에 대해서는 안건, 기업의 급별․

규모에 따른 관할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 각종 기업과 성

(자치구․직할시) 범위 내의 중앙직속 기업에서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하 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부문의 그 관

할범위를 확정한다. 한편 전국적 집단기업, 업종별 기업 및 성(자치구․

직할시) 범위의 중앙직속 기업에서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국무원의 노동행정부문에서 지정한 성(자치구․직

할시)의 노동행정부문에서 이를 수리하거나 국무원 노동행정부문에서 관

련부문을 조직하여 이를 조정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한 노동분쟁에 있어서는 노동법 제84조340)가 

이를 규율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협상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분

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법 제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지

역의 노동행정부문이 쌍방 당사자의 소환을 통하여 조정처리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정부에 의하여(정부 주도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341)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의 협상

단체협약분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단체협약 쌍방 당사자는 노동법

에 근거한 규정에 따라 우선 당사자 쌍방이 협상을 통하여 의견의 통일을 

340) 중국 노동법 제84조 전문의 규정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인민정부의 노

동행정부문은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정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41) 楊坤, ｢中國における勞使分爭處理システムと勞働組合の役割(4)｣, 勞働旬報

no. 1507 7月上旬号, 勞働旬報社, 61쪽; 단체협약규정(集体合同規定)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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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의 당사자는 노동법의 규정에 의하

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노

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대표를 선출한다.

나) 노동분쟁조정처리기구에 의한 조정처리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 음에도 불구하

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노동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지방

정부의 노동행정부문에 의한 노동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이 

때에 조정기구는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정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단체협약이 근로자단체와 기업 쌍방간의 자주적 행위라는 점에 

따라 반드시 평등․자주의 원칙에 따른 협상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342)  

다) 노동분쟁조정처리기구의 임무

｢단체협약규정｣ 제31조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의 노동

분쟁조정처리기구는 단체협약분쟁을 수리하고 조정하는 일상적인 기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규정 제34조는 노동분쟁조정처리기구의 임무

를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행정부분의 노동분쟁조정처리기구는 노동분쟁

의 상황을 조사하고, 분쟁처리의 방안대책을 강구하고, 분쟁에 대한 조정

처리를 행하며, ｢조정처리협의서｣(協調處理協議書)를 제정하여 그 처리

결과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련통계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그 처리결과를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하며, 필요시 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사항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단체협약규정은 제33조에서 노동행정부문이 단체협약의 체결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처리할 때에는 동급 노동조합의 대표, 

사용자대표 및 기타 관련부문의 대표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쌍방의 당사자는 조정처리에 각각 3∼10명의 대표를 선발

하여 파견하며, 1명의 수석대표가 참가하도록 지정한다. 아울러 분쟁의 

조정처리기간중에 기업은 근로자대표와의 노동관계를 해제할 수 없도록 

342)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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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있다.343) 노동행정부문은 분쟁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특수성

을 띠는 경우나 분쟁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

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344)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노동분쟁은 그 발생 이후에 신속하게 처리되

지 않으면 당사자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격화된 현상으로서 파

업․시위․폐업․집단진정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

부문은 신속하게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도 요청되고 있다.345) 단체협

약규정 제35조는 분쟁처리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수리

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하며, 분쟁상황이 복잡하

거나 처리에 향을 미치는 기타 객관적인 원인으로 연기가 필요할 경우

의 연기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행정부문은 단체협약분쟁의 안건을 수리한 후에 즉시 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조정회의와 기타 방식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체협약규

정 제38조에 의하면 협의에 도달할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조정처리협의

서’를 작성하고 쌍방의 수석대표와 조정처리 책임자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동 협의서에 따라 쌍방은 합의사항을 반드시 집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분쟁에 관한 노동법 제84조 전항의 규정에 따

르면 단체협약과 관련한 노동분쟁의 처리는 일반적인 집단분쟁을 처리하

는 때에 채용되고 있는 분쟁처리시스템과는 다르다. 즉 단체협약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와 마

찬가지이지만,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

역의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이 관련 있는 각 부문을 조직하고 협조하는 

343) 단체협약규정 제36조.

344) 王全興, 앞의 책, 544쪽.

345) 王全興, 앞의 책, 542쪽; 관련 조문으로는 ｢노동조합 노동분쟁처리참여 처리시

행방법｣(工會參與勞動爭議處理試行辨法) 제27조가 “단체노동분쟁으로 인하여 

조업정지․태업이 초래되면 노동조합은 신속히 관련 부문과 협상하여 해결하

여야 하고 협상의 성립되지 않으면 노동분쟁처리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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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방법을 둔 이유는 단체협약

의 체결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분쟁은 사회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이

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노동분쟁조정

기구에 서면으로 조정처리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조정기구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

러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동행정부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황을 보아 조정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46) 

2)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노동분쟁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노동분쟁에 대하여는 중국 노동법 제84조 

후문347)에 의하여 주로 당사자의 협의 혹은 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인

민법원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이같이 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는 모두 특별한 중재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같이 규정된 이유에 대

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미 확

정되고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의 관계가 명확히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는 당사자의 협의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둘째,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해결이 이루질 수 없는 때에는 중재 또는 소송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에 필요한 

법적 보장이라고 보여진다는 점이다.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0조에 따라 기업의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침범한 경

우에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

상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동분쟁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기구가 이를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 결정에 

346) 단체협약규정 제32조.

347) 중국 노동법 제84조 후문의 규정에 따르면 “단체협약이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재정서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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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처리과

정은 단체협약규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집단분쟁과 같이 기업분쟁

처리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5. 노동분쟁의 처리원칙348)

가. 합법원칙

합법원칙은 내용적으로 많은 것을 포함한다. 먼저 ‘합법’이라는 노동분

쟁처리과정중에 있는 노동분쟁처리기관이 관련 사실에 따라 사실관계을 

조사하여 진실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과 진상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와 소송

에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합법은 한편으로는 처리과정중의 합법으로

도 이해되고 있다. 즉 분쟁처리기구의 구성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처리기

구의 구성에 회피요소는 없는지, 법정기간 내에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실체적 의미에 있어서의 합법이란 의미도 내

포하고 있다. 즉 관련 기관이 법률․법규에 따라 정확한 노동분쟁의 재결

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고, 노동분쟁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는 사적인 기호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합법원칙

은 노동분쟁처리기구가 노동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들과 활동과 결정 

모두가 법률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49)

아울러 합법원칙은 노동분쟁의 관계 당사자에게 모두 평등하게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불편부당함

348) 이에 대하여는 노동법 제78조와 기업분쟁처리조례 제4조가 규율하고 있다. 먼

저 노동법 제78조는 “노동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합법, 공정, 적시처리의 원칙

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노동분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분쟁처리조례 제4조는 “노동분쟁의 처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정에 중점을 두고 적시에 처

리한다. ② 사실조사를 기초로 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법률적용상 당사

자는 예외 없이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9)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50쪽; 黃成建, 勞動法新釋与例解 (修訂

本), 同心出版社, 200, 363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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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동등한 법을 적용하고 쌍방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함을 의미한

다.350) 이는 기업분쟁처리조례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조사를 기초

로 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법률적용상 관계 당사자가 예외 없이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나. 공정원칙

공정원칙이란 노동분쟁처리에 있어서 노동분쟁처리기구가 당사자 쌍

방에 대하여 평등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하고, 평등한 권리와 의무

가 있고 일방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노동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당사자 모두가 조정․중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모두 중재위원회 혹은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

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분쟁의 처리에 있어서 분쟁처

리기구는 당사자 쌍방에게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

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351)

쌍방 당사자가 평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는 것이 노동분쟁처리구가 공

정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이고 기초이다. 이 또한 처리조례 제4

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한 다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적시처리(及時處理)의 원칙

노동분쟁이 발생한 이후 관계 당사자는 협상의 기간 내에 혹은 조정 

내지 중재의 신청에 있어서도 적시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분쟁사안을 수리․심리

하고 해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역시 기업분쟁처리조례 제4조가 규정하

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350) 黃成建, 앞의 책, 363쪽.

351) 關懷, 앞의 책(2001), 269쪽; 梁書文․回滬明, 앞의 책(2001, 下), 2851쪽; 黃成

建, 앞의 책, 363∼364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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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정352)에 중점을 둔 처리

분쟁해결은 조정, 즉 당사자간의 화해에 중점을 두는 조정의 방식을 채

용하여 쌍방의 제출자료에 기초하여 모순을 해결하며, 향후의 합의에 유

리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분쟁이 발행한 후 먼저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

회에서 조정해야 하며 중재단계와 법원에 의한 심리단계에서도 먼저 조

정을 하여야 한다.353)

6. 노동분쟁과 파업권

가. 파업권 규정에 대한 연혁적 변화

중국에서 노동법이 갖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 으며, 

정치적 의미에서는 노동계급을 통제하면서 당의 정책을 반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흐름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특

히 파업권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중국법상의 변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문화대혁명의 말기에 제정된 1954년의 중국 헌법을 대체한 1975년 헌법

은 파업권을 보장한 중국 최초의 헌법이었다. 아울러 1978년 헌법은 파업

권을 되풀이하여 허용하고 있었지만, 1982년 등소평의 집권체제하에 들

어서면서 곧바로 헌법상의 파업권을 삭제하는 수정작업을 단행하 다. 

이 당시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은 일부 근로자들의 이유없는 휴

업․태업․산만․게으름․규율의 비준수․생산지표의 불복종 등 각종 

악습과 규율위반 행위의 발생을 조장할 뿐이며, 생산력의 회복 및 발전의 

필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근로자가 중국 인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파업을 

한다면 그들 자신을 제외한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라는 이유로 정당화

352) 여기에서 조정이라 함은 조정처리 절차상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

의를 위한 당사자간의 화해 노력을 뜻한다.

353) 중국노동사회보장부(中華人民共和國勞動和社會保障部/勞動工資司)(2000), ｢勞

動爭議處理應遵循哪些原則?｣, http://www.molss.gov.cn; 한대원 외, 앞의 책, 

596∼5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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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즉 논리적인 관점에서 파업권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고 평가되고 있다.354) 아울러 이러한 입장은 파업권을 부정하는 중국의 

현재의 일반적인 견해와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파업권의 인정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쟁의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상태인

데 반하여, 쟁의행위는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집단이 그 주

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 을 저해하

는 행위를 말한다. 즉 노동쟁의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또는 기

타 근로자집단이 행위로 하는 집단적 행위라야 쟁의행위가 된다. 아울러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적․통일적 의사결정에 근거한 단체 

자신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또 다수 근로자의 공동행위로 실

현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양면적 집단성을 가진다.355)

이러한 쟁의행위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행동권

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중국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과거에 파업권을 인정한 바 있

으나, 1982년 헌법에서 파업권이 삭제된 헌법뿐만 아니라 여타 노동관계

법에서도 파업권 및 단체행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중국에서 노동분

쟁처리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1987년의 국 기업노동분쟁처리잠정규정

과 1993년의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그리고 1994년의 노동법에는 파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노동법에서는 단체협약에 관해 규정하면서, 동 

법 제84조에서 단체협약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상

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일반 노동분쟁처럼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해

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통

354) Ying Zhu, “Economic reform and labour market regulation in China”, Law 

and Labour Market Regulation in East Asia, London: ROUTLEDGE, 2002, 

pp.163∼164.

355) 임종률, 노동법 , 법문사, 2002, 175∼1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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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더라도 단체협상과정에서 근로자측이 파업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356) 중국에서 파업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의 정치체제 및 경제체제의 원초적인 측면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즉 중국이 기본적으로 파업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생산수단이 노동계급이 건설한 인민정부와 근로자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

에 교섭하고 투쟁할 상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357)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파업권에 대한 실정법적인 인정규정이 없는 가운데 실질적인 

노동분쟁이 파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358) 이러한 사실을 두고 중국의 

학자들 가운데에도 파업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먼

저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노동분쟁사건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업이나 대량의 근로자 해고 등 격렬한 대항행위에 호소할 필요

가 없다고 한다. 아울러 파업권의 폐기 이유가 파업이 사회주의 경제와 

대중의 이익을 해치며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파업권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990년대의 입법에도 나타

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파업권의 인정에 대하여 찬성하

는 견해에서는 현실생활 중에 이미 파업현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자

발적인 것으로 법의 역 밖에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법률의 규범으로 끌

어들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크

고 작은 ‘불법적인’ 파업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인 쟁의수단으

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59)

중국에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이다. 파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적 입장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저항하여 

소기업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성’ 파업은 소극적․제한적으로 인

356) 백승욱, 앞의 책, 428쪽; 나형욱, 앞의 책, 337쪽 각 참조.

357) 권중동 편저, 중국의 노동문제 , 중앙경제사, 1990, 108쪽.

358) 심수시 蛇口공업단지에서 1986년과 1987년 두 해 동안에 단지 임시노동자가 

일으킨 휴업과 파업이 21건 발생하 으며 1988년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은 점

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건 중의 60∼70%는 기업측의 계약규정 

위반, 근로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史探徑, 勞動法 , 經濟科學

出版社, 1990, 362쪽(나형욱, 앞의 책, 337쪽)).

359) 나형욱, 앞의 책, 337∼3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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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만, 이것이 ‘정치성’을 띠거나 규모가 커지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360) 노동조합법 제27조에서는 조업정지․태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해결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사업단위와 협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조업중

지나 태업에 있어서 자본주의하에서의 파업의 일부로서의 행위와는 본질

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 책임제로 경 자의 노동통제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었고, 이

러한 권한의 확대는 중국의 과잉노동력을 해고의 상태로 둘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중국에서의 해고는 단순한 실직의 의미를 넘어서 단위361)에서

의 이탈을 의미한다. 아울러 단위에서의 이탈은 생존의 문제가 된다. 그

렇기 때문에 경 자의 해고권의 강화로 인한 근로자들의 저항이 발생하

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

에 따라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노동분쟁처리제도이다. 그

러나 이러한 노동분쟁처리제도는 개별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개별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근로자 전체와 관련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

한 방법으로서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조합법도 ‘작업중지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 제24조는 “노동조합은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지휘하거나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강제명령을 하거나 또는 생산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의 은폐 및 작업 위험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기업은 즉시 이를 연구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근로

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기

업에게 근로자들을 위험한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건의할 권리가 있고, 기

업은 즉시 이를 처리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60) 백승욱, 앞의 책, 429쪽.

361) 중국에서 ‘단위’(單位)는 생활의 기반으로서 계획경제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단위 내에서 종신적인 고용안정성과 각종 사회복지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단위 내에서의 실직은 단위에서의 이탈이

고, 각종 사회복지의 혜택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들에게 해

고는 큰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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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때에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것은 원래 규정의 사용범위를 적당히 확대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362) 즉 중국에서 경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노동 관련 돌발사건을 인정

하고 있는 현실과, 확대된 의미에서의 작업중지권의 사용은 중국이 파업

을 인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의 경우 경제형태가 시장경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

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던 과거와는 달리, 근로자와 기업의 다양화와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다. 결국 중국이 근로자가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기능이 경제체제

에 있어서는 국가의 소유제 분화를 통하여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에서 이제 근로자는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피고용자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62) 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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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북한 노동법제 분석

제1절 북한 노동법제의 개요

1. 북한 노동관계법의 이념․목적

북한은 ‘주체사상’(우리식 사회주의)이라는 독특한 사회주의체제를 유

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경

제․사회․문화의 표현인 법규범들이 그 통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사회주

의, 공산주의, 노동당의 정책363)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

법; 1998년) 서문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

는 점이라든지,364) 북한 노동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

363) 북한 헌법 제11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

든 활동을 전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당의 규약, 강

령, 지침, 방침 및 원칙 등이 곧 법의 이념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입법은 

물론 법의 해석․집행을 향도(嚮導)하는 기본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

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라고 전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

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원

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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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78년) 전문에서 사회주의사상365) 및 노동당정책의 관철을 천명하

고366) 노동법이 당의 노동정책을 실현하는 수단367)임을 밝히고 있는 점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가 사실상 헌법․법률에 

우선하는368) 규범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 노동법(정령), 형법 등

의 노동관계 성문법령 이외에도 노동당의 규약, 강령, 지침, 원칙 등이 강

행법규로서의 규범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법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정치의 법 우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법계의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의 법

률위계질서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관습법369)․판례

법370)등 불문법의 법원성(法源性)은 부정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법의

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

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제3조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

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365) “사회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

적인 것으로 되게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겨야 할 역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66) “노동정책 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 로동생

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367)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은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을 옹호관철하며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 실현

을 다그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368)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에서 “우리나라의 법은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광스런 혁명전통을 계승하 으며, <중략> 당

의 로선과 정책을 반 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데 복무하는 프롤레타리

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및 주요 법률 제정시 전문

(“○○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에서 김일성 주석의 명의로 교시를 제시하고 있

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박은정, ｢북한 노동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

사학위논문, 1999, 18쪽 참조).

369) 봉건사회의 낡은 규범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억압․착취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법형식을 부정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혁명적 법질서를 세

우는 데 관습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 관습(법)에 대한 북한에서의 일반적인 이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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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적․혁명적 법의식) 또는 ‘공화국법의 요구’ 등으로 표현되고 있

는 조리(條理)에 대해서만 그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용에 

있어서 관습법의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재

판소)의 법해석 기준이 존중되지 않고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서만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리는 근거규범이 없는 경우에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371) 결

국 이러한 북한법의 법원성은 우리가 그것을 개별적인 사안에 구체적․

객관적으로 해석․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판단의 어려움을 낳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북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노동관계․

노동생활에 관한 북한의 성문법률들에도 그대로 투 되어 있는데, 특히 

근로자의 보호뿐 아니라 노동규율 및 노동질서의 강화에 대해 규정하도

록 하고 있다. 즉 북한 헌법은 ‘노동’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

고 있는데, “노동이 공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면서(동 법 제70조) 노동에 대한 자각적이고 

성실한 참여 및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규정하고(동 

법 제83조) 있다. 또 북한 노동법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결정적인 요인이 ‘근로’임을 강조하면서 근로를 “가장 신성

하고 예로운 것”으로 정의하고(동 법 제2조),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규정하는(동 제6조) 한편, 인민의 지위는 

“근로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근로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

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여(동 제24조) 근로의 성실성 및 노

동규율을 강조하는 조항(동 제18조)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노동

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이들을 노동당의 주체사상으

370) ‘정치의 법 우위 현상’에 따라 북한의 법률들이 정치에 강하게 예속되는 데 따

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북한의 민사소송법 제2조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성문법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재판소는 인민의 이익과 민주

주의 법의식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김일성이 “사법권이란 

노동당의 계급투쟁을 돕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371) 이철수, ｢북한의 노동법｣, 통일문제연구 , 1995년 하반기, 112∼113쪽; 최종

고, 북한법 , 박 사, 1996, 5∼6쪽 각 참조.



168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로 무장시킴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372) 법규범의 효력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노

동당의 권력(사용자의 이해)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에서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북한 노동관계법의 체계

북한의 노동관계법은 헌법, 노동법, 형법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법의 시

행세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노동규율규정 및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

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노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북한 헌법은 

제29∼32조, 제70∼72조, 제77조, 제83조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노동

(사회보장)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북한 노동법은 사회주의 노동의 기

본원칙,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사회주의 노동조직, 노동에 의한 사

회주의 분배, 노동과 기술혁명․근로자들의 기술기능 향상, 노동보호, 노

동과 휴식,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등 총 8개 장 79개 조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최초의 노동입법인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1946년)373)에 남아 있던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

거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변경하고, 종래 내각결정 형식의 하위법령

들374)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한편 북한 형법(조선민주주의인

372) 최성환, 북한 유일사상체계의 분석과 사회주의 노동법에 나타난 작용과의 관

련성 연구 ,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79, 13쪽 참조.

373) 북한 최초의 노동입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법령은 1946. 6. 24. 북조선임시인민

위원회 제29호 결정으로 공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에는 1일 8시간 근로시간

제(제1조), 유해․위험작업 및 소년근로에 대한 1일 7시간(6시간) 근로시간제

(제2, 3조), 14세 미만자의 근로 금지(제4조), 원칙적인 시간외근로의 금지(제5

조), 동일근로․동일기술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제7조), 연간 2주 이상의 유

급휴가제(제12조), 산전 35일, 산후 42일의 모성보호휴가제(제14조 내지 제17

조), 의무적 사회보험제(제18조) 등 기본적인 노동보호 규정 외에도 단체계약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제(제6조),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와 직업동맹(직맹) 

간의 해결 및 인민재판소에 의한 궁극적 해결(제23조), 노동규율 준수 및 지방

직업동맹대표와의 협의에 의한 해고권(제24조)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상당부

분 유지하고 있었다(한국경 자총협회, 북한의 노동법제 , 2000, 56∼58쪽 참

조).

374) 예를 들어 노동자 임금적용에 관한 규정(1949년), 휴가허용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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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화국 형법; 1950년)은 노동규율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노동

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 법 제71∼81조), 별도로 ‘사회주의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규정하여 노동규율규정을 위반하는 경

우에는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는(동 제93∼96조) 등 노동법과 별도로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규율규정(1978년)에서는 그 성격과 규정목적,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총칙, 출․퇴근 규율과 작업교대규율, 근로시간 이용규율, 

노동력 수급에 관한 질서 및 이동질서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노

동력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꾀하고 있다. 한편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경제협력과 관련하여375)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적용될 노동 관련 법규정으

로는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1993년)을 기본으로 하여 합 법(1984

년), 합작법(19992년), 외국인기업법(1992년) 및 그 시행규정(시행세칙) 

들에서 사회주의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북한 노동법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색채를 가미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북한 노동법제의 기본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 헌법, 노

동법, 형법 및 노동규율규정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개혁․개방 및 경제

(1949년),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결정서(1950년), 도급 노동임금제에 관한 규

정(1954년) 등의 노동입법 및 인민경제의 각 부분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 

데 대하여(1958년 내각결정 제84호), 노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1959년 내각결정 제67호), 노동 내부질서 표준규정(1961년 내각결정 제9호),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1961년 내각결정), 노력배치에 관한 규정, 기술기능 향

상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375) 특히 1990년대 들어 활성화된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북한은 다양한 외국인투

자 관련 법규들을 제정․정비하고 있다. 즉 1991년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

제무역지대(경제특구)로 설치하고 1992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정책의 

기본이념과 대외활동의 원칙을 수정하는(동 법 제17조) 한편 합 ․합작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하 고(동 제37조),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고 합 법 시행세칙을 개정하 다. 또 1993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법,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토지임대법 및 외국투자기업

에 대해 적용되는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1994년에는 합

법을 개정하고 외국투자기업과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한편, 1995년에는 합 법 시행규정을 제정하 다. 특히 1998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외자도입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0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협력(‘북한 경제의 현대화’)을 위해 자본주의 법제의 성격을 일부 수용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제

와의 상이점 및 그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예상되는 노동

관계 법제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북한 노동법의 주요 내용

1. 노동력의 공급 및 실업

북한 헌법은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관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동 법 제32∼34조),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구조에 의한 노동력공급

체계는 “대안의 사업체계”376)와 “군중노선”377)에 따를 것을 기본 원칙으

로 하고 있다. 북한 노동법도 국가만이 노동조직의 권한을 가진다는 집단

주의 원칙(“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 강조되고 

있는데(동 법 제3조, 제25∼27조), 이러한 집단주의 정신은 1970년대에 들

어서 본격화된 사회주의식 공업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

하고 사회주의 노력동원의 체계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기업소 또는 농장에서 노동력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노동력 

낭비를 방지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동력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의

미하는 “노동조직”을 통해 노동력 동원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노동계획 작성․실행을 규정하고(동 제27조), 그 기

준으로 공업․농업, 생산부문․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보조생산부문 

376)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노동당의 집단적 지도체제(공장당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계획․생산․기술을 통일적․종합적으로 지도․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인 관리체제를 통하여 기업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지배인이 결정․운 하도

록 한 중국의 기업운  방식과도 다른 것이다.

377) 근로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노동정량을 제정하고 제정된 노

동정량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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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노동력균형 및 노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

단체의 생산부문에 대한 노동력 규모의 증대와 국가경제발전 수준에 맞

는 비생산부문의 노동력 규모를 규정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특히 직접부

문378)의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동 제28조). 

또 보충적인 노동력에 대한 조정계획 수립(동 제29조)과 함께 여성근로자

들의 노동력시장에의 적극적 참여 및 그 기반조성을 보장하고 있다(동 제

30조).

한편 북한 헌법 제70조는 근로를 “공민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노동능

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

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와 최저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 제29조는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

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라고 하여 실업

의 개념을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노동법이 실업의 원한 소멸을 

규정하면서(동 법 제5조)379) 국가기관 및 기업소가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남는다고 하여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除籍)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남는 경우에는 임시지원 사업을 조직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동 제34조)에서도 확인되고 있

다. 다만 “노동규율규정” 위반 또는 형법상 “사회주의 근로행정질서를 침

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받게 되는 노동교화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종래 복무하던 사업장에서 해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80)

한편 이러한 실업개념의 배제로 인하여 1978년 노동법 제정시에는 실

업보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북한 국가사회보장법에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378) 기업에서 국민의 경제력 증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적인 생산공정부문 

가운데 직접적인 제품생산을 담당하는 부문을 의미한다. 

379) 이에 대해 법규범이 일정한 사실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

이 있다(최종고, ｢북한법의 구조와 사상｣, 북한법연구 , 제1권, 1990(이철수, 

북한 노동법 , 한국노동연구원(내부자료), 1994, 41쪽) 참조).

380) 즉 노동법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동교화형이 부과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교화소에서 근로하게 되므로 최소한 해당 근로자가 종전에 

복무하던 사업장에서 해고(제적)되기 때문이다(박은정, 앞의 논문, 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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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하되, 자발적인 실업 및 노동규율 위반 및 범죄 등 과실로 인

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381) 아울러 

선진복지국가를 모방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하고(헌법 제72조) 

있다. 

2. 노동력의 배치 및 관리

북한 노동법은 노동력의 생산부문․비생산부문 및 인민경제부문․지

역 등 각 부분간의 균형있는 배치는 물론,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능

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및 기술수준에 

맞게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30조). 즉 

북한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없으며382) 

노동력은 ‘신청에 의한 배치’383)를 통해 채용되는데, 직업을 희망하는 사

람은 해당 국가기관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기업소 

등에서 노동행정기관이 배치하는 인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

을 경우에는 법규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때 노동행정기관은 단순

한 직업알선 또는 직업소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노동

력의 파견권한을 행사하면서 기업소 등의 채용과 노동력에 대한 관리를 

감독․통제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384)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한 배치에 

381)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이 실제로 지급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통일부, 2000 북한개요 , 2000, 450쪽 참조).

382) 북한에서 근로계약제도가 없어진 것은 사회주의 법제도가 확립되면서부터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법 이전의 법규정, 즉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기 이

전에는 개인상공기업소에서 채용의 법적 형식으로 근로계약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유일지배가 확립되고 국가가 노동력을 

원천적으로 장악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계약이 법적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없

어지게 된 것이다(박은정, 앞의 논문, 30∼31쪽 참조).

383) 한편 재배치(전직)에 대해서는 ｢로력배치에 관한 규정｣(1986. 11. 2. 정무원 결

정 제69호) 및 ｢시행세칙｣(1987. 10. 4. 노동행정부 지시)에 따라 근로의 무원

칙한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리기섭, 조선민

주주의 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 , 사회과학출판사, 1994, 111∼112쪽

(경총, 앞의 책, 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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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구체적인 일자리가 정해지고 취업이 성립되면 개별 근로자는 기관 

또는 기업소의 근로자로 등록되며, 양 당사자간에는 구체적인 노동법률

관계가 체결된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는 기관 또는 기업소에 정해진 작업

질서와 소정 규범을 지키면서 주어진 생산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기관이나 기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생활비를 지급하며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385) 한편 이러한 쌍무적 

권리․의무관계로서의 노동법률관계는 국가의 노동법규범․규정에 기초

한 권리의무관계로서 동지․협조적인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386) 

아울러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공장, 기업소 및 사회

협동단체는 생산공정의 특성, 기술장비수준 및 작업조건 등에 맞게 노동

관리질서를 갖추고 궁극적으로 노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근로자가 480분

의 근로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동 법 제32조). 

또 근로자들의 1일 생활을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및 8시간 학습으로 구

성함을 원칙으로 하고(동 법 제33조), 노동력의 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시에 다른 생산적인 작업에 임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력

의 잉여를 이유로 근로자를 제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34

조). 특히 공장,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사무․관리직 근로자(관리일군)들

도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동안 생산직무(생산노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제하여(동 법 제36조)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처럼 북한 노동법제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노동력의 효율적인 관

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

결한 것이겠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노동관계법규는 노동규율

의 준수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 헌법 제30조는 “국가는 로동조직

384) 노동행정기관은 ‘로력파견장’을 발급하는 권한을 보유하며, 기관, 기업소 및 단

체들은 이를 받아들일 의무를 진다(리기섭, 앞의 책, 78쪽(박은정, 앞의 논문, 

30쪽; 경총, 앞의 책, 102쪽)).

385) 한편 북한 노동법은 공장, 기업소 및 협동농장이 노동력을 임의적으로 다른 

업무에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국가의 승인 없이 공장, 기업소의 생

산인력을 다른 업무에 전환시키거나 농장원을 농번기에 농사와 무관한 업무

에 동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35조).

386) 리기섭, 앞의 책, 95쪽(박은정, 앞의 논문,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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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라

고 규정하고, 동 법 제83조는 노동이 공민의 의무이며 “공민은 <중략> 

로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노동법 제18조는 “사회주의 로동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로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노동법상의 추상적 

규정을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노동규율규정｣이

라 할 수 있다. 1978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된 노동규율규정은 

북한 노동법의 세부시행규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2000년 북

한 내각에서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 다. 총 5장 72개 조문으로 구

성된 노동규율규정은 그 목적387)과 근로에 대한 공민의 의무 및 노동규

율규정을 세우기 위한 기본원칙388)를 규정하고(제1장), 출․퇴근 시간의 

제정과 출퇴근 확인절차 및 출퇴근 규율을 수립하기 위한 요구와 과업(제

2장)389) 및 근로자들의 작업교대조직과 형태, 인계인수의 내용과 절차(제

3장)390)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8시간, 480분)의 이용391)과 관

387) 동 규정에서는 “로동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며 노력낭비를 없애고 로동생산능

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사회

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388) 구체적으로 “① 근로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며 주체의 로동관을 튼튼히 세우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관철하여야 하며, ②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 

모두가 제정된 근로시간 안에 긴장하여 일하여야 할 것과, ③ 로동조직을 짜

고 들며 원료, 자재와 부속품 보장을 앞세우고 기술준비와 후방공급사업을 비

롯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할 것 및 ④ 출퇴근규율, 작업교대규율, 근로시

간리용규율을 엄격히 세우는 등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정규화․규범화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389) 출퇴근시간의 규정과 함께 휴일(휴식일)의 보장이 주된 내용이다.

390) 노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480분의 근로시간을 완전히 이용

하기 위하여 작업교대의 조직과 방법을 해당 부문의 생산․기술적 특성을 고

려하여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해

주는 방향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91) 이를 위하여 “작업시작 전에 작업복과 노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을 규정대로 

갖추고 작업내용과 기술문건들을 완전히 파악하며 설비점검을 진행하는 것 

및 근로시간 내에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작업내용을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 



제5장 북한 노동법제 분석 175

련한 원칙적인 문제의 해결392)(제4장) 및 노동력 수급에 관한 질서(노력

받는 질서)393) 및 이동질서에 대한 문제394)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써 노동력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꾀하고 있다.

3. 근로의 개념 및 종속성

북한 헌법 제29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

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의 성격을 자본주의 노동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종속

근로’로 보지 않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395)로 근로자 스스로가 생

산수단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없이 근

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노동법은 노동이 즐겁고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요구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근로의 종류 및 그 수행방법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중노동․경노동, 농업노동․

공업노동 및 정신노동․육체노동간의 격차를 점차 줄여 나갈 것을 규정

하고(동 법 제7조) 있다. 

그러나 ‘정치의 법 우위 원칙’에 따라 국가․노동당의 권력이 모든 법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392) 구체적으로 “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시간 안에 근로자들을 작업에서 떼

내는 일이 없어야 하며, 관리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늘 현장에 

내려가 480분 근로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하는 데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

로 해결하여야 하며, ② 근로자들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고 근로조직을 

개선하며 하루 근로시간이 끝나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93) “근로자들의 체질과 기술기능수준, 취미와 희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배치

하며 기능강습과 실습, 안전기술규정학습을 잘 시켜 배치된 직종, 직제에서 창

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94) “직접생산부문에 노력을 먼저 배치하며 성별과 나이, 체질에 맞게 배치하는 

문제 및 노력을 고착시키며 무원칙하게 옮기지 말아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

하고 있다.

395) 북한 헌법 제2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

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동 제21

조),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라

고(동 제22조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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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들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다운 근로를 위한 자주적․민주적인 근로자

조직의 결성․운 은 물론 경 참가의 단초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

동의 ‘자주성․창조성’은 다분히 이념적․도덕적 선언에 불과하며 노동통

제 내지 노동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앞

에서 언급한 ‘대안의 사업체계’ 및 ‘군중노선’ 등도 생산수단의 주체인 근

로자들의 적극적인 경 참가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근로자들

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육하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관리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노동의 비자발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북한의 노동조직(노

동대중조직)이 있다. 즉 북한의 노동조직은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대중조직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상교육과 사회주의 노동조직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 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주적인 결사로서의 근로자단체와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고 하겠다.396) 이러한 노동대중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직맹)397) 외에도 조선농업근로자연맹(농근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

로청) 및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이 있다.

4. 노동에 대한 보수의 지급(사회주의 분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근로자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 비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해 국가는 생활비398)라는 형태의 적은 액수만을 지급하

396) 경총, 앞의 책, 147쪽 참조.

397) 직맹의 규약에는 “직맹은 노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지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

개한다”, “직맹은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

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 수행에도 조직을 동원한다. 직맹원은 로동당의 노

선과 정책을 옹호하며, 매시간 당이 제시한 과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북한법제개요 , 북한법제자료(제1호), 1991, 486∼

4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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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를 국가가 관리하여 근로자의 교육 및 사회보장제도의 운 에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

를 ‘노동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비를 분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53조, 제70조, 노동법 제37∼45

조). 이것은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공

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분배 가능한 생산물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분배하는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99) 이를 위해 근로시간 개념인 노동정량

제400) 및 협동농장에 대한 노력일제401)를 도입하고 있고, 노동에 대한 대

가로서 임금에 대신한 생활비 및 추가급여인 상금․장려금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402) 

구체적인 생활비의 지급은 ‘생활비등급제’403) 및 ‘생활비지급 원칙’404)

398) 북한에서 ‘임금’이라는 용어 대신 ‘생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임금이 

특수한 상품인 노동력의 가격으로 자본주의 노동법에서 규정되는 임금제도가 

자본과 근로자 사이의 착취적인 관계를 반 한 것임에 비해, 생활비제도는 착

취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마련

해 주기 위한 보장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박은정, 앞의 논문, 26쪽 참조).

399) 리기섭, 앞의 책, 136쪽(박은정, 앞의 논문, 20쪽) 참조.

400) 일정한 단위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근로시간으로 근로의 결과를 평

가하고 노동의 보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척도가 된다. 특히 북한 노동법에서는 

노동정량을 책정함에 있어서 ‘군중노선’(근로자들의 토의․협의를 통해 제

정․집행하는 원칙)의 견지(동 법 제41조) 및 ‘국가표준정량제’를 규정하고(동 

제42조) 있다.

401) 협동농장에 대한 노력일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노동력의 투입시기와 생산물의 

출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노력일의 평가는 작업수행에 대한 

평가와 생산결과에 대한 재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10일에 한 번씩 정기적

으로 공시되는데, 노동에 의한 분배가 화폐적 형태와 함께 현물적 형태를 띤

다는 점이 특징이다(리기섭, 앞의 책, 153∼155쪽(한국경 자총협회, 앞의 책, 

94∼95쪽) 참조). 한편 북한 노동법은 협동농장에서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분

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고 있다(동 법 제44조).

402) 사회주의 분배원칙 및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의 추진을 위해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계획’, ‘장려금계획’ 및 ‘상금계획’으로 구분하여 노동정량 및 노동

보수를 정하는 노동보수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403) 근로과정에서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의 복잡성, 근로조건의 차이, 기능․기술의 수준, 경제발전에서 해

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직제․자격 등 근로의 질적 차이에 따라 모든 부문



178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노동법 제38조), 생활비의 지급형태는 ‘생활비

의 기본형태’와 ‘생활비의 추가형태’로 나누어지며,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급제’405)와 ‘정액지급제’406)로, 생활비의 추가형태는 ‘가급금제’407)

와 ‘상금제’408)로 구성된다. 노동보수지급에 대한 지도․통제는 각급 노

동행정기관이 행하며 생활비는 국가적․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어 생활

비의 부당한 지급․계산은 철저히 금지된다.  

5.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가. 근로시간

북한은 근로자들의 1일 최고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헌법 제30

조, 노동법 제16조, 제33조, 제62조)409) 있다. 그러나 유해지하근로와 같

의 근로를 일정한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생활비의 기준에 차등을 두는 

제도이다.

404) 생활비등급제로 운 되며 중앙집권적 원칙에서 통일적으로 제정되는데, 생활

비표(근로자생활비표, 기술자 및 사무원생활비표), 부문별 직종 및 기능등급

표, 기능등급 사정기준표로 이루어진다.

405) 북한의 생활비지급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노동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즉 근로에 대한 보수를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 또는 생산물

의 양과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계산할 수 있는 부문에 적용하는 생활비형태로

서, 도급은 개인별 또는 작업반별로 행해지며 평가방법에 따라 단일제, 누진

제, 간접도급제, 질도급제, 기술지표 도급제 등으로 구분된다

406) 생활비기준액과 가동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생활비지급형태로서 노

동정량을 제정․적용할 수 없거나 도급지급제를 적용하면 제품의 질에 향

을 줄 수 있는 부문, 근로자의 열성이 생산증대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지 않

는 부문 등에 적용된다.

407) 근로의 질이 직접 표현되지 않는 조건(직종에 따른 근무연한, 근로조건, 기술

자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해당 부문의 근로자에게 기본생활비 외에 추가적

으로 지급하는 보수로서, 연한가급금, 노동조건에 따른 가급금, 우대가급금 등

이 있다.

408) 노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수제도로서 국가계획을 초과 수행한 모범

집단 또는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장려금제

도’가 있는데, 일정한 지표의 수행을 장려할 목적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409) 다만 북한의 8시간 근로제는 ‘8시간 근로,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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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의 난이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을 7∼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헌법 제30조, 노동법 제16조), 예외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 경제기관, 기업소가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제63조).410) 특히 근로시간의 엄격한 준수는 국가적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이 근로의 양을 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이며 근로자의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의 척도로서 그 통제의 기본적

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 노동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노동보

호와 휴식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척도인 노동정량을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411) 

한편 북한 헌법 제30조는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

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북한 노동법 제19

조는 기술혁명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단위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412)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휴일․휴가

북한 헌법 제71조는 휴식을 ‘공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 권리는 노동

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노

동법 제62조는 이를 재확인하고 있고, 동 법 제12조는 노동과 휴식의 적

절한 배합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휴 1일과 국가가 정한 명절413) 및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414) 국가기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8시간의 휴식, 즉 수면을 제외한 깨어 있는 시간은 

근로 또는 학습시간이 된다.  

410) 시간외근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재해복구, 송배전․교통운수․

체신시설의 긴급복구,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국가에 

상당한 손실을 줄 수 있는 경우 및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노동규율규정 제59조).

411) 리기섭, 앞의 책, 89쪽(박은정, 앞의 논문, 32∼33쪽 참조).

412) 이철수, 앞의 책, 136쪽 참조.

413) 북한의 명절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국경절, 당창건기념일, 조국해방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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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에 근로자를 근무

하게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대휴(代休)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64조). 또한 노동자, 사무원 및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의 

정기휴가와 직종415)에 따라서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보장하고(동 법 

제65조)416) 있고, 동 법 제67조는 국가부담에 의한 근로자의 휴양시설 및 

문화적 수요의 충족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휴가권이 발생하는 것은 기관 또는 기업소에 채용된 후 1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발생하는데, 근로자, 사무원 및 협동농장원은 정기․보충

휴가기간 동안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노력일을 부여받도록 함으로써(동 

법 제76조) 휴가제도가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

득이한 특수사정(관혼상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간417)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연소자․모성보호 및 산업안전․위생

북한 노동정책에서 가장 자랑하는 부분이 여성 및 연소자에 대한 보호

일, 헌법절, 5. 1절, 음력설 및 추석 등 일반명절과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 광

부절, 탄부절, 철도절, 상업절 등 부문별 명절이 있다. 이 가운데 노동량이 부

과되지 않는 날은 국경일에 한정되고 민속명절은 당일 근로는 하지 않아도 무

방하나 노동량은 부과되어 추후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속생산

과 봉사 업을 중지할 수 없는 부문의 근로자가 명절에 근무한 경우에는 계획

수행률과 무관하게 해당 직종에 따라 1일 생활비 기준액의 150%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명절이 지난 다음에 대휴를 보장하고 있다(리기섭, 앞의 

책, 214쪽(박은정, 앞의 논문, 34쪽; 경총, 앞의 책, 114∼115쪽 각 참조)).

414) 노동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직종․지역에 따라 주휴일의 요

일을 달리하고 있다(경총, 앞의 책, 79, 114쪽).

415) 유해지하근로와 같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16) 그러나 대부분 계획과제 완수 및 노력 등으로 휴가를 반납하거나 관혼상제나 

김장철에 주로 활용한다고 한다. 특히 휴가를 반납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3

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정휴가 외에도 ‘사결’이라고 하여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허락을 받

고 쉴 수 있으나 노임과 배급량은 쉬는 날만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경총, 앞

의 책, 114쪽).

417) 결혼의 경우에는 3일∼1주일, 장례의 경우에는 3일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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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418) 즉 최소취업연령을 16세로 규정하는(헌법 제31조, 노동법 제15

조) 한편 남녀평등의 원칙, 여성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모성보호를 규정

하고 있다(헌법 제77조, 노동법 제31조).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북한 노동

법상 3명 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

로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16조). 또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로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

도록 하고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

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

다(동 법 제59조). 아울러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의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하

고 있다(동 법 제66조).419)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일을 부여하여 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동 법 제

76조). 

아울러 북한 노동법에서는 산업안전․위생(노동보호)을 위한 상세한 

규정(동 법 제53∼61조)을 두고 있는데, 국가의 노동보호 의무(제53조), 

각 직장에서의 노동안전교육사업체계의 수립의무(제54조), 노동안전시설

의무(제55조), 안전점검의무(제56조), 건축 및 설계시설물 등의 안전제작

의무(제5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기

검진(제58조), 노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및 양제의 무상공급(제60조) 

및 ‘생산의 표준조작법’․‘노동보호규정’의 제정 및 준수의무(제61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420) 한편 산재(로동재해)보험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사회보장법과 북한 노동법(제73조, 제75조, 제77조)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급여는 취업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1급부터 5급까지로 구분

되는데, 1급은 임금의 75%, 5급은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421) 

418) 이철수, 앞의 책, 137쪽.

419) 이 기간은 1986. 2. 20. 정령 제2464호로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연장하 으나, 

노동법은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박은정, 앞의 논문, 34쪽).

420) 북한에서 노동보호에 대한 국가적 감독․통제는 각급 노동보호감독기관에 의

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무원 노동행정부를 최상급기관으로 하여 

부문별 중앙기관, 지방정권기관의 노동행정부서 및 국가기관․기업소․단체

의 노동행정부서가 포함된다(리기섭, 앞의 책, 202∼203쪽(박은정, 앞의 논문,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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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사회주의 법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외국

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촉진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노동법원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이원적인 법체계를 지니고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의 

유입으로 기존의 법률체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법률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제한적․예외적인 모습으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관련 노동법규는 일반법인 북한 노동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북

한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외국인투자 관련 노동법규(외국인 채용, 직맹을 

통한 단체계약의 체결, 해고, 간접적 노동보수 지급 등)의 적용을 받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법이 적용되고 

있다.422) 아래에서는 합 법,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합 법 

시행세칙 등 기타 법규에 산재되어 단편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노동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423)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421) 그러나 실제로는 성분이 좋고 열성 당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규정대로 적

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해를 근로자의 고

의․과실인 사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통일부, 앞의 책, 450쪽).

422)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 제2조는 “외국인투자기업 운 에 필요한 로력의 

알선과 채용, 로동보수의 지불, 로동생활 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

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북한 역 내의 외국투자기업(합작기업, 합 기업 및 외국인

기업)과 외국기업(북한에 설치된 외국기업의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 1994, 186면 참조))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특히 제2문이 종전에는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로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에 준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 으

나, 현재는 규정의 성격 및 해석에 의하여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423)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은 1993년 12월 정무

원 결정 제80호로 제정되었으나, 1999년 5월 8일 내각 결정 제40호로 승인되

면서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45개 조문으로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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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력의 공급(채용)

중요한 국가자원으로 인식되어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노동

력공급의 원칙은 외국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기업운

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북한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을 원

칙424)으로 하고 외국인을 관리인이나 특수직종의 기술자 내지 기능공으

로 채용할 경우에는 북한의 중앙무역기관과 합의(실제로는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정 제3조).425) 아울러 “로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동력을 기업소 안에 있는 로동력으로 충당하고 기업 소재지에

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른 지역에 있는 로동력으로 보충할 수 있”

도록 규정(동 규정 제11조)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할 근로자

의 타지역으로의 이동(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직업동맹426)과 “로동

계약”(근로계약)427)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근로시간과 휴식, 노동보수와 보험후생, 

노동보호와 근로조건, 노동규율, 상벌, 사직사항 등이 포함된다. 체결된 

근로계약은 체결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의 합의

로 이루어진다(동 규정 제8조).

424) 이것은 외화획득의 목적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체제

불안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 지역간의 인구이동 제한으로 인한 경제개

방효과의 부작용의 파급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은정, 앞의 논문, 53쪽 참조).

425) 외국인투자법 제16조, 합 법 제26조, 합 법 시행세칙 제66조 및 외국인기업

법 제20조 등도 유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426) 북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맹의 주된 기능은 근로

자들의 규율과 노동력동원에 있으므로 오히려 개별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

상 및 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

다. 

427) 이 계약은 개별 근로자와의 사적 계약이 아니라 국가의 인력수급정책에 따라 

배정․채용하는 직업동맹과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행정계약’(계획계

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취업

규칙 내지 단체협약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지닐 수 있다(박은정, 앞의 논문, 53∼

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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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운 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직접 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고 북한의 ‘로력알선기

관’과의 채용계약을 통해서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인력채용계약

의 내용에는 ‘업종별․기능별 인력수, 채용기간, 인력비, 노동생활보장’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동 규정 제10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직접채용

금지(간접채용)원칙’인데 국가기관인 ‘로력알선기관’이 개입됨으로써 자

본주의 노동법제의 기본원칙인 채용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만 노동력 확보의 편이성도 장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소

재지의 ‘로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노동력에 대해 그 채용 여부만을 결정

하여야 한다는 점(동 규정 제13조)에서 노동력의 질적 수준 및 당해 사업

에의 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동 규정 제12조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와 합작․합 을 하는 

합작기업, 합 기업은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측 당사자의 종업원을 기업

의 종업원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체인 북한기업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북한의 인력관리와 실업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2. 해고 또는 사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노동법이 해고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음

에 비해 동 규정에서는 해고와 사직의 개념을 인정하여 그 사유, 절차 및 

보조금(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 규정 제14조는 ① 직업동맹조직,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합의 없

이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으며, ② 직업병을 앓

거나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은 경우, ③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

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428) 및 ④ 여성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임신, 산

전․후휴가, 수유기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반해 동 규정 제15조는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

428) 업무상의 질병뿐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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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①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429)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기업의 

생산경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③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노동력을 축소시키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및 ④ 

근로자가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어긴 경

우 등에는 직업동맹조직, 해당 로력알선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

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 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②, ③)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인데, 직맹 또는 

노동력알선기관과의 합의 이외에는 별도의 장치가 지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한편 

사직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데,430) 동 규정 제16조는 ① 개인적

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②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

우 및 ③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18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그 사직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해고․사직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직맹

과 합의하고 기업소재지의 노동력알선기관에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앞에서 언급된 제15조에서의 해고시에 필요한 해당 조직

과의 합의절차와도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해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의 경우에도 북한측 노

동조직과의 합의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예를 들어 합의권의 

남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동 규정 제18조

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근

429)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감퇴한 경우에 대한 배려(배치전

환)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주목된다.

430) 노동을 공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규정하고 엄격한 노동규율을 적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법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외국투자기업에서의 사직을 의미할 뿐 

북한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이탈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반감되는 측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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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은 근무연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근 1개월 분의 ‘로

임’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월로임액’에 일한 해수를 적

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퇴직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로임’ 및 기타 보수의 지급

북한 노동법제가 규정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 즉 ‘근로에 따른 분배원

칙’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월급여기준을 중앙노동기관이 정하며, 근로자의 육체

적․정신적 노력의 보상 및 생활보장 원칙, 정해진 임금기준에 따라 직종, 

직제별 급여기준, 임금지불 형태와 방법, 가급금, 장려금, 상금 기준을 정

하도록 한 것이라든지(동 규정 제25조), 모범적인 근로자에 대한 상금지

급(동 규정 제30조) 및 각종 급여의 지급을 일한 실적에 따라 정확히 계

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동 규정 제31조)을 두고 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정해진 ‘로임기준’에 따른 각종 급여의 기준을 외국

인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든지,431) 조업준

비기간중의 노임, 견습공, 무기능공의 노임을 해당 기관이 승인하여 결정

한 ‘월로임’보다 하향할 수 없도록 하여(동 규정 제25조) 최저임금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다. 또한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 숙련정도와 

노동생산성의 제고에 따라 임금의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한 

점(동 규정 제26조) 및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 거나 기

업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당해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 지급하도록 규정하

여 급여지급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점(동 규정 제31조)이 주목된다. 

431) 따라서 ‘로임’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임금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이 외

국인투자기업에게 맡겨져 있음은 노동정량 및 생활비등급표에 의해 생활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북한 노동법과의 상이한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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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먼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법상의 규정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1일 8시간, 1주 48시간, 1주 6일 근무, 노동강도와 특수

한 조건에 따른 단축가능성(동 규정 제22조) 및 시간외근로의 금지(동 규

정 제23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이라든지(동 규정 제22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동맹조직과 합

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동 규정 제23조)

은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설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휴일․휴가제도에 있어서는 북한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명절 및 공휴일의 휴식, 정기․보충휴가와 산전산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절과 공휴일에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1주일 안에 대휴(代

休)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는 매년 관혼상제

를 위한 1∼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특별휴가기간에는 왕복여

행에 필요한 일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24조). 또 

동 규정 제27조는 휴가․보충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로동보수)를 휴

가 개시 전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보수(휴가수

당)는 휴가 개시 전 3개월 동안의 급여총액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1일 급여(하루 로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

서 여기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되도록 하여 평균임금과 유사

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공휴일에 근로시키면서 대휴(代休)를 부여

하지 않았거나 근로시간을 초과한 주간연장근로 또는 근로시간 내의 야

간근로432)에 대해서는 일당․시간당 임금액의 50%(명절작업 및 근로시

간을 초과한 야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동 규정 제29조). 이와 별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외국투자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 거나 양성(직업훈련)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시간당 로임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

432) 특정일의 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박은

정, 앞의 논문,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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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동 규정 제28조) 우리의 휴업수당의 개념을 도입

하고 있다.

5. 신의주특구기본법

북한은 지난 2002년 9월 12일 신의주를 최소한 50년 동안 독자적인 입

법․행정․사법권을 갖는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의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했다고, 북한 관  중앙통신이 2002년 

9월 21일 보도했다.43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를 포함하는 총 6장 101개 조문으로 된 신의주특별행정구(신

의주특구) 기본법을 채택했다. 이 기본법은 신의주특구가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434)

그 중 노동과 관련한 규정은 제2장의 경제부분으로, 최저취업연령(제18

조), 최저노임기준을 정하는 방법(제21조), 유급휴가제․사회보장제 등 

노동시책의 실시(제22조) 등을 규정하고, 제3장 문화 부분에서는 의료보

험제의 실시(제38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제4장(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편)의 제45조에서 주민은 언론․출판․집

회․시위․파업․결사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의주특구기본법은 ‘파업의 자유’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중국의 

노동기본권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정된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련 법규는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433) 北, 신의주에 입법․사법․행정권(조선일보 NHkorea.com 2002. 9. 21.;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2&res_id=23190; 

2002 12. 28.).

434)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요지] 2002 .9. 21(조선일보 NKchosun.com http://nk. 

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23193; 200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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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북한 노동법제와 중국 노동법제의 비교

아래에서는 북한 노동법제의 내용을 중국 및 우리의 노동법제와 비교

하여 봄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북한 노동법제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기 위

한 기초로 삼고자 한다.

1. 노동법의 이념․목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노동법제의 기본적인 이념과 목적은 주

체사상이라는 통치이념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력의 효율

적 동원․관리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관계법령

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심화된 노사갈등의 자주적 해결과 근로자들

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노동시장에

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권․노동3권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의 노동법은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

가 당연히 쟁취된 것으로 전제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근로대중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당의 정책실현을 합리화하

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 노동법이 북한경제가 본격적인 사회주

의식 공업화의 추진을 준비하던 1960년대, 즉 주체사상이 체계화되었던 

시기에 김일성의 교시 및 노동당의 결정을 구체화하여 제정된 점으로부

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의 대외경제협력정책으로 인한 노동

관계법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법제의 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 및 근로자들의 권익보장 등 근로자보호를 

위한 자본주의법제적 요소를 상당부분 갖추고 있다. 



190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2. 노동법의 체계 및 법원(法源)

북한에서는 헌법, 노동법(정령), 형법  등의 노동관계 성문법령 이외에

도 김일성(김정일)의 교시 및 노동당의 규약, 강령, 지침, 원칙 등이 헌

법․법률에 우선하는 강행법규로서의 규범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 

노동법제의 헌법 → 법률 → 시행령(명령) → 시행규칙의 법률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관습법․판례법 등 불문법의 법원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리(條理)에 대해서만 근거규범이 없는 경우

에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

서 북한의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예상․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노동 관련 법․제도의 예측가능성 축소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과

의 경제협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사건의 해결 및 노무관리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

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당수의 쟁점사안은 북한 당국자와 개별

적․구체적으로 협의․합의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법제의 법원성(法源性)과 상

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도 행정적 규범이 

상당부분 그 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법제도적 접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자본주의 노동법제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근로․실업․임금 및 근로관계의 개념

북한 노동법은 근로의 성격을 ‘자발적․창의적’인 생산활동으로 규정함

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종

속근로’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노동법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노동보호규정보다는 노동력의 효율적인 동원 및 관리를 위한 규율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노동력이 국가에 의해 계획적․통일적으로 관리

되기 때문에(노동시장 및 그 기능의 부재(不在))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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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적․자율적 판단에 따라 채용․해고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유용

한 노동력의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을 보

완하기 위한 노동력의 관리․통제 수단이 다양화․엄격화되는 결과를 낳

고 있다. 또한 실업의 개념을 배제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과 관련한 법규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계

획경제하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업현상을 예방․해결하고 노

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시간의 100% 활용 및 노동규율을 강화

하는 법규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의 노동법제에서도 

유휴인력의 최소화 및 노동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의 정

비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반

면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및 노

동력 활용의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 고, 이를 위해 근로계약제

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함으로써 

종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및 노동법제가 가져온 기업운 의 비효율성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 경제적 해고 및 일시해고인 하강(下崗)제도의  

운용이다.

한편 북한 노동법제에서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는 개념

을 대신하여 국가가 결정하여 지급하는 생활비의 개념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액수를 결정하는 구도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

능력․성과와 연계하여 임금수준이 책정되는 측면보다 북한사회에서의 

자격․신분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향상에 한계를 보이

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노동시장 기능의 배제 및 노동력공급의 국가독

점으로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없고 근로관계를 국가의 노동법규범․규

정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로서 동지․협조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

문에 길항적(拮抗的) 노사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북

한 노동법에서 개별적 근로관계상의 노동보호규정은 있으되 길항적 노사

관계를 전제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규정(노동조합․단체교섭․단

체협약 및 노사분쟁의 해결435))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435) 예를 들어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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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임금(工資)의 성격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급의 지급도 법제화하

고 있다. 아울러 중국 헌법 및 노동법제를 통해 노동조합의 결성 및 단체

교섭과 사실상의 파업 등과 같은 노동쟁의를 경험하고 있고, 이를 경제발

전의 부산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분쟁조정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436) 따라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에 있어서 사실상 자본

주의적 요소를 상당부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주의 노동법제에서의 기본개념들은 그 체제가 근본적

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보다 활성

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 경제협력에 따라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라도 도입함으로써 자본주의적인 노동관계의 기본개념을 일정 부분 수용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판단된다.437) 이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 사례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가 사회주의 체제에 일정 

부분 도입될 경우 개별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사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본주의 노동법제에서의 기본 개념의 도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제43조)은 있지만 북한의 노력알선기관 또

는 직업동맹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안

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과 북한의 노동행정기관과의 의견차이에 대해서는 당

사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를 북한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제45조) 그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박은정, 앞의 논

문, 85쪽 참조)되고 있다.

436)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

법 외에도 단체협약(集體合同)규정(1994년), 중국취업 외국전문인력의 중개기

구에 대한 잠정관리방법(1995년),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에 관한 관리규정

(1996년), 노동조합(工會)의 노동법률감독 시행규정(1995년), 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참여 및 처리에 관한 시행규정(1995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의 참가

방법에 관한 시행규정(1995년) 등이 있다. 

437) 이미 북한 헌법에서도 공민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규정(동 법 제24조)을 두

고 있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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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 관련 노동법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노동법과 외국인투자 관련 노동규정간

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즉 노동관계상의 기본개

념의 설정 및 근로조건의 보장에 있어서 사회주의 규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북한 노동관계법제와는 달리 자본주의 노동관계법제에서

의 그것들을 획기적으로 수용하는 규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

한 모습은 사회주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사회 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법규범을 가급적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에서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겠지만, 아직

도 상당부분의 법규정에는 북한 노동법제의 원칙을 고수하거나 북한의 

국가기관이(노동력알선기관, 사회보험기관 및 중재(재판)기관)나 노동단

체(직맹)가 사실상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듯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의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

출함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적으로 노동

시장의 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제협력 단계에서의 노동정책에서도 

수정․보완해야 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노동 관련 법규정의 모습은 북

한보다 먼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의 노동법제와도 상당부분 유

사한 점이 있으나, 중국에서는 1995년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8호)438)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

제에 적합한 통일적 노동관계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관리와 노동시장

의 역할을 절충하는 규율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철저하게 

일원적인 국가관리방식만을 원칙으로 고집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법제와

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만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 노선이 중국의 개

혁․개방의 선례를 상당부분 따르고 있는 듯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노동법규정의 분석 및 향후의 변화 

438)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제정경위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

구원, 해외노동시리즈 중국(I) - 노동 관련 제도 개혁정책 및 노동법 제정을 

중심으로 , 1994, 37∼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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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노동법제의 심층

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절 북한 노동법제 변화방향

1. 북한의 변화가능성 검토

북한과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

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제도의 차이는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상이성에서 연유한다. 중국은 강력한 중앙통제계획경제의 

체제를 운 하면서도 지방정부와 사회단체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분권화를 지향했다. 반면 북한은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인구도 

적고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중앙통제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50년대에 소유구조가 중앙소유 16%, 

지방소유 84%의 비중을 보 다. 또한 경제운 에서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방정부를 내세워 통제하는 분권화된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유지배 구조가 처음부터 사유재산 몰

수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국유화를 단행했고 전권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

가를 건설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등 정치적 격변

을 겪으면서 경제사회의 변혁을 경험했다.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

인 중에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수도 중요하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이동을 실업문제 극복의 방안으로 실시했지만 북한은 이와 같은 대

대적인 인구이동의 경험이 없다. 이는 그만큼 사회의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이 동일한 사회주의 국

가이면서도 북한보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유연성이 높다는 점

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중국은 수구․개혁세력간의 빈번

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체제의 변화 없이 개혁을 추진하

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의 견고한 정치체제 속에서 정치․사회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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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없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하에서 중국

과 북한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전혀 다른 토대를 구축했다. 즉 중국이 자

본주의적 체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훨씬 

늦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의 유연성

의 차이를 분석해 낼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북한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일찍부터 독립채산제를 바탕

으로 기업에 보다 많은 경 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당과 중앙정부의 통제

와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중국은 북한

에 비해서 노동력 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노동의 성격과 

고용형태에 따라서 노동력의 관리방식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

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생산직, 사무원 등 직종과 계약직, 구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적 지위를 부여했다. 셋째, 임금체계상 임금표를 사

용한 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유사하나, 중국은 이를 일찍부터 폐지했거나 

기업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임금표가 중요한 임금

지불방식의 근간이 되고 있다. 넷째, 노조조직에 있어서 중국은 산별과 

기업별 노조의 혼합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은 일관되게 유일한 산별

조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보다 강하게 중앙통제적으로 근로

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은 근로자통제를 위해서 

노조간의 위계서열을 일찍부터 도입했다. 예를 들어 중앙노조단체, 산별 

조직, 기층조직 등 3분 체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기층노조의 설

립을 허용하지 않고 중앙내셔널센터와 산별조직을 통해 근로자를 관리․

통제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은 사용자단체의 조직을 일찍부터 허용했으

나 북한은 당과 정부가 사용자로서 역할을 했다. 중국은 공장관리자를 내

세워 근로자의 이익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같은 기업단체의 결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만큼 당과 

정부의 지배력이 집중되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노조의 경 참가제도가 

제한적이나마 일찍부터 도입되었다. 반면 북한은 개별 기업에 노조가 설

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 경 참여제도가 근본적

으로 불가능하다. 일곱째, 중국은 이미 근로계약제 및 단체협약제도를 실

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사기업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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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중국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쟁의를 경험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노사분쟁의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의 제도화 가능성

을 그만큼 높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중국과 북한간의 상이성을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나 

양국간에 근본적인 차이는 정도의 문제로만 해석될 수 있다. 즉 북한이 

중국식 노동개혁의 모델을 선택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양국간의 차이는 

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

력지배 체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변화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따

라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중국식 모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여부이다. 그러나 북한은 궁극적으로 개혁방향 정립에 있어서 중국

식 모형을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1년 2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상해 방문에서 보듯이 중국과 북한에서는 상호 협

력적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은 중국의 개혁

모형에 지대한 향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중요하

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첫째, 중국 모형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 모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경험적인 요

인이 된다. 둘째, 중국 모형은 권력지배구조와 사회주의 모형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독일식 흡수통일 모형과 구 소련 및 동구권과 같은 체제전환 모형이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개혁을 추진하여도 중국과 같이 안정된 정치사회 모

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많은 경

제사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자본

의 도입과 기업 자체부담으로 사회보장비를 과거 국가주도형에서 기업주

도형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사회보장비의 

부담비율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점진적 상향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넷째, 중국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

다. 이는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 그만큼 성공가능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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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준다고 하겠다. 끝으로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태

에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기술인력 교류가 북한경제 발전에 초석이 

된다. 이는 중국식 노동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겠다.439)

2. 북한 노동법제 변화의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지배권력구조의 근

본적인 변화 없이 모범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사회비용의 지나친 증가 없이 점진적으로 사회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개혁․개방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의 추진상황이 북한에 상당

한 향을 미칠 것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다

만 중국은 계속적인 개혁․개방의 추진으로 사실상 자본주의적인 제도와 

체제를 상당부분 달성하 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은 아직 이렇다할 개

혁․개방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노동 관련 

법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즉 중국은 노동 관련 법제의 기본 틀을 사

회주의 체제에 두고 있고, 이를 관련 법제에서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찍부터 시작된 경제발전을 계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로

계약제의 도입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경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및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단체협약 

및 분쟁처리제도를 상당 수준 이상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

은 아직까지 사회주의적 노동관계법제의 틀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례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자본주의 노동법제

적 요소보다는 다분히 실험적 색채가 짙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 관련 노동법제의 틀이 일반 북한 주

439) 이상 중국․북한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선한승, ｢중국의 노동개혁 실태와 

북한노동전망｣, 중국길림대 동북아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미국동서연구센

터(EWC), 2001, 14∼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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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일반화되거나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단기적 관점에서 별로 크지 않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북한 지도부의 대내외적 움직임 및 경

제발전을 위한 신의주경제특구의 조성 노력 등을 통해 볼 때 북한이 중국

식의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법제의 틀을 수정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점쳐질 수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향후 예상되는 북한 노동법

제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근로계약제의 도입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중국은 이미 1986년부터 근로계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시행하

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직, 임시직 등과 같은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하

는 제도적 장치를 노동 관련 법제에 담고 있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노동

력의 공급 및 배치․관리권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근로

계약과 같은 노동법적 계약관계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에 필요한 노동시장에서의 인력공급의 유연화 및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을 통한 기업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역시 근로계약

제의 도입을 통하여 종래의 평생고용제를 통한 정규직 근로자(固定工)의 

비율을 상당부분 축소하고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제적 이유에 따른 해고의 확대이다. 일찍이 중국이 경험한 바 

있고, 북한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출현하

는 실업의 증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부족현상이다. 중국은 

이미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으로서, 경제적(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일시해고인 하강(下崗) 제도를 법․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에 비해 북한은 아직까지 실업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면 경 상 이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 역시 배제

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안도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

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미 북한 내부에서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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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북한 통치체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이 앞으로 노동관계법제에 변화를 보여줄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경제상황

에 적응하는 근로관계 해지의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발전 단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산업․기업 근로자의 

실업(고용조정)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가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

도가 아닌 자본주의적 노동시장법제에 의한 재취업정책으로 해결하는 방

식이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임금,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의 다양화이다. 중국의 경우 종

래 사회주의적 임금제도의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 수준의 

차이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근로시간 역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고, 휴일․휴가제도 역시 어느 정도 다양화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생활비의 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의 경우에도 사회

주의 분배원칙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및 생산성 개념의 

도입과 기업활동의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우에도 임금수준의 변화 및 이를 결정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종래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결정시스템보다는 근로의 질에 따른 

임금액의 결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제도에 필요한 각종 근로자 조직의 형성이

다. 중국은 이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조합

의 실질적 역할수행을 2001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상당부분 추구

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대회를 통해 근로자가 기업의 운 에 개

입․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기존 노동조합의 틀을 벗어나는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

다. 이에 비해 북한의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중앙조직만을 유지한 채 사회

주의적 통치수단의 보조기구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노동시장의 형성․발전에 따른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의 형성은 필수적

으로 노사간의 이해대립과 갈등해결 구조를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에서도 노동시장 및 자본주의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경우 근로자들

의 권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그 역할 향상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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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의 구축이다. 중국의 경우 1982년 이후 파

업의 권리가 법적․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쟁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 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의 사회

화라는 사회주의적 근로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대립적 노사관계 

자체가 상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사분쟁 해결시스템도 필요치 않은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치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노사갈등은 노

동시장의 형성과 기업의 효율적 운 을 통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체제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 노사갈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역시 마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동분쟁 처리기관의 구성과 

이를 운 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파업권의 명시적․전면적 보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규에 위반한 기업에 대한 작업중지권의 인

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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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국 및 북한의 노동관계법제를 개관하고 양국의 노동법제를 우

리와 비교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 노동법제의 변화방향을 전망하 다. 그

러나 이러한 분석이 북한의 통치이념 및 규범체제를 비판하고 우리 노동

법제 또는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국 노동법제의 상대적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6. 15 공

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적 특수성과 우리나라 또

는 중국과 다른 경제정책 및 노동사상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

라의 그것과 조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440) 

최근 일련의 북한사회의 변화된 모습은 ‘북한의 경제 현대화’를 추진하

기 위한 노력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

는 기본적인 통치이념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제한적 개

혁․개방이라는 한계가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 노동법제의 근본

적․전면적인 수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투자 

관련 노동법규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외무역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 노동

법과의 이원적 규범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이 어느 정도 진척된 뒤 보다 성숙된 형태의 경제개방․협력정

440) 결국 통일(노동시장 및 노동관계 법제의 통합)을 전제하되, 그 전 단계로서의 

경제협력 활성화 구도상의 노동법제 정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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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관련한 법규범체계에 대한 일정한 수

정․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441) 단기적으로는 고용방식 및 노동

보수 지급방식의 직접화라든지, 근로계약 및 노동조합 제도의 도입․운

용, 사회보험의 다원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442) 또 장기적으

로는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내 외국(전문)인력의 취

업․노무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 근로계약, 단체교섭․단체협약, 노

동쟁의의 조정 및 노동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한 규범체계의 정비는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력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정비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으

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노동법제의 기본 틀

을 깰 수는 없겠지만, 대(對)북한 경제협력정책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노동법제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① 외국인근로자443) 관련 법규에서 북한 근로자를 국내에서 고용할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근로조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

고, ② 현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낮은 임금수준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생산성과 연계되는 임금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 ③ 엄격한 노동규율

체제 속에서 자율적․창의적 노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북한 노동력을 

도덕적 해이현상 없이 우수한 노동력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전문

적․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법의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④ 교육수준 및 교육제도를 통해 볼 때 남한의 인력과 그 질적 측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444) 

441) 북한의 법․제도가 중국의 관련 법․제도를 도입하는 시간적 간격을 5∼10년

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42) 박은정, ｢북한 노동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9, 87∼88쪽 

참조.

443) 여기에서는 ‘북한 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국가 2체제로 인식되고 있는 국

제사회의 현실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444) 문자해독률, 취학률 및 의무교육기간 등의 교육 관련 지표를 통해 본 북한 근

로자들의 질적 수준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교육내용이 정치사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업훈련 중심의 재교육이 일정부분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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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재교육(양성교육)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프로

그램의 개발, 강사육성 및 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직업훈련관계법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⑤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예상되는 대규

모 탈북자의 발생 및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혼란(실업률 급증)에 대비하

기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남북한의 노동

력에 대한 적극적 고용촉진정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법제의 수정․보

완 역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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